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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요  약

본 연구는 변화하는 조직환경에서 기업의 인사 리제도의 변화

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

며 이를 정착시킬 것인지에 해 살펴보았다. 이를 해 제1장에서

는 이 연구의 배경  필요성에 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조직

의 변화 리와 련된 기존의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조직의 변화

리와 련된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하

나는 합성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개발  조직변화 리 이론

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을 살펴 으로써 제3장과 제4장

에서 살펴볼 내용들에 한 이론  뒷받침으로 삼고자 한다. 제3장

에서는 내부 합성 혹은 수평  합성과 조직변화에 해 살펴보

았다. 우선, 인사제도의 도입을 무력화하는 조직 상에 해 살펴보

고, 임 제도와 내부 합성에 해 분석하 다. 특히 성과주의 인

사제도와 내부 합성 그리고 임 제도와 내부 합성에 해 살펴

보았다. 그리고 안  임 제도 도입에 한 사례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임 제도 정착을 한 내부 합성 제고방안을 제시

하 다. 제4장은 노사 계 차원에서의 변화 리를 다루고 있다. 먼

 우리나라 임 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노사 계 차원

에서 본 임 체계 개편의 애로사항에 해 분석하 다. 그리고 임

체계 개편에 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정리하고 노사공동의 임 체

계 개편방안을 제시하 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  정

리하고 결론  정책  시사 을 도출하 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과 근로자들 사이에서 직무 심 인사 리

나 임 체계 개편 등 기업의 변화에 한 수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인사 리제도는 단순히 해당 제도만 바꾼다고 

효과 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제도와 련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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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소들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해당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

도록 할 수 있는 치 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다. 기업의 인사 리

제도의 변화를 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 변화 리가 필

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기업의 인사 리제도를 개 하는 데 필요한 

변화 리 요소들을 고찰하여 변화 리 방식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인사 리제도

를 도입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해 검해 보고자 한다. 

특히, 안 인 임 체계 운 을 한 구체 인 사안들을 검할 시

기이기 때문에 이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통

인 임 체계를 통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에 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안 인 임

체계를 운 하기 한 구체 인 방안들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어떠한 임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논의보다는 실제 으로 안 인 임 체계를 운 할 수 있는 구

체 인 방안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해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제도변화를 한 변화 리 방안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인사 리제도들은 서로 수직   수평  

합성을 가지고 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만 독립 으로 변화

시키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다른 제도들과 

합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여 운 할 수 있

는지에 한 변화 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의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환하기 해서는 기존 제도에 한 조직 구성원들의 이해

계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에 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안 인 임 체계 운

을 해서는 구체 인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안 인 임 체계

를 실질 으로 운 하는 데 있어 다른 인사 리제도 측면에서 필요

한 부분들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 안 인 임 체계 도입 

 운 에 있어 노사 계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안 인 임 체계 도입  운 에 있어 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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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문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

이다. 

제2장에서는 변화 리에 한 이론 인 근으로서 합성 이론

과 변화 리 이론에 해 다루고 있다. 제1  합성 이론에서는 먼

 략  인 자원 리의 세 가지 근법인 보편론  , 상황론

 , 구성형태론  을 소개한다. 보편론  근법은 어느 

상황에서도 ‘best practices’가 존재함을 제로 하여, 조직 내부  

혹은 외부  상황과 계없이 모든 조직에 공통 으로 용 가능한 

인 자원 리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근법이다. 형태론  근

법은 보편  과 상황론  의 충형태로 나타나며, 개별  

제도 차원에서는 다른 제도보다 우 를 보이는 규범  제도가 존재

하지만, 기업별로 그 제도들에 어떤 형태의 ‘조합’ 혹은 ‘묶음(bundle)’

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성과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황론  

은 인 자원 리 시스템과 조직의 략, 조직구조, 기술과 같은 

기업 내/외부의 상황요인 간의 합성을 통하여 기업이 성과를 높

일 수 있다고 보는 이다(이명주․최장호․조 순, 2015). 

내 합성을 의미하는 수평  합성은 어떤 제도가 변경되거

나 새로이 도입될 때 그 제도가 기존에 존재하는 여타 제도들과 얼

마나 서로 잘 맞는가 하는 문제이다(김성수, 2008). 조직변화를 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하기 해서는 

기존의 다른 제도와의 합성을 고려하여야 할 변화의 정  효과

가 증가할 수 있다. 외 합성을 의미하는 수직  합성은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제도가 기업의 략이나 문화와 같은 요인

들과 서로 잘 맞는지를 의미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변화를 

실행할 때는 그러한 제도가 기존의 조직문화나 경 략, 기업의 외

부환경과 합한지를 고려하여야 변화의 정  효과가 커지고 변

화가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제2 에서는 변화 리에 해 다루고 있다. 먼 , 조직변화의 과

정이론으로서 Kurt Lewin의 3단계 변화모델을 설명하고, 이러한 변



ⅳ   조직의 변화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대안적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화모델을 기반으로 임 제도 도입과정의 단계별 리요인을 살펴보

았다. Lewin은 조직변화의 과정을 해빙, 이동, 재동결의 3단계로 구

분하고, 추진세력이 해빙을 통해 견제세력의 항을 사 에 최소화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빙단계는 경 자 혹은 변

화담당자가 새로운 행동과 경 방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변화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이다. 다음 단계인 이동단계는 경 자가 조직에 

새로운 행동과 제도, 기술과 구조를 용해나가는 단계이다. 변화가 

마무리되는 재동결 단계는 변화의 도입 이후 구성원들의 변화 행동

이 계속 반복되고 강화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Lewin의 3단계 모델에 따라 새로운 임 제도 

도입 시 각 단계별 핵심 고려사항을 제시하 다. 그리고 이러한 조

직변화에 한 이론  근으로서 조직변화의 기 이론으로 라이

사이클 이론, 목 론  이론, 변증법  이론, 진화론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이론들이 조직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변화를 보는 근법에 따라 조직변화의 핵심요인

과 조직변화에 향을 미치는 조직맥락  요인, 조직변화를 실행하

는 단계 역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조직변화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요인과 맥락  요인들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조직변화의 실행단계와 조직변화의 성과와 련된 연구

를 살펴보았다. 

조직변화를 성공시키는 핵심요인으로는 략  방향성, 조직구

조, 성과인센티  시스템, 조직-환경의 합성이 있고, 조직변화에 

향을 미치는 맥락  요소로는 정부규제, 기술발 , 시장경쟁 강화, 

직무 문화, 여유자원의 정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의 변화경험 

등이 있다. 그리고 조직변화의 실행단계와 련된 모형으로는 크게 

변화 진자의 변화실행 단계와 변화 상자의 변화를 이해하는 단계

에 한 모형이 있다. 변화 진자의 경우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기감을 고조시킴으로써 변화를 비하고, 변화 상자는 이 단계에

서 변화에 항하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다. 다음 단계에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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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는 변화를 도입하고, 실행하며, 작은 성공을 통해 변화를 꾸

히 시도하고, 이 단계에서 변화 상자는 변화를 탐색하여 변화의 

향을 체험한다. 마지막으로 변화 진자는 시행한 변화가 잘 정착되

도록 변화의 결과를 평가하고, 수정하여 이를 제도화하고, 변화 상

자는 비로소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에 몰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직변화의 성과로는 조직생존, 수익성과 같은 성과

변수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성과변수들을 평가할 때 조직변화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상자들의 반응을 거로 사용하는 것의 필

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임 제도의 도입과 련된 내부 합성을 다루고 있

다. 임 제도 역시 다른 인사제도와 내부 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

면 제도 정착에 실패하는 경우가 흔하다. 인사제도의 실패를 발하

는 것은 인사제도를 겉모양으로만 도입한 후, 실효  운 을 내부

으로 거부하는 행동 때문이다. 이런 상은 학술 으로 상징  동조

라 불리는데, 인사 로그램을 도입하 지만 실제로 운 하지 않거

나, 혹은 부분 으로만 운 하여 원래의 도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

는 상을 가리킨다. 국내 기업이 1980년  도입한 연 제 상당수가 

‘무늬만 연 제’라는 비 이 있었던 것은 임 제도의 상징  동조를 

일컫는 말이다. 

이론 으로 살펴보면 상징  동조 상은 주로 도입단계에서 동

형화(isomorphism)의 압력으로 시작한다. 즉, 특정 인사제도는 정부

와 모회사의 압력에 의한 ‘강압  동형화’, 여론과 문가 그룹에 의

해 형성된 ‘규범  동형화’, 성공 인 다른 조직을 모방하는 ‘모방  

동형화’에 의해 발된다(김동배, 2010). 본 장에서는 사례연구로서 

모회사의 압력에 의해 강압  동형화가 이루어진 2개의 외자계 기

업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임 제도의 유효  정착을 도모하기 해서는 인사제도 간의 내

 정합성과 상징  동조를 이는 요소에 한 리가 필요하다. 

과거 국내외 연구를 참고하면 내  정합성과 상징  동조를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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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변화 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차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제

도 도입의 당 성과 합리성 확보이다. 새로운 임 체계를 도입하기 

해서 무엇보다 제도변화의 당 성과 공감  형성이 필수 이다. 

제도의 성공여부는 강제  모방보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정당성

을 얼마나 효과 으로 소통하느냐에 달려 있다(DiMaggio & Powell, 

1983). 둘째, 최고경 진의 극  지원이다. 새로운 인 자원 리

제도의 도입에는 최고경 자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이 필수 이다. 

최고경 자의 지원은 조직 내 회의론자의 항을 약화시키고, 제도 

도입과정의 추진력을 높이는 데 요하다. 셋째, 임 제도 신의 

추진조직 구축이다. 모든 조직변화에는 구심 이 있어야 하고, 조직

변화의 추진조직이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추진조

직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조직 내에서 신망이 있고, 신뢰할 만하며, 

소통능력이 뛰어나고 문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야 한다. 넷째, 제도 도입을 한 문성 확보이다. 직무 이나 역할

, 성과연 제 같은 안  임 제도를 도입하기 해서는 과거보

다 높은 문성이 요구된다. 안  임 제도는 호 제를 근간으로 

하는 연공 제도보다 구조가 복잡하고, 도입과정에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같은 기술  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 자원

리제도 반의 통합성 확보를 한 내부 합성 제고이다. 인 자원

리의 다양한 제도 간에는 서로 내부 으로 합성이 맞아야 한다. 

안  임 제도의 도입은 이에 상응하는 평가제도, 직 제도, 이동 

 승 리, 교육훈련제도, 채용제도 등이 함께 변화되어야 효과

으로 운 될 수 있다. 임 제도와 연 된 인 자원 리제도 간의 내

 합성을 높이는 작업은 임 제도의 설계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

야 한다. 여섯째, 안  임 제도로의 환을 한 재원확보와 

환비용의 최소화이다. 임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여 도입할 경우, 추

가 인 임 재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한 새로운 임 제도를 도

입할 경우, 인 자원 리의 연 제도들을 이에 맞추어 개편해야 하

므로 제도 환에 필요한 비용이 상보다 높게 발생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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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임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 도입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

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일곱째, 조직문화

의 신이다. 새로운 임 제도의 도입을 해서는 조직문화의 신

이 필요하다. 연공  경향이 강한 문화는 성과평가에서도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안  임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기 의 규범과 노동규범을 이해하고 이를 철 하게 

구성원에게 설득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여덟째, 구성원의 참여와 공

감  형성을 통한 임 제도의 도입과 지속  개선활동이 필요하다. 

조직 내 이해 계자로서 경 진과 직원, 그리고 직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 혹은 노사 의회 간의 공감 가 부족할 경우 안  임

제도의 효과  운 은 기 하기 어렵다. 이들 이해집단을 설득하

여 제도 도입의 당 성을 정립하지 못할 경우 임 제도의 도입 자체

가 어렵거나, 도입하더라도 임 제도의 운 이 형식 일 가능성이 

높다.  

인사제도 실패를 가져오는 의 요소들을 캐논코리아와 DHL코

리아의 임 제도 도입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캐논코리아는 직능

에서 역할 으로, DHL코리아는 호 제에서 직무 으로 임 제도

를 환하 고 재 10년 정도 경과한 기업들이다. 그동안 임 제도 

정착을 해 다양한 조치들을 실행하 고, 재는 인사제도의 내부 

합성이 상당부분 정비된 경우라 볼 수 있다. 사례에서는 역할 과 

직무 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요소들이 등장하는데, 

해당 기업들이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갔는지 조직변화 차원에서 엿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임 체계 개편의 수직  합성을 심으로 살펴보

았고 특히 기업의 노사 계와의 합성을 분석하 다. 성장과 고

령화 시 의 도래로 우리 기업들의 인사제도도 변화하고 응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특히 경제성장시기에 우리 기업들은 근로자들

의 높은 이직률과 가부장 인 근을 기 로 근속을 장려하여 장기

근속자가 높은 임 을 받는 임 체계를 구축하 다. 이후 수십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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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우리 기업의 임 체계는 근속을 기본으로 하는 연공  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후 정부의 임 인상 제한을 피하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각종 수당이 과다하게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더

불어 사실상 고정 화되는 상여 의 비 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

게 되었다. 그에 비해서 일하는 내용을 반 하거나 실제 성과를 반

하는 여의 비 은 낮아서 임 수 이 높아지면서, 더불어 임

의 경직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기업 경 환경의 변화와 최근 이슈로 제기되는 통상임 , 

근로시간 단축, 정년 60세 법제화 등은 기존의 연공 을 심으로 

하는 경직화된 임 체계에 한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어 가

고 있다. 물론 서비스업을 심으로 비노조 기업들은 직무나 성과를 

반 하는 임 체계로의 개편을 상당한 수 으로 진행하 고, 제조

업의 경우도 사무 리직의 경우에는 소  연 제 도입으로 임 의 

유연성을 확보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조업, 특히 노동조합이 결

성되어 있는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는 임 체계 개편에 해 부정

인 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 임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유노

조 기업의 경우에는 노사 간에 임 체계 개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임 체계는 인사제도의 하나이며 인사제도는 기업경 의 

한 부문이라는 에서 통합 이면서도 미래지향 으로 수정하고 보

완되어야 한다. 다른 제도는 그 로 두고 임 체계만을 개편하는 것

은 명한 방법이 아니다. 를 들어 직무 을 도입하려면, 채용에

서부터 직무별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직무를 비교할 수 

있는 직무평가제도도 운 되어야 한다. 배치 환도 임 수 을 고

려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퇴직시 이 가까이 왔을 때에는 퇴직  계

산의 기 인 평균임 에 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이처럼 임 체계

는 기업 내 시스템에 속한 하나의 톱니바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체 인 시각을 가지고 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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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인사제도 내에 다양한 기능들이 서로 잘 연계되었을 때, 

학문 으로는 수평  합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인사제도 내의 

연계성만이 아니라 인사제도가 기업의 략이나 문화 등과 잘 연계

되어야 기 하는 성과를 산출할 수 있다. 이때의 연계성을 수직  

합성이라고 한다.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 의식이 강하고, 서

로 력 인 가치를 시하는데 여기에 개인 간에 경쟁을 강조하는 

연 제나 개인성과 을 추진한다면 성공 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높

지 않다. 바로 수직  합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황이 지난 2년여간 추진

된 정부의 임 체계 개편 노력이라고 하겠다.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이후 늘어나는 근속기간에 한 기업의 부담을 여주고자 정부는 

직무성과 심의 임 체계 개편을 극 으로 추진하 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공공부문의 성과연

제 확 가 실패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았다.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만 체 인 합성을 악하지 못하고 근한 결과 성과보다는 후

회가 더 많은 것이었다.

련하여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은 임 체계보다는 임 수 에 더 

많은 심을 가지고, 규모 간 는 업종 간 임 격차의 해소와 축소

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정  성격의 기본  비 이 

낮고 변동  성격의 수당 비 이 높은 것은 임 의 불안정성을 높

인다고 비 으로 근하고 있으며, 성과 의 비율이 높은 것도 마

찬가지 입장에서 비 이다. 한 기존의 근속을 기 으로 임 이 

결정되는 연공 의 단 보다는 장 에 해서 더 많은 심을 가지

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장에서 충분히 실천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다고 해서 기업과 정부가 주장하는 직무 심․성과 심

의 임 체계 도입에 찬성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근로자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연 제와 같은 개인성과 제도

에 해서는 기본 으로 반 하는 입장을 취하며, 연공 의 문제가 

있다는 도 인정하지만 연공  체계 내에서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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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가진다. 직무 의 경우도 개별 직무에 따른 체계보다는 업종별

로 공통 인 직무를 정하고 기업규모에 상 없이 동일한 직무  

용을 주장한다. 즉 특정 산업 내에서 동일직무 동일임 을 용하는 

것이다. 이를 산업별 직무 이라고 한다.

문제는 노사 간에 직무 이나 역할  는 숙련  등 기존의 연

공 에 한 안  임 체계의 도입에 원칙 으로 동의한다고 해

도 실무 으로 구체 인 임 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이라는 이다. 직무를 구체 으로 구분하고 각각 직무에 한 가치

와 임 수 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고, 이는 숙련등 에 

해서도 마찬가지다. 역할 의 경우는 일본에서 력 인 노사

계를 제로 실무 으로 도입된 임 체계이기에 우리에게 얼마나 

실 인 안인가에 해서는 신 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다고 해서 성장과 고령화 시 에 기존의 임 체계만을 고

집하는 것도 안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일률 인 개편보다는 기

업과 업종에 따라 스스로에게 최 인 임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도 노동조합도 재의 임 체계가 얼마나 지속가능

한 임 체계인가에 해서 신 하게 고민하고 노사 간 공동 원회

를 구성하여 장기 과제로 그리고 진  도입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임 제도를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소기업

을 심으로 컨설 이나 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언 한 성장, 고령화 시 를 맞아서 숙련과 직무, 성과 

등을 반 하는 임 체계로의 환은 기업의 인 자원 경쟁력을 지

속 으로 유지하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 경 을 가

능하게 할 것이다. 임 체계도 기업의 문화라는 에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노동조합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해법 속에서 안  임 체계의 마련은 꼭 필요한 숙제라고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정부의 임 체계 개편 정책의 성과, 노

동조합을 심으로 한 근로자의 임 체계 개편에 한 시각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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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임 체계로 개편한 기업들의 사례를 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임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제5장에서는 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 다. 첫째, 기업이 인사 리제도를 변화시키기 해서는 수

평  합성을 고려하여 다른 인사 리제도들과의 종합 인 고려 

 단이 필요하다. 특히, 직무 리제도나 평가제도와 같은 제도들

은 임 제도 개편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치므로 같이 고려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임 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제도의 도입도 

요하지만 제도의 정착이 더 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지

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임 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근

로자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이를 유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임 체

계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근

로자 수용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소  ‘무늬만 연 제’와 같은 방식

으로 제도가 실질 으로 변화되지 못하거나 직무 으로 환하 다

가 다시 연공 으로 회귀하는 기업처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떨어

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제도 

도입 이후에도 지속 인 변화 리  제도의 문제 을 수정  보

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임 제도 개편에 있어

서는 수직  합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노사 계  측면

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많은 서구 선진국들은 임 체계 개편과정

에서 노조가 주도 인 역할을 하거나 어도 변화의 트 로서 역

할을 담당하 다. 결국 임 체계 변화의 용을 받는 것은 근로자이

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용성을 얻지 못하는 임 체계 개편은 성공하

기 어렵다. 특히 임 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참여와 의사소통이 요

하기 때문에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표인 노조의 제도변화 과정에

서의 참여가 요하다 하겠다. 근로자가 임 체계 개편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정도에는 수 에 차이가 있겠지만 어도 임 체계 개

편이 필요한 이유와 어떠한 방식으로 개편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어떠한 향을 받는지 등에 한 정보는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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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임 제도  다른 인사 리

제도의 발 방안에 해 논의할 수 있다면 더 발 인 임 제도 

 인사 리제도가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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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연구 배경  필요성

1. 연구 배경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최근 많은 경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신기술 개

발에 따른 기술변화 속도의 증가, 생산  시장의 세계화로 인한 경쟁 심

화, 고객  근로자의 선호 변화로 인한 생산방식의 변화 등의 환경변화

는 세계의 부분의 기업들이 지속 으로 겪고 있는 환경변화라 할 수 있

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변화 이외에 경제 성장과 출산

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라는 추가 인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고성장경제 시기에 있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 이 자

동 으로 상승하는 연공  임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성

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3% 경제성장이 어려운 시기로 

들어서면서 과거와 같은 연공  성격의 임 체계의 지속가능성에 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도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고직 (고임 ) 근로자의 비 이 높지 않고 직 ( 임

) 근로자의 지속 인 충원으로 기업의 연령구조도 연공 의 부담을 크

게 느끼지 않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증가하여 고



2   조직의 변화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대안적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직 (고임 ) 근로자들의 비 이 증가하고 기업 성장의 한계  자동화 

등의 향으로 인해 신규 입사자의 비 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연

공 으로 인한 인건비 비 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업환

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새로운 안 인 임 체계로의 

환을 요구받고 있다고 보인다.

기업 수 의 환경변화 이외에도 사회  수 에서의 환경변화도 이루어

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연 임 체계에 기반하여 입사 기에는 생산성보

다 더 낮은 임 을 받다가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생산성 향상보다는 더 

높은 수 을 받는 방식으로 임 을 받는 임 체계에 해 사회  수용성

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기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평생직장’의 개념이 

 약해지고 있으며 특히 은 근로자들을 심으로 이연 인 방식의 임

체계보다는 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공헌과 성과를 심으로 임

을 지 받는 방식에 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 수 에서의  하나의 요구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 ’에 한 요

구이다. 우리나라 과거 고성장의 부정 인 부산물로 등장한 근로자들 사

이의 임 격차 심화는 우리 경제의 추가 인 성장을 해할 수 있는 수

까지 육박하 다. 부분의 지표에서 OECD 최고 수 의 임 격차를 보

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임 격차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업의 추가 인 성

장도 어렵고 근로자의 공정한 분배 문제도 지속 으로 제기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실이다. 따라서, 과거의 임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안 인 

임 체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경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선호 변화에서도, 그리고 사

회  수 의 요구에서도 새로운 안 인 임 체계에 한 수요가 높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새로운 안 인 임 체계를 필요로 하

지 않는 기업은 논외로 하더라도 임 체계에 있어 변화를 필요로 하는 기

업들의 경우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임 체계 변화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

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인지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다. 임 체계 도입뿐만 아니라 다른 인 자원 리제도 도

입에 있어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인사 리제도 도입 



제1장 서 론  3

문제는 해당 제도를 실시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

업의 인사 리제도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효과 인 제도의 

도입  시행을 해 필요한 조건 등에 한 고민이 필요한 시 에 있다

고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인사 리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효과 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도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인사 리제도  기업과 

근로자의 심과 효과가 높은 제도인 임 체계를 심으로 이를 살펴보

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과 근로자들 사이에서 직무

심 인사 리나 임 체계 개편 등 기업의 변화에 한 수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인사 리제도는 단순히 해당 제도만 바꾼

다고 효과 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제도와 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해당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치 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다. 기업의 인사 리제도의 변화를 

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 변화 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기업의 인사 리제도를 개 하는 데 필요한 변화 리 요소들을 고찰하여 

변화 리 방식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기술하 듯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환경이 변하고 있다. 경제

가 성장 기조에 들어서고 사업장 노동력의 고령화가 지속 으로 심화

됨에 따라 과거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정 으로 작용하 던 기업의 

인사 리제도  행들이 미래에는 오히려 부정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환경에 응

할 수 있는 기업의 인사 리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문제는 기업의 인사

리제도 변화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되고 리

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즉, 조직에서 제도를 변화시키기 해

서 어떻게 변화과정을 리할 것인가에 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도변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새로운 제도에 



4   조직의 변화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대안적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정보  이해부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새로운 제도로 환할 것인가

에 한 과정 리의 어려움으로 보인다. 기존의 제도에서 새로운 제도로 

환하는 것은 없던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과는 다른 이슈들이 발생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인사 리제도를 도입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해 검해 보고자 한다. 특히, 안

인 임 체계 운 을 한 구체 인 사안들을 검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

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통 인 임 체계를 통해서

는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에 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문제는 안 인 임 체계를 운 하기 한 구체 인 방안들

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어떠한 임 체계를 도

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보다는 실제 으로 안 인 임 체계를 운

할 수 있는 구체 인 방안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해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제도변화를 한 변화 리 방안 연구

를 실시하고자 한다. 인사 리제도들은 서로 수직   수평  합성을 

가지고 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만 독립 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다른 제도들과 합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여 운 할 수 있는지에 한 변화 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의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환하기 해서는 기존 

제도에 해 이해 계를 가지는 조직 구성원들의 이해 계를 어떻게 조

정할 수 있는지에 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안 인 임 체계 운 을 

해서는 구체 인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안 인 임 체계를 실질

으로 운 하는 데는 다른 인사 리제도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 안 인 임 체계 도입  운 에 있어 노사

계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안 인 

임 체계 도입  운 에 있어 기업경   기업문화 측면에서 필요한 부

분들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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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배경  필요성에 해 기술하 다. 제2장에서는 조직의 변화 리와 련

된 기존의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조직의 변화 리와 련된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합성 이론이고 다른 하나

는 조직개발  조직변화 리 이론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을 

살펴 으로써 제3장과 제4장에서 살펴볼 내용들에 한 이론  뒷받침으

로 삼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내부 합성 혹은 수평  합성과 조직변

화에 해 살펴보았다. 우선, 인사제도의 도입을 무력화하는 조직 상에 

해 살펴보고, 임 제도와 내부 합성에 해 분석하 다. 특히 성과주

의 인사제도와 내부 합성 그리고 임 제도와 내부 합성에 해 살펴

보았다. 그리고 안  임 제도 도입에 한 사례분석을 실시하 다. 마

지막으로 임 제도 정착을 한 내부 합성 제고방안을 제시하 다. 제4

장은 외부 합성 혹은 수직  합성 측면에서 임 체계 개편에 해 살

펴보고, 노사 계 차원에서의 변화 리를 다루고 있다. 먼  우리나라 임

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노사 계 차원에서 본 임 체계 개

편의 애로사항에 해 분석하 다. 그리고 임 체계 개편에 한 노동조

합의 입장을 정리하고 노사 공동의 임 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 다. 제5

장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결론  정책  시사 을 도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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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배경

제1  합성 이론

1. 략  인 자원 리의 세 가지 근법

략  인 자원 리 분야의 국내 연구는 1990년부터 본격 으로 시작

되어 기업의 업무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최장호, 2010). 략  인

자원 리 연구는 효과 인 인 자원제도를 기업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기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행동주의   는 

인 자본 이론의 으로 설명하고 있다(Arthur, 1994; Huselid, 1995; 

MacDuffie, 1995).

최근 략  인사 리 연구는 주로 고성과 작업시스템을 심으로 진

행되었으며, 부분의 연구에서는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조직성과 간의 

계를 악하고 있다(Wright and McMahan, 1992). 고성과 작업시스템

의 효용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부분 조직의 인 자원이 경쟁우 의 

원천임을 제하고 있으며(Barney, 1991), 효과  인 자원 리제도의 실

행으로 근로자들의 KSA(지식, 기술, 능력) 향상, 혹은 높은 수 의 동기

부여를 기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성과 작업시스템

을 통하여 구성원들은 높은 수 의 몰입(Gong et al, 2009), 낮은 이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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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Batt, 2002) 등 조직에 한 정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를 바탕으

로 기업은 이 보다 높은 재무성과(Huselid, 1995)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인 자원 리제도가 조직성과와 정 인 련이 있다는 것이 략  

인 자원 리 분야 연구의 지배 인 결과이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제도와 

성과 간의 계에서 그 강도나 방향에 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변수

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 하고 있다(Landeta et al., 2011). 를 들

어 유규창․박우성(1999)은 경제 기 이후, 한국에서 성과주의 인사제도

의 확산에 따른 정 인 측면과 동시에 인간 계 피폐화, 워크  

동심 하(Pfeffer, 1998)를 부작용으로 제시하면서 성과주의 제도는 기업

의 목표, 략 등 여러 상황  조건들과 합 계를 이루면서 시행되어

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연구자들은 인 자원 리제도와 성과 

간의 직  계를 악하기보다는 두 변수 간 계를 결정짓는 ‘내부 

로세스’에 하여 논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Becker and 

Huselid, 2006).

인 자원 리제도와 조직성과 간의 계에 한 연구는 략  인 자

원 리 분야의 주요한 연구 상이 되어왔다( : 김기태․조 순, 2008; 

김재구․임상훈․김동배, 2003; 배종석․사정혜, 2003). 기존의 연구는 

고성과 작업시스템 는 고몰입 작업시스템으로 불리는 인 자원 리제

도를 효과 으로 활용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Barney, 1991; Delaney and Huselid, 1996; Pfeffer, 1994; MacDuffie, 

1995). 인 자원 리제도와 조직성과 간의 계에 한 연구는 보편론  

(universalistic perspective), 상황론  (contingent perspective), 

그리고 구성형태론  (configurational perspective)으로 구분된다

(Delaney and Huselid, 1996; Delery and Doty, 1996).  

가. 보편  근법

보편론  근법은 어느 상황에서도 ‘best practices’가 존재함을 제

로 하여, 조직 내부  혹은 외부  상황과 계없이 모든 조직에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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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용 가능한 인 자원 리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Pfeffer, 

1994; 이명주․최장호․조 순, 2015). 보편  근법은 어떤 특정 인사

리제도나 특정 인사 리 시스템이 모든 기업에 공히 우수한 경 성과를 

가져다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Arthur, 1994). 많은 

경우 우량한 로벌 기업의 인사 리제도가 연구의 상이 되고 모방의 

상이 된다. 를 들어, 스톡옵션 제도가 어떤 조직에서 사원의 업무 열

의를 고취시켜 경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면 스톡옵션 제도의 이러한 효

과는 어떤 기업에서나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실 으로는 

다수 기업이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 기

업의 주요 심사는 타 기업 혹은 경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서 어떤 새로

운 인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

되는 제도는 ‘best practice’로 인정되어 많은 조직에서 이를 연구하여 도

입하려 하게 된다. 이처럼 타 기업의 인사제도를 연구하고 모방하는 벤치

마킹이 보편  근법에 입각한 인사 리를 하는 기업에는 매우 요하

다(김성수, 2008). 벤치마킹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경쟁사의 인사제도를 연구하는 경쟁  벤치마킹이 있고，둘째

로는 일반 인 타 기업의 성공 인 인사제도를 연구하는 일반  벤치마

킹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기업 내 타 부서 혹은 기업집단 내에서 타 계열

사의 우수한 인사제도를 연구하는 내부  벤치마킹이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우량기업의 인사제도를 오랜 기간 동안 

벤치마킹하여 도입하 고 재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김성수, 

2008).

나. 형태론  근법

형태론  근법은 보편  과 상황론  의 충형태로 나타나

며, 개별  제도 차원에서는 다른 제도보다 우 를 보이는 규범  제도가 

존재하지만, 기업별로 그 제도들에 어떤 형태의 ‘조합’ 혹은 ‘묶음’을 사용

하는가에 따라 성과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명주․최장호․

조 순, 2015). 형태론  근법은 우수한 경 성과에 이르게 하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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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시스템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병존할 수 있다(equifinality)

고 보는 이다(김성수, 2008). 형태론  근법의 특징은 개별 인사

리제도가 아닌 인사 리제도들의 결합에 을 맞추고 있다. 

형태론  근법의 요성은 자원기반 (resource-based view)에 의

해 잘 드러난다. 이러한 을 인사 리 시스템에 용할 때 채용, 선발, 

교육, 평가, 보상 등 인사 리 반 으로 체계 으로 잘 개발된 인사

리 시스템은 쉽게 모방하거나 체하기 힘들다. 따라서 경쟁사에서 쉽게 

이러한 경쟁우 를 창출해내기 어렵다. 인사시스템을 모방하거나 체하

기 힘든 이유는 부분의 경우 인사시스템의 발   진화 과정이 경로 

의존 (path dependent)이고 인과 계의 모호성(causal ambiguity)이 존

재하여 쉽게 따라하거나 도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성수, 

2008). 

다. 상황론  근법

상황론  은 인 자원 리 시스템과 조직의 략, 조직구조, 기술

과 같은 기업 내부  외부의 상황요인 간의 합성을 통하여 기업이 성

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이명주․최장호․조 순, 2015). 이 근법은 

주로 기업의 략과 인 자원 리 시스템 간의 합성에 한 연구(배종

석․사정혜, 2003; Bae and Lawler, 2000; Snell and Youndt, 1995)가 이

루어졌고, 노동조합의 특성(Cooke, 1994), 기업이 속한 산업(Batt, 2002) 등의 

조직상황 특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명주․최장호․조 순, 

2015). 상황  근법은 인 자원 리제도가 기업의 략이나 내부  상

황 등과 잘 조화를 이룬다면 좋은 경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이

다. 이는 보편  근법에서는 특정 인 자원 리제도나 특정 인사 리 

시스템으로 모든 기업이 어떤 상황에서나 좋은 경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과 비된다(김성수, 2008).

상황론  근은 어느 조직과 상황에도 유용한 가장 좋은 인 자원

리 활동(one best practice)은 존재하지 않으며, 환경변화 내지는 다른 

상황요인에 따라 유효한 인 자원 리 행이 달라진다는 견해이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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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형․윤동열, 2013). 세부 인 상황요인을 살펴보면 략유형(Bird & 

Beechler, 1994; Arthur, 1992; Wright & Snell, 1991), 경 자의 능력  

지원(Huselid et al., 1997) 등의 상황변수와 인 자원 리 행간의 외

합성(external fit)과 인 자원 리 행 간 내 합성(internal fit)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

이상에서 논의된 략  인사 리의 세 가지 근법은 여러 실증연구

에 의해 어느 정도 지지되고 있다(김성수, 2008). 먼  보편  의 연

구들은 어떤 특정 제도의 성과에 해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사 리 

기능(선발, 교육훈련, 여, 평가, 승진, 노사 계 등)에 따라 여러 인사

리제도의 효과성을 연구하고 있다(Bae and Lawler, 2000; Bradley and 

Estrin, 1992). 를 들어 어떤 성과  제도가 우수하다고 실증연구에서 

밝 지면 이 결과는 일종의 기본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해당 기업의 

문화나 략에 한 명시  고려 없이 특정 인사 리제도의 효과만을 연

구하 을 때 그 제도가 유의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 제도

가 수직  혹은 수평  합성을 보이는 략이나 제도와 제 로 결합되

었을 때는 더 큰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편  근법에 입

각한 연구와 상황  근법에 입각한 연구는 서로 상치되기보다는 서로

가 보완 인(complementary)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김성수, 2008).

상황론  근법에 입각한 연구 증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분야는 기

업 략과 인사제도 간의 수직  합성에 한 분야이다. 략과 합한 

인사 리제도에 한 이론  논의를 바탕으로 양자 간의 합성이 기업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  상당수가 수직  합성

이 요하다는 주장이지만(김성수, 2008) 일부의 연구에서는 그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계는 더 나은 략 분류법을 이용한 

새로운 연구들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론  근법은 인 자원

리제도 간의 외  합성(external fit)과 인 자원 리 행 간 내  

합성(internal fit)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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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자원 리제도와 합성

인 자원 리제도에서 말하는 합성은 개별 인 자원 리제도의 

향이 (a) 인 자원 리 시스템 안에서 다른 인 자원 리제도들과의 

합성 는 (b) 경 략과 같은 상황  요인의 성격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는 인 자원 리제도들 간의 내  합성으로 알려져 있

고 후자는 외  합성이라 한다(Baird & Meshoulam, 1988). 외  합

성이란 기업이 추구하는 비 이나 미션, 그리고 기업의 략 인 목표들

과 인 자원 략이 상호 합성이 이루어질 때만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권창심․박 성, 2010). 략  인 자원 리에서는 인

사제도의 경 략 등의 상황  변수들과 인 자원 리와의 합성, 즉 

외부 합성 혹은 수직  합성을 시하 다(유규창․김동원, 2003). 

내  합성이란 조직의 략  목표와 일 되게 설정된 인 자원 략

이 원활히 집행되기 해서는 인 자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인 

모집, 선발, 보상, 평가, 교육훈련, 개발 등의 제반 활동들이 상호 유기

인 계를 이루면서 시 지 효과를 발휘할 때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Huselid, 1995; Arthur, 1994). 내  합성을 표 하는 다른 용어

로서 묶음(bundles) 혹은 구성체(configuration) 혹은 시스템(system) 등

이 사용된다. 내  합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별 인 인사기

능이 독자 으로 활동해서 나타나는 효과보다는 인사기능들이 함께 모여

서 내 인 일 성을 유지하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조직의 성과향상을 

해서 더 요하며, 따라서 주목해야 할 은 인사제도의 개별  효과성보

다는 제도들의 묶음, 구성체 혹은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Arthur, 

1994; Delery & Doty, 1996). 이러한 시스템 내의 구성요소들 간에 상호

보완 계를 통해 인 자원 리가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권창심․박 성, 2010).

가. 수평  합성(horizontal fit)

수평  합성은 개별 인 자원 리제도가 효과성에 미치는 향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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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additive)이지 않으며, 개별 인사제도를 살펴보면 잘못된 결과를 

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Gerhart, Trevor, & Graham, 1996). 즉, 인사제도 

련 연구들은 여러 가지 인사제도들을 동일한 효과성을 가정하고 이들

을 합산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MacDuffie(1995)는 서로 다른 인 자원 리제도가 상호작용하기 해 어

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는 경 략과 어떻게 연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

는 것보다 개별 행의 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지

하 다. 그는 여러 가지 제도가 첩되고 상호 보완 인 효과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제도들을 ‘묶음’으로 연구하는 것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Appelbaum et al.(2000)은 인사제도들 간의 수평

 합성을 극 화하여 시 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수평  합성은 어떤 인사 리제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이 도입될 때 

그 제도가 기존의 여타 인사 리제도들과 얼마나 서로 잘 맞는가 하는 문

제이다. 를 들어, 연공에 의존하던 여결정 구조에서 연 제로 환하

려 할 때, 기존의 느슨하던 혹은 부정확한 평가제도  교육훈련 제도와 

새로운 여제도는 서로 잘 맞지 않아 연 제의 도입이 어려운 경우이다. 

이때는 먼  평가제도, 교육훈련제도 등을 성과주의 여제도와 잘 맞도

록 정비하고 난 이후 연 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평

 합성의 문제로서 수평  합성을 이루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best practice’로 알려진 타 조직의 새로운 인사 리제도를 도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게 되며 새로운 제도로 인한 경쟁우  효과는 더 오래 지

속될 것이다(김성수, 2008).

Cooke(1994)은 생산성과 그룹 기반 인센티   직원 참여 로그램

(작업 )을 연구했다. 노동조합  비 리 제조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연구결과는 노조가 있는 기업 는 

비노조 기업 모두에서 인사제도들 간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지 못했다. 

한, 비노조 기업에서 인센티   작업 은 함께 활용할 때보다는 개별

으로 사용될 때 성과에 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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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use(1993)는 이익공유제도(profit sharing)에 한 연구에서 최고 경

자가 아닌 직원의 경우를 사용한 112개 조직의 생산성을 그 지 않은 

163개 조직의 생산성과 비교하 다. 연구결과는 이익공유제도를 사용하

는 조직에서 생산성 증가가 더 높았지만 이익공유제도와 정보공유제도 

사이의 상호작용에 해서는 정보 공유와의 상호작용은 정보공유제도와

는 약한 지지효과를 보 으며, 이익공유제도와 직무충실화, 제, 제안제

도 등과 같은 인사제도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최장호(2010)는 최근 인사제도들 간의 상호보완성에 의한 시 지를 밝

히는 실증연구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Ferris et al., 1998; 

Wright & Snell, 1991). 기업은 서로 상호보완 인 계에 있는 일련의 

인 자원 리제도들을 도입함으로써 인 자원 리제도들 간의 정  

상호작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cker & Gerhart(1996)는 인

자원 리제도들 간의 시 지 효과를 지 하면서 상호보완 인 인 자원

리제도를 동시에 조직에서 실시할 경우 조직성과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이 인 자원 리제도들 간의 내  합성을 증진시

킴으로써 더 높은 수 의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를 들어, 히 개발된 채용방식은 교육훈련의 보완재 혹은 체재

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사제도들의 조합은 기업이 지속 인 학습(ongoing 

learning)이 가능한 숙련된 종업원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상

으로 높은 수 의 여와 직업안정 등도 상호 보완 으로 종업원들의 

동기부여효과를 지닐 수 있다( 인․오선희, 2014). 동기부여의 효과로 

종업원들은 더 높은 수 의 자발  행 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조직의 성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최장호, 2010). 기존의 내

 합성에 한 논의에서는 주로 AMO 모형1)의 능력증진형/동기부여

1) AMO frame은 고성과 작업시스템 분야의 연구에서 인 자원 리제도를 분류하는 

방법  하나이다. ‘AMO(Ability-Motivation-Opportunity) 모델’은 근로자의 능력, 

동기, 참여를 통하여 생산성이 증 된다는 을 가정하고 있다. AMO 모델을 바탕

으로 일부 고성과 작업시스템 련 연구에서는 인 자원 리제도를 능력증진형

(ability enhancing), 동기부여 증진형(motivation enhancing), 그리고 참여증진형

(opportunity enhancing)의 세 가지 하  차원으로 유형화하고 분석을 시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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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참여증진형 인 자원 리제도라는 세 가지 하  차원의 제도 내에서

의 시 지에 한 연구가 부분이었다( : Wright et al., 1999). 기존의 

연구에서도 인 자원 리제도들 간의 상호보완성에 한 실증결과를 보

고하고 있다. 를 들어, Kandel & Lazear(1992)의 연구에서는 자율작업

집단의 운 과 엄격한 선발시스템의 상호작용 효과로 개인들의 직무태만

(shirking)과 무임승차(free-riding)가 어들어서 집단 인센티  시스템

이 보다 효과 으로 운 될 수 있다는 을 실증 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평  합성에 한 실증연구 결과는 주로 AMO 임으로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연구에서 최장호(2010)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 자원패 을 이용하여 인사제도를 AMO 임, 즉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인사제도들 간의 내  합성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

과는 능력증진형 인사제도와 동기부여 증진형 인사제도, 동기부여  증진

형 인사제도와 참여증진형 인사제도, 그리고 능력증진형 인사제도와 참

여증진형 인사제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 다. 

나. 수직  합성(vertical fit)

수직  합성은 기업의 략이나 문화와 특정 인사제도 혹은 인사

리 시스템이 서로 잘 맞는가를 의미한다. 를 들어，어떤 기업이 차별화 

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인력개발 정책은 우수한 인재육성을 

한 투자보다는 노동시장에서 가에 일반 인 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한

다면 차별화 략 수행을 한 차별화된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수 

없고, 따라서 차별화 략이 효과 으로 수행될 수 없다. 외환 기 이

의 한국 기업에서는 한국 문화에 맞는 한국식 인사 리제도가 요하다

고 보고 미국식의 성과주의 인사 리제도나 단기 계약식 인사 리제도의 

도입을 꺼려왔다. 이는 다분히 수직  합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경

 행이라 할 수 있다(김성수, 2008).

수직   수평  합성의 요성과 함께 최근에 지 되고 있는 문제

는 이러한 합성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이다. 기업의 경 환경이 변하

있다(이명주․최장호․조 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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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략이 수시로 변경될 때에 과거의 략에 맞추어진 인사 리제도나 

인사 리 시스템이 시에 수정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합성이 깨어져 

조직성과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외환 기 이후 한국 기업의 심이 한국  기업문화 유지보다는 수익

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  패러다임에 응하는 것이 되면서 

미국식 성과주의 인사 리제도가 격히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

기 으로 기업의 생존을 유지하고 시장에서의 기업평 을 좋게 유지시켜

주기는 했으나, 조직 구성원의 정서나 가치 이 이에 따라 시에 변화하

지 못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하시키거나 조직에 한 신뢰가 크게 손상

되었다. 따라서 수직   수평  합성 논의에서는 기업의 략과 인사

리 간의 합성 못지 않게 조직 구성원의 가치 과의 합성도 요한 

문제이나 이러한 문제는 략  인사 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성수, 2008).

다. 합성  유연성

합성은 일반 으로 요한 목표로 간주되지만 요성은 인 자원

리 시스템과 련하여 합성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해 

생각해보아야 한다(Gerhart, 2007). Gerhart(2007)는 기업의 환경  경

략이 바 면 재 상황에 맞는 인 자원 리 시스템은 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 인사제도들이  상황에 맞게 

서로 긴 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변화한 상황에서는 가장 빨리 응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Boxall and Purcell(2003)은 재의 경쟁력을 갖추기 한 제도를 구축

하는 것이 요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의 유연성을 추구해야 하

는 것 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서 재 상황에서 수행

하고 미래를 비하는 것 사이에는 항상 략 인 긴장이 존재한다고 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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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변화 리 이론

1. 조직변화의 과정이론

조직변화에 한 기존 연구들에서 조직변화 과정을 다룬 표  이론

은 Kurt Lewin의 3단계 변화모델이다(Lewin, 1947). 조직의 변화는 해빙

(unfreezing), 이동(moving), 재결빙(refreezing)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임 제도 역시 새롭게 도입할 경우 각 단계에 치 해야 할 리  조치가 

존재한다(유규창 외, 2014). Lewin이 제시한 조직변화이론은 다른 말로 

세력장이론(force-field theory)이라 불리기도 한다. Lewin은 조직변화를 

추진세력과 견제세력 간의 균형이 발생하면서 진행된다는 에서 이론

을 제시하고 있다. 즉, 조직변화는 추진세력이 견제세력의 항을 극복하

면서 진행되며, 반 로 견제세력은 추진세력의 주도성에 일정한 항을 

함으로써 일방 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Lewin은 조직변화의 과정을 해빙, 이동, 재동결의 3단계로 구분하고, 추

진세력이 해빙을 통해 견제세력의 항을 사 에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

작된다고 보았다. 그는 변화의 각 단계에서 추진세력과 견제세력의 행동

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고 보았다.  

가. 해빙 단계

경 자 혹은 변화담당자가 새로운 행동과 경 방침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변화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이다. 조직구조, 기술, 행동양식 등 기존의 

습과 제도가 가진 문제 을 부각시키고, 환경변화에 조직이 새롭게 

응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에게 이를 소통하고자 한다. 구성원들

은 새로운 변화가 왜 필요한지, 변화의 결과가 본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올지, 변화에 구성원 스스로 응해나갈 수 있을지 등 불확실성이 높

은 단계이다. 경 자가 구성원의 불안을 여주고, 변화에 한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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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어주지 못하면 견제 세력화될 가능성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나. 이동 단계

경 자가 조직에 새로운 행동과 제도, 기술과 구조를 용해나가는 단

계이다. 기존의 것을 새로운 양식으로 체해 나가는 단계로서, 구성원들

은 새로운 시스템에 응하면서 기존의 행동과 사고를 변화시켜야 한다. 

구성원들은 이동 단계에서 항하거나 순종하거나 혹은 동일화  내면

화를 거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항을 이고 가  내면화될 

수 있도록 경 자의 설득과 공감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

 

다. 재동결 단계

재동결 단계에서는 변화의 도입 이후 구성원들의 변화 행동이 계속 반

복되고 강화되는 단계이다. 재동결 단계에서는 행동에 한 강화기제가 

요하며, 반복을 통한 습 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건이다. 만약 재동결 

과정이 효과 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원래의 행동으로 돌아갈 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재동결 단계에서 새로운 행동과 제도 운 에 한 항을 

극복하지 못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험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항

에 한 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변화에 한 항을 극복하는 데는 다

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다. 

1) 교 육

변화의 필요성과 변화에 필요한 스킬을 교육함으로써 변화에 한 불

안감을 이고 자신감을 얻게 한다.

2) 참 여

변화로 인해 향을 받는 구성원들을 제도  행동설계 과정에 참여시

킴으로써 항을 이고, 새로운 제도와 행동양식에 한 불확실성을 

여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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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과 지원

변화과정에서 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스트 스와 불안감을 정서 으로 

여주고, 변화과정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 다. 이를테면 휴식의 제공, 

스킬 교육을 한 근로시간의 배정, 리자의 격려와 지원 등이 이에 해

당된다.  

4) 상과 동의

변화에 항하는 이해 계자와 상을 통해 동의를 구하고, 일정한 조

건하에서 서로 력할 것을 동의한다.

5) 조종과 흡수

항 집단과 여타 구성원의 을 여나가고, 변화과정에 구성원을 

극 참여시킴으로써 변화과정을 지지하는 구성원을 흡수하는 정책을 실

행한다.

6) 압 력

변화에 조 이지 않은 구성원에 해 불이익을 주거나 사회  압력

을 가한다. 그러나 압력  조치는 변화에 한 항을 오히려 증가시킬 

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 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Lewin의 조직변화모형은 조직변화를 추진세력과 견제세력 간의 역학

계에서 근한다는 에서 인사제도 도입과정에 용하기에 합하다. 

왜냐하면 인사제도의 도입 역시 이를 추진하는 경 진과 제도 도입을 무

력화하려는 구성원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사제

도의 도입에 있어서 제도 도입에 항하는 힘을 어떻게 리하고 최소화

할지를 이해하고 체계 으로 근하려는 노력이 요하다.  

2. 임 제도 도입과정의 단계별 리요인

Lewin의 조직변화 3단계 모형은 특정 제도를 가정해서 제시된 이론이

기보다 원래 사회변화를 설명하려는 동기에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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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Lewin의 이론은 조직변화 반의 상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원용되었

다. 따라서 조직변화 3단계인 해빙, 이동, 재결빙의 단계  진행을 안  

임 제도의 도입과정에 용할 경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해빙 단계는 기존의 임 제도가 가진 문제 이 부각되고, 변화를 한 

환경  요구를 인식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안  임 제도의 도입이 

조직의 경 환경 응에 필수 불가결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동 단계에서 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반

하여 안  임 제도를 설계하고 제도  특성을 실행 가능한 형태로 구

체화하게 된다. 한 기존 인사제도  임 과 한 연 성을 가진 평

가제도, 직 제도, 승진  이동 리 등의 행을 새로운 임 제도와 어

울리게 조정해나가는 작업 역시 이루어진다. 마지막 재결빙 단계에서 조

직은 새로운 임 제도의 기 원리에 합하게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고 구

성원의 공감을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 임 제도를 장에 용해보고, 세

부 인 개선사항을 수렴하여 피드백하고 인사제도 반의 내부 합성을 

높여나가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단계이다. 

유규창 외(2014)는 임 제도의 도입을 Lewin의 3단계 모형에 기 하여 

살펴보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평범한 기업들이 임 체계의 개선과정에

서 어떠한 문제에 착하며, 결론을 내리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안  임 체계는 도입되면 쉽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시간을 두고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지속  개선과정이어야 한다. 

이들은 화이트칼라 직종의 2개 기업을 사례조사하면서 임 체계 개선과

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테면 “임 체계 개선의 시

작은 구에 의해 주도되었나?”, “임 체계 개선에 해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이슈들은 무엇인가?”, “임 제도의 도입이 목 한 바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민감하고 근본 인 질문들을 조사하

다. 사례조사가 가진 한계로서 특정 기업의 사례를 모든 기업에 용하

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들 연구는 규모 표본조사를 하기 한 사 조

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들 사례조사에서 발견된 주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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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제도가 도입된 후 조직은 원래 취지 로 임 제도를 운 하지 못하

는 을 발견하고 이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 지 않으면 임

제도가 조만간 유명무실해지고 구성원의 불신이 되는 문제 이 발생

한다. 구성원의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임 제도 개선에 반 하는 과정을 

지속 으로 거치는 것이 임 제도 정착에 요하다. 그 지 않고 불투명

하게 임 제도를 운 하거나 암묵 으로 임 제도의 운 을 왜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직무가치 심의 임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직

무에 한 인정과 공감  형성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 직무에 한 명

확한 개념이해, 직무의 기여도, 이를테면 수익을 내는 조직과 지원하는 

조직 간의 직무가치 평가, 직무가치에 한 상호존  등이 직무 의 설계

 특징만큼 임 체계 도입에 요하다. 셋째, 경력개발에 한 조직의 

근방식, 이를테면 내부 인력 심으로 장기근속을 당연시하거나 반

로 단기성과에 따른 빈번한 이직이 발생하는 등 경력개발의 상황을 임

제도 설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임 제도의 변경은 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항이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 

임 개편 과정은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고 컨설  회사의 문성

을 수단으로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최고경 자  경 진의 의도가 상

으로 많이 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임 제도의 운  시

에 구성원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못할 경우 실효  운 이 불가하다는 문

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임 제도의 변화과정은 도입 보다 도입 후가 제

도 정착에 더 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

Lewin의 변화모델이 임 제도 도입과 련해서 시사하는 은 제도의 

설계만큼 제도 도입 후 구성원의 요구와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조

직변화에 필수 이라는 이다. 즉, “제도의 도입여부와 이동단계에 

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한 구성원들의 수용성에 을 두고 해빙

단계와 재결빙 단계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이 임 제도의 정착에 

요하다(유규창 외, 2014). 

임 제도의 도입을 성공 으로 마무리하기 해서는 우선 임 제도의 

설계  단계에서 구성원의 변화 필요성과 수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한 구성원의 인식과 회사의 인식 간 차이를 면 하게 조사하여 상호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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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임 제도 도입 시 조직변화 단계별 핵심 고려사항

조직변화 단계  임 제도 도입 시의 핵심 고려사항

해빙 단계

- 경 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임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함을 

강조한다. 

- 구성원들의 변화 수용성을 조사하고 신의 필요성을 조직 

반에 확산시킨다. 

- 안  임 제도의 기 논리인 직무, 역할, 역량 등의 개념에 

해 구성원의 이해를 개선한다. 

이동 단계

- 구성원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반 할 추진조직을 공식화한다. 

- 임 제도를 설계하되, 조직의 경 상황과 구성원의 우려사항

을 합리 으로 반 할 수 있어야 한다.

- 임 제도 설계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진하고, 노사 간의 

인식차이를 여나가야 한다. 

재동결 단계 

- 조직의 규범과 가치  안  임 제도의 기 논리와 배치

되는 것을 약화시켜 나간다. 이를테면 연공주의와 성과주의 

간의 가치 충돌을 건설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문화 변화

가 필요하다. 

- 실행에 한 강화기제를 용한다. 과거보다 공정성과 합리

성이 개선되어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구성원들이 늘어나고, 

모범  사례가 조직 내에 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유규창 외(2014)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

의 범 를 넓 나가는 체계  의견공유 과정이 필수 이다. 제도 설계 시

에는 구성원의 의견을 반 하기 해 설계과정에 구성원을 극 참여시

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임 제도의 도입 단계를 Lewin의 3단계로 구

분할 경우 각 단계에서 조직이 취해야 할 효과 인 조치들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Lewin의 변화모형은 원래 사회변화의 상황에 용된 모형이기 때문에 

임 제도와 같은 제도 수 에서 도입할 경우, 몇 가지 한계 이 존재한다. 

우선 임 제도의 변화단계인 해빙, 이동, 재동결의 단계를 명확히 구분할 

기 이 모호하다. 어디까지가 해빙이고, 그다음 단계로서 이동 단계는 어

디까지로 규정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컨  임 제도의 설계는 해빙과 

함께 시작될 수 있는데, 컨설  회사에 의해 안  임 제도가 거의 설

계된 이후에야 구성원에게 이를 공지하는 경우가 실에서 발생할 수 있

다. 한 해빙, 이동, 재동결의 시간  길이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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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따라 해빙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아니면 재동결의 과정

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등 다양하다. 따라서 단순히 임 제도의 

도입과정을 Lewin의 조직변화 3단계 모형으로 무리하게 맞추고자 하면 

추상 인 논의에 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

제도 도입 에 해야 할 조치와 임 제도 도입 후의 조치로 변화단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더 이해가 쉽고 실행단계를 계획하는 것도 더 용이할 수 

있다. 

3. 조직변화에 한 이론  근

가. 조직변화의 기 이론

Van de Ven and Poole(1995)는 조직변화이론의 기 를 이루는 네 가

지 이론에 해 설명하고 있다. 어떠한 기 이론을 바탕으로 조직변화를 

정의하는지에 따라 조직변화에 한 근법이 달라질 수 있다. 

1) 라이  사이클 이론(Life-Cycle Theory)

라이  사이클 이론은 경 학에서 상품이나 벤처 조직의 수명주기를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된다. 라이  사이클 이론은 개발주의, 생물발생설, 

개체발생학, 아동발달단계이론, 인간발달이론, 도덕발달단계, 조직발달, 

집단 의사결정단계, 새로운 벤처 발달의 많은 이론들을 포함하고 있다. 

라이  사이클 이론에 따르면 변화는 긴 한 것이다. 발달하는 개체는 내

부에 변화과정을 조 하는 근본 양식, 논리, 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변

화를 통해 재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외부환경의 사건들과 

로세스가 개체에게 향을 미칠 수 있지만, 외부요인은 개체의 발 을 지

배하는 내부 논리, 법칙, 로그램에 의해 간 으로 향을 미친다. 라

이  사이클 이론에서 변화의 진행은 하나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

가는 순차 인 방식으로 일어나고, 이  단계에서 만들어진 특성들이 다

음 단계에서도 이어지는 것처럼 증 이다. 조직개체에서의 라이  사

이클 이론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른 발 이 필요한 제도 인 규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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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2) 목 론  이론(Teleological Theory)

목 론  근법은 기능주의, 의사결정, 주의주의, 사회구성주의 등 많

은 조직변화 이론의 근간이 된다. 목 론에 따르면, 조직개체의 발 은 

최종 목표를 향해 진행된다. 이 이론에서 개체는 목 의식이 있고, 응

이라는 것을 가정하며, 최종 목표단계의 상태를 설정하고, 그것에 도달

하기 해 행동하며, 진척상황을 감독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이론의 근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조직변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실행

하고, 평가하고, 조직에 의해 의도되고 학습된 것을 바탕으로 목표를 수

정하는 반복 인 단계로서 인식한다. 목 론은 본질 으로 자율성을 

제하고 있는데, 개인이나 집단으로 구성된 조직은 목표가 어떤 것이든 이

를 추구할지, 어떻게 추구할지에 한 행동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라이  사이클 이론과는 다르게, 목 론은 조직이 나아가야 

할 길을 미리 규정하지 않는다. 이 이론에서는 미리 정해진 규정이나 논

리 으로 필요한 방향성, 연속 인 발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신, 발

 과정에서 얻게 될 목표를 달성하거나 변화가 끝났을 때의 최종상태에 

한 설정에 을 둔다. 그리고 이러한 최종상태나 목표에 한 설정은 

조직의 변화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거로서 사용된다. 비록 목

론에서는 변화 실행자에게 목 의식을 강조하지만, 조직환경과 자원의 

제약이 목  달성에 제한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화실

행자는 제도  규제와 자원의 제약을 무시하기보다는 목 을 달성하기 

해 이러한 규제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변증법  이론(Dialectical Theory)

변증법  이론은 조직이 상충하는 사건, 힘, 서로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모순되는 가치들이 충돌하는 다원 인 세계에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조직 내 경쟁 집단들 간의 상충되는 목표나 이익 때문에 이러한 경쟁은 

아마도 조직 내부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조직 외부에서도 다른 조직



24   조직의 변화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대안적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과의 충돌로 인한 경쟁이 발생할 것이다. 변증법  과정이론에서 안정과 

변화는 경쟁하는 개체들의 힘의 균형으로 설명된다. 경쟁하는 개체들의 

재 상태를 유지하기 한 투쟁이 안정을 유지하는 힘이 된다. 반면, 변

화는 이러한 상충하는 가치, 힘, 개체들이 재 상태를 깨뜨릴 만한 충분

한 권력을 획득하 을 때 일어난다. 경쟁자가 획득한 상 으로 강한 권

력은 상 와 합의를 하도록 강제한다. 를 들어 조직이 하나의 명제를 

지지하면, 다른 경쟁개체가 이를 반 하고, 갈등에 한 해결책으로서 합

의를 이끌어낸다. 시간이 지나면 이 합의는 하나의 명제로 자리잡고, 이

러한 변증법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러나 변증법  과정이론에

서는 변증법  갈등이 창의 인 합의를 만들어낸다고 가정하지는 않는다. 

경쟁자의 상 인 힘이 재의 상 를 체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많

은 조직들은 경쟁집단의 힘을 억제하고 견제하기 한 힘을 유지함으로

써 변화에 항한다. 갈등과 상 련 문헌에서 창의 인 합의는 

(win-win) 해결책을 의미하지만 변증법  과정에서는 하나의 명제를 다

른 합의가 체하는 것이므로 이라고 볼 수 없다. 조직변화의 에

서 재 상태의 유지는 안정을 의미하므로 변화를 한 합의나 반 는 

정 일 수도 부정 일 수도 있다. 

4) 진화론(Evolutionary Theory)

비록 진화는 변화와 동일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조직변화와 련된 

진화의 개념은 체 사회, 지역사회, 산업 안에서의 조직개체 수의 증

인 변화에 을 둔 제한 인 이다. 생물학  진화에서 변화는 변

이, 선택, 유지의 지속 인 사이클을 통해 진행된다. 새로운 조직형태의 

탄생인 변이는 종종 우연히 발생한다. 조직에서 선택은 희소자원을 얻기 

한 경쟁, 외부환경에 가장 잘 맞는 개체가 선택되는 것을 통해 발생한

다. 유지는 특정한 조직형태를 구화하고, 유지하려는 성과 항 같은 

힘과 련된다. Weick(1979)과 Pfeffer(1982)는 변이가 새로운 조직형태

의 선택을 진하지만, 유지는 이 의 형태와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진화론에서 변화는 조직의 변이, 선택, 유지의 반복

으로 되는 확률 인 진행과정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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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변화의 핵심요인

성공 인 조직변화를 한 핵심요인으로는 안 인 략  방향성, 

조직구조, 성과 인센티  시스템 등이 있다. Burke and Litwin(1992)과 

Vollman(1996)의 모형에서는 조직의 장기 인 성공의 기 를 이룰 뿐 아

니라 기업의 미션과 방향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 략  방향성, 조직구조, 

조직-환경의 합성과 같은 요인들을 조직변화의 핵심요인으로서 살펴보

고 있다. Burke and Litwin(1992)의 조직변화 모형의 독특한 특성은 150

개의 문항을 많은 수의 응답자들을 통해 검증하 다는 이다. Burke 

and Litwin(1992)의 모형은 성공 인 변화노력에 내재된 변 인 요인

들과 거래 인 요인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변 인 요인은 내외부 환경

변화  압력에 의한 결과로서 새로운 종업원의 행동이 요구될 때 요한 

요인들을 말한다. 이러한 요인에는 리더십, 조직문화, 미션, 략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 반면, 거래  요인들은 작업집단 풍토를 만들고 동기에 

향을 미치는 심리 이고 조직 인 변수들을 다루는데, 이는 리제도

들, 조직구조, 시스템(정책과 차), 직무요구, 종업원 개인의 스킬이나 능

력과 같은 변수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Burke and Litwin(1992)의 모형은 

변화 진자나 리자들에게 그들이 언제, 어떤 요인들에 심을 기울여

야 조직변화가 잘 일어날 수 있는지를 진단할 때 유용하다. 

Vollman(1996)의 모형은 많은 조직들이 직면한 변화의 규모를 보여주

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8*6의 매트릭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쪽 열의 여

덟 가지 측면은 략  의도, 역량, 로세스, 자원, 성과물, 략  응, 

도 , 학습역량이다. 나머지 행의 여섯 가지 구성은 조직 차원인 조직문

화, 조직구조, 조정, 자원인 사람, 정보,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성공 인 변화 노력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과소평

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Vollman(1996)의 모형은 신 인 

변화를 계획할 때 특히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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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변화에 향을 미치는 맥락  요소

조직변화의 맥락  요소는 조직변화를 강제하는 외부의 요인으로 정부

규제, 기술발 , 시장경쟁을 강요하는 상황이 있고, 내부 인 요인으로는 

재 기술수 에서 요구되는 직무 문화의 정도, 여유자원의 정도, 이

의 변화경험이 있다. 

Meyer, Brooks, and Goes(1990)는 병원에서 1960년 에서 1980년  사

이 일어난 산업 , 조직  수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병원산업 체

와 기업 수 에서의 신 인 변화를 강요한 요인으로는 새로운 정부규

제를 꼽고 있다. Kelly and Amburgey(1991)는 1978년 탈규제화로 인해 

나타난 항공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Kelly and Amburgey(1991)는 

탈규제화에 응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응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

다. 첫째, 환경 인 변화가 략  방향의 재설정을 확 시키지는 않는다. 

둘째, 기업연령이 높은 조직은 은 경쟁기업들보다 상품-시장 략의 변

화를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 크기가 반드시 변화에 한 조

직 응을 감소시키는 것과 연 되지는 않는다. 넷째, 조직들은 이 에 

경험한 변화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상품-시장 략의 변화가 

반드시 조직실패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Haveman(1992)은 캘리포니아 축 부 산업에서의 규제와 기술변화

로 인한 조직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환경 인 변화는 첫째, 융서비

스 산업에서의 진입장벽을 낮추었고, 둘째, 변동이자 모기지론과 뮤추얼

펀드와 같은 융상품의 복잡성을 높 으며, 셋째, 정보처리 속도를 높

다. 이러한 극심한 환경변화를 겪으며 기업조직은 조직구조와 활동을 

신 으로 변화시켰고, 이러한 변화는 단기 재무  성과와 장기 기업생존

을 높이고, 기업의 순자산과 순이익의 향상을 가져오는 제2단계 변화를 

가져왔다. 

Miles et al.(1978)은 기업의 변화 응 략의 종류를 방어 과 극 으

로 분류하고, 방어자라고 이름 붙인 은행은 제2단계 변화를 겪을 필요가 

있었지만 지속되지 못했고, 극 이라고 이름 붙인 은행은 제1단계 변화

를 겪었고 이러한 변화가 유지되었다. 방어자인 은행들의 경우 제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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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필요했지만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정체성과 이미지와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극 으로 변화가 거부되었고, 극 인 은행들의 경우 

그들의 정체성과 이미지가 변화와 일치했기 때문에 변화가 지속될 수 있

었다. 그러므로 조직변화는 그들이 가진 정체성과 이미지와 일치하는 경

우에만 지속될 수 있고, 정체성과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변화의 

압력에 한 항이 나타나 결국 변화가 지속되지 못한다. 

Huff, Huff, and Thomas(1992)의 연구에서는 어떻게 조직이 략  방

향을 변화시키는지를 모델 시뮬 이션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략  변

화에 한 조직의 과거 경험이 략  방향의 변화경향성에 향을 미치

고, 재 략  방향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직 내의 성과 그동안 쌓

던 조직 내 스트 스가 상호작용하여 재 략  방향의 재설정을 가져

온다. 

Sastry(1997)는 조직변화의 역동성을 분석하기 해 시뮬 이션 모델

을 개발하 다. 이 모델은 네 가지 조직변수에 을 맞추고 있다. 네 가

지 조직변수는 략  방향성, 성, 최고경 자에 의해 지각된 조직성과, 

변화에 한 압력이다. Sastry(1997)는 만약 기업의 략  방향이 외부

환경의 요구와 맞지 않을 경우 기업의 변화노력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

하 다. 이러한 주장은 외부환경과 조직의 합성과 련된 이론에서도 

계속 으로 주장하던 바이다. 

라. 조직변화의 실행단계

1) Judson(1991)의 모형

Judson(1991)의 변화실행 단계에 한 모형은 첫째, 변화를 분석하고, 

계획하고, 둘째, 변화에 해 커뮤니 이션 하고, 셋째, 변화를 실행할 행

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넷째, 재의 상황을 이상 인 상황으로 변화시

키고, 다섯째, 변화를 유지하고 제도화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Judson 

(1991)은 변화에 한 항을 최소화하기 한 방법으로서 안  미디

어, 보상 로그램, 상과 설득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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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tter(1995)의 모형

Kotter(1995)는 변화 진자가 근본 인 변화를 실행하기 해 따라야 

하는 여덟 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조직 외부환경의 실을 조

직이 직면한 재  잠재  기와 기회요인과 연결시킴으로써 조직 내 

기감을 조성한다. 둘째, 변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변화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강력한 연합을 만든다. 셋째, 변화가 가져올 

이상 인 결과에 한 비 을 제시한다. 넷째, 수많은 의사소통 채 을 

통해 이러한 비 을 소통한다. 다섯째, 변화실행을 진할 수 있는 방식

으로 조직구조, 체계, 규정과 차를 변화시킴으로써 비 을 실행하도록 

권한을 임한다. 여섯째, 단기의 변화성공 사례를 만들기 해 계획한다. 

이를 통해 지속 인 변화 모멘텀을 구축한다. 일곱째, 변화를 강화하고 

변화의 비 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조직구조, 체계, 차와 규정을 변화

시킨다. 여덟째, 변화노력과 조직성공을 연결시켜 홍보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을 제도화한다. 

3) Galpin(1996)과 Armenakis, Harris and Feild(1999)의 모형

Galpin(1996)은 변화실행에 한 9개의 기(wedge)로 구성된 바퀴모

형을 제시하 다. 가) 변화의 필요성을 만들고, 나) 계획된 변화의 비 을 

만들어서 하고, 다) 재 조직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라) 필요한 

변화를 만들고, 마) 변화의 세부사항을 작성하고, 바) 변화를 일럿 테스

트 하고, 사) 변화를 실행하기 한 비를 하고, 아) 변화를 실행하고, 

자) 변화를 평가하고, 강화하고, 개선한다. 

Armenakis, Harris and Feild(1999)는 변화에 한 항을 최소화하기 

해 변화의 비와 련된 모델과 의도된 변화를 용하고 제도화하는 

것을 도와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 다. 두 가지 모델 모두 변화에 한 

다음의 다섯 가지 메시지를 포함한다. 가)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

식, 나)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 인 변화를 실행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 

다) 변화가 가장 이익이 된다는 개인  유용성, 라) 경 자가 기꺼이 도움

을  것이라는 , 마) 재 조직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변화에 한 

타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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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affe, Scott, and Tobe(1994)의 모형

Jaffe, Scott, and Tobe(1994)가 타 모형들과 다른 은 변화 진자가 

아닌 조직구성원들이 변화를 이해하는 네 가지 단계를 제시하 다는 

이다. 종업원들이 변화를 이해하는 단계는 가) 거부:종업원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거부하거나 변화를 실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단계이다. 나) 항: 

구성원들이 변화 참여를 거부하고 변화 실행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의도

하고 있는 변화가 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사결정권자에게 설득시키려

고 노력하는 단계이다. 다) 시험:새로운 행동이 의도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효과성을 시험해보는 단계이다. 라) 몰입:의도한 변화를 목표 

구성원들이 수용하고 변화를 실행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이 네 가지 단계

를 거쳐 조직구성원들은 조직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인지하고 수용하게 

된다. 

다음 그림 [그림 2-1]은 지 까지 살펴본 변화실행단계에 한 변화

진자의 변화실행단계와 변화 상자의 변화이해단계의 모형들을 통합하

여 제시한 것이다. 

[그림 2-1〕변화실행단계 통합모형

자료:Armenakis and Bedeian(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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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개발(Organization Development)과 련된 연구

Kimberly and Nielsen(1975)은 조직개발 노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

과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계획된 변화 로그램을 통한 근법으로서 

조직개발이 목표 집단의 태도와 지각에 정 인 효과를 미쳤으며, 생산물

의 품질과 수익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berly 

and Nielsen(1975)은 조직개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연구

에서 다음의 단계를 포함하는 변화 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가) 내부진단:진단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 , 공장의 감독

자와 리자를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인터뷰의 결과를 

활용하여 그룹미 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과 우선순

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공장 리자와 스태 들, 외부 컨설턴트들이 최

종 변화계획을 설계한다. 나) 스킬 훈련: 장 감독과 표자, 리자와 

보조 리자들이 략 25명의 동료 집단들과 2박 3일의 워크 을 통해 경

험기반의 훈련을 실시한다. 다) 자료수집: 스킬 훈련 바로 후에 모든 

장 감독자들은 두 가지 설문에 한 답을 작성한다. 첫 번째는 조직건

강과 조직효과성에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감독자의 직속 상사의 행동에 

해 묘사하는 설문이다. 라) 자료검토:이 단계에서 다양한 작업집단이 

자료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결정하고, 그  우선순 를 선정하

고, 변화를 한 사  권고안을 작성한다. 마) 실행계획 수립:자료검토 과

정에서 이루어진 화들을 통해 각 집단들은 변화를 한 권고안을 작성

하고 변화 실행을 한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은 어떤 것을 변화시킬 것

이며, 가 변화 실행에 책임이 있고, 언제 변화를 완료할 것인지를 포함

한다. 바) 빌딩(team building) : 장감독자와 리자를 포함하는 각 작

업집단은 2일 동안 회의를 한다. 회의주제는 특정 집단의 효과성에 방해

가 되는 요소들을 알아내는 것과 계획한 변화를 완수할 수 있는 변화 목

표와 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사) 집단별 계증진:이 단계에서는 공장에

서 상호의존성이 있는 집단들끼리 2일간의 미 으로 진행된다. 이 단계에

서 각 집단들은 서로에 한 근본 인 이해와 력을 높이고, 목표나 문

제 들을 공유하면서 서로간의 력을 높이기 해 미 을 진행한다. 

Stephens and Russell(2004)은 조직을 건강하고 만들고, 이러한 조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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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유지하고 조직 내 기능과 문화를 향상시키고, 변화에 참여하고 변화

를 리하기 한 근법으로서 조직개발 로세스 모형을 소개하고 있

다. 이 모형은 다섯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다. 가) 건강한 조직을 만든다. 

리자, 지원부서와 다른 이해 계자들 모두 이 단계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나) 조직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지를 모니터링 

한다. 이 단계는 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문제가 발견된 것

에 해 커뮤니 이션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리

자들이 지니고 있지만, 일반 으로는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조직개발 서베이와 다른 도구들이 조직의 상태를 평가하고 

직무배정의 명확화, 커뮤니 이션, 조직구성원들의 인 계를 진단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 다) 문제가 밝 지고 진단되었을 때, 문제 상황을 

교정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인지 여부에 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만약 문제 상황에 한 개입이 결정된다면, 하나 이상의 한 

행동을 취하고 그것을 실행하여야 한다. 조직개발 근법은 조직문제를 

다루는 수많은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로 용되거나 혹은 수정

하여 용할 수 있다. 변화를 실행할 때 비록 문제가 한 부분에 속할지라

도 조직 체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마) 개입의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하

다면 추가 인 행동을 취한다. 개입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의도하

지 않은 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부정 인 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

지, 문제상황을 약화시켰는지, 개입이 오히려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마. 조직변화의 성과

조직변화의 성과는 조직생존과 수익성과 같이 이 까지 사용되던 성과

변수들을 살펴보고 있다. 수용성, 항, 몰입, 냉소주의, 스트 스, 변화

련자의 반응 등이 조직변화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거변수들이다. 이러한 변수들이 수익성과 같은 조직변화의 손익계산을 

측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 

Clarke et al.(1996)은 개인의 이익이 받을 때 의도된 변화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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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인 항을 불러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과 수용은 Jaffe, 

Scott, and Tobe(1994)의 변화에 한 반응단계  거부와 항단계를 평

가하는 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직변화에 한 감정 이고 행동 인 

반응 역시 조직변화를 평가하는 거로 사용될 수 있다. 조직몰입, 직무

만족, 냉소주의, 우울, 분노, 탈진과 같은 반응들도 변화에 한 감정  반

응에 한 통찰력을 제공해  수 있다. Schweiger and Denisi(1991)는 의

사소통 미디어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변화에 응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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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내부 합성과 조직변화

제1  서 론

조직변화는 외부 환경변화가 주는 도 에 응하려는 조직활동이다. 

환경진화론의 에서 보면, 환경에 응하는 조직은 성장하고 그 지 

못한 조직은 쇠태하게 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직변화가 모든 

조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입 유무보다 도입 후의 리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도입은 모방  행 로서 겉으로 외  모양

을 따라할 수 있지만 제도의 일상  운 은 구성원과 다양한 이해 계자

간의 복잡한 갈등을 극복해나가야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제도 도입을 진하는 방안보다 제도 도입 후의 조직변

화를 성공 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해서 살펴볼 것이다. 새로운 인사제

도는 경 환경과 사업 략의 필요성에 합한 것이어야 하며, 이와 함께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이해와 수용이 제되어야만 가능하다. 소  인사

제도의 외부 합성과 내부 합성이 모두 충족될 경우 인사제도의 조직 

내 정착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본 장은 제도의 도입을 진하는 외부 

합성 개념보다는 인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어떻게 제도운 을 내실화할 

수 있을지를 다룬다. 이 에서 본 장은 내부 합성을 으로 다루

고 있다. 특히 연구의 을 안  임 제도의 도입 후에 인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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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합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구성원의 수용성을 높이는 리  노력

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  임 제도의 도입은 조직변화의 한 부분이며 따라서 조직변화의 

일반  이론과 지침들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조직변화 이론은 크게 

변화과정에 을 맞춘 과정이론과 변화의 성공을 진하는 요소 심

인 요소이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의 표  이론으로는 Lewin(1947)

의 세력장이론(force-field theory)이 있으며, 후자의 이론은 제도별로 성

공요인에 한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져 있다. 특히 변화 리의 요소모델

은 임 제도 도입과 운용을 성공 으로 만들기 한 제조건들을 제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변화의 요소이론에 근거하여 안  임 제도의 도

입과정에서 인사제도의 정착을 진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조직변화의 

요소이론 에서는 제도의 디커 링(institutional decoupling) 상이론

에 기반하여 제도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심으로 살펴본다. 제도의 

디커 링은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 이후 제도가 실효 으로 운 되지 

못하는 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 제도의 도입에 있어 흔히 찰

되는 상이라 할 수 있다(김동배, 2010; 강희경․김종 , 2014). 디커 링 

혹은 ‘상징  동조’라고 표 되는 상이며 이를 이는 것은 결국 임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연구방법은 사례조사와 인터뷰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임 제도 도입

과 운 에 한 이슈를 분류하고 사례기업이 어떻게 이슈별로 응방안

을 구체화했는지 알아본다. 이슈를 분류하고 응방안을 조사하는 것은 

조직변화의 요소별 근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조직변화의 단계별로 구체

화하는 작업은 과정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조직변화에 정해진 공식 차란 없다. 조직을 둘러싼 경 환경과 조직

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조직변화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 모든 사

례를 귀납 으로만 이해하고 그 특수성을 과 하게 평가하는 것은 험

하지만 사례는 그 이면에 연역  일반화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본 연

구는 이론과 사례를 심으로 사례조사의 귀납  특수성과 이론의 연역

 일반화를 통합해가는 근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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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인사제도의 도입을 무력화하는 조직 상

1. 인사제도 실패와 상징  동조

상징  동조란 인사 로그램을 도입하 지만 실제로 운 하지 않거나 

혹은 부분 으로만 운 하여 원래의 도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을 

가리킨다. 상징  동조는 ‘decoupling’, ‘symbolic adoption’ 등의 용어로도 

표 된다. 국내 기업이 1980년  도입한 연 제 상당수가 ‘무늬만 연 제’

라는 비 이 있었던 것은 임 제도의 상징  동조를 일컫는 말이다. 상징

 동조에 한 연구들은 크게 상징  동조의 원인과 결과에 한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상징  동조의 원인과 결과를 한 논문에서 모두 다룬 경

우도 있지만(강희경․김종 , 2014),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상징  동조

의 원인에 집 하고 있다. 이는 상징  동조의 원인을 악하고 이를 제

거한다면 상징  동조가 어들어 제도의 정착이 진될 수 있다는 가정

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징  동조 상이 인사 분야에서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상당수 인사

제도가 도입 이후 원래 취지에 어 나게 실효화되지 못하는 경험 때문이

다. 인사제도의 상징  동조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만큼 이를 

실효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인사제도의 도입은 

외부 이해 계자로 정부, 사회  여론, 지배 모기업 등과의 계에서 

발될 수 있지만, 제도의 운  자체는 내부 이해 계자인 구성원의 수용과 

참여가 없으면 실효화되기 힘들다. 이론 으로 살펴보면 상징  동조

상은 주로 도입단계에서 동형화(isomorphism)의 압력으로 이루어지기 시

작한다. 즉, 특정 인사제도는 정부와 모회사의 압력에 의한 ‘강압  동형

화’, 여론과 문가 그룹에 의해 형성된 ‘규범  동형화’, 성공 인 다른 

조직을 모방하는 ‘모방  동형화’에 의해 발된다(김동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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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제도 실패에 한 해외연구

인사제도의 도입이 상징  동조에 의해 유명무실해지는 사례는 지 

않다. 이를테면 Edelman(1992)은 미국의 차별 지법 수를 한 차별시

정계획이 실제로 유명무실해지는 과정을 연구하 다. 차별 지법은 규범

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경 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사례

가 발생하면서 인사 리의 딜 마를 래하 다. Edelman은 상징  동조

가 증가하는 조건으로 규범  요구사항이 모호하고 추상 이거나, 결과

보다 차만을 규정하거나, 강제기제가 미약한 경우를 들고 있다. 

유사한 연구로 Westphal and Zajac(1994)은 최고경 자의 스톡옵션 제

도 도입이 원래 취지와는 달리 운 되지 못하는 사례를 상징  동조 상

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 자는 스톡옵션이 도입되더라도 장기 험의 부

분을 자신이 부담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스톡옵션의 실

제  용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최고경 자의 이해 계를 사  이익 

극 화에 두지 않도록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취지는 사회  정당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스톡옵션을 도입한 기업의 21～45%만이 이를 실제

로 실행하 다는 사실은 상징  동조 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스톡옵

션 제도를 선도한 기업에 비해, 마지못해 후발 으로 도입한 기업의 경우

에 상징  동조는 더 심하 다. 이는 강제  혹은 규범  동조가 인사제

도의 운 에 미치는 부작용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Kostova and Roth(2002)는 다국  기업의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품

질 리 로그램 도입을 요구한 사례를 연구하 다. 해당 사례는 모회사

에 한 종속성이 자회사에 제도의 도입을 강제한 경우이다. 해당 연구는 

상징  동조가 모회사에 한 신뢰가 낮고 자회사 제도의 규범이 모회사

와 다를 경우 특히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10개 국가의 104개 

자회사를 조사함으로써 자회사의 규범과 모회사의 제도가 충돌할 때, 그

리고 자회사의 모회사에 한 신뢰가 낮을 경우 상징  동조가 증가함을 

발견하 다.  

상징  동조는 철 한 비 없이 제도  압력에 의해 특정 제도를 도

입하고 조직 구성원을 새로운 제도에 무리하게 순응시켜나가려 할 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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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 상징  동조가 발생하면 신  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경 성과

를 낮추는 결과까지 래할 수 있다. 한 제도 도입 이후 구성원들의 수

용성이 낮은 제도는 “운 상의 기존 행과 충돌하여 제도와 운 이 분

리되는 상”이 발생한다(강희경․김종 , 2014). 상징  동조는 제도를 

무효화하는 수 에서부터, 제도를 부분 으로만 운 하는 ‘느슨한 동조

화’까지 여러 수 으로 발 된다. 따라서 상징  동조를 하나의 보편  

상이라 해석한다면, 상징  동조를 완 히 없애는 것보다, 차 여나

가는 것이 더욱 실 인 목표라 할 수 있다.  

3. 인사제도 실패에 한 국내연구

상징  동조 상을 임 에 용하여 연구한 국내연구는 주로 외환 기 

이후에 발표된 것이 부분이다. 이는 불경기에 응하여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임 제도를 도입한 시기와 겹치기도 한다. 외환 기 이후 국내 기

업은 연공주의에 기반한 인사제도를 비 으로 평가하면서, 성과주의에 

기반한 인사제도를 정 으로 수용하려는 정책을 강조하 다. 즉, 규범

 동형화가 성과주의 인사제도 도입의 분 기를 발하 다. 연공주의

는 직 과 임 이 근속연수에 의해 자동 으로 혹은 행 으로 상승하

게 되는 원리에 기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규범이다. 그

러나 불경기가 지속되거나 성장 경제로 환되는 환경에서는 취약하다. 

이에 비해 성과주의는 직 과 임 의 상승이 업 , 역량, 역할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범으로서, 근속연수를 체하는 안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임 제도의 상징  동조 상은 연공주의와 성과주의 간의 충돌에서 비

롯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특히 성과주의에 기 한 연 제의 도입이 

1996년부터 2006년 사이 1.6%에서 50.6%로 속히 증가한 에도 불구

하고, 도입 기업들이 평가제도와 조직문화의 변화 없이 성 히 성과  임

제도만을 도입하 다는 은 문제이다. 국내 기업들은 성과주의에 기

한 임 제도를 도입하 으나, 구성원의 심리  항과 평가제도의 변

화 없이 임 제도를 운 한 결과 원래의 취지를 성취하지 못한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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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했다. 임 제도의 도입과 함께 상징  동조 상을 이기 해서

는 특히 평가제도의 개선이 요한데, 유규창․박우성(2007)에 의하면 목

표 리제와 연 제의 동시  도입이 연 제의 실효  운 에 요함을 

지 하고 있다. 한 김동배(2010)는 상징  동조의 에서 연 제를 

찰하면서, “연 제를 도입하되 용범 를 축소하거나”, “평가에 의한 

차등지  폭을 이거나”, “평가가 나쁘더라도 연 삭감이 없는 방식을 실

행하는 것”을 연 제의 실효  운 을 해하는 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강희경․김종 (2014)은 성과주의 보상제도의 상징  동조 상을 이

는 혹은 늘리는 요인들을 보다 포 으로 연구하 다. 그들의 연구결과

에 의하면 최고경 자의 지원(인식과 심), 목표 리제의 운 , 조직의 

구조  성, 제도  동형화 등이 성과주의 임 제도의 상징  동조에 

향을 다고 하 다. 이들 연구의 통계  분석결과를 보면 최고경 자의 

인식은 목표 리제와 연 제의 상징  동조 상을 으며, 제도  동

형화는 반 로 상징  동조 상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 다. 그리고 조

직의 구조  성을 의미하는 일의 공식화, 문화, 집권화는 상징  동

조와 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인사제도 실패의 원인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인사제도 실패 연구에 의하면 임 제도의 실효  

운 을 어렵게 하는 공통의 원인이 존재한다. 이들 연구로부터 구체 으

로 그 원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경 자가 안  임

제도의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제도 추진의사가 명확할수록 임 제도

의 정착은 더욱 효과 으로 진행된다. 둘째, 상 조직의 일방  요구와 

동종산업의 경쟁자를 단순 모방하면서 도입된 임 제도는 그 실효  운

이 어렵다. 즉, 강제 이고 모방  동형화를 거칠수록 임 제도의 운

이 실효화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임 제도 운 을 개선

하기 해서는 모방이나 동형화에 의한 수동  응보다는 조직 스스로

가 안  임 제도의 필요성과 목 을 인지하고, 최고경 자 이하 경

진들이 제도 도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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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동조이론을 안  임 제도 도입에 용하면 다양한 요인들이 

상징  동조에 향을 을 발견할 수 있다. 기존 연구  이들 향요인

들을 통합 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일반이론으로 정립한 경우는 아직 없

지만, 상징  동조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도 도입의 당 성과 합리성 확보 

새로운 임 체계를 도입하기 해서 무엇보다 제도변화의 당 성과 공

감  형성이 필수 이다. 한 조직이 특정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환경변

화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거나 외부 경쟁자가 도입한 제도를 모방하면서 

강제  동형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여부는 강제  

모방보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정당성을 얼마나 효과 으로 소통하느냐

에 달려 있다(DiMaggio & Powell, 1983).

 

나. 최고경 진의 극  지원

새로운 인 자원 리제도의 도입에는 최고경 자의 확고한 의지와 지

원이 필수 이다. 최고경 자의 지원은 조직 내 회의론자의 항을 약화

시키고, 제도 도입과정의 추진력을 높이는 데 요하다. 최고경 자는 새

로운 임 제도의 당 성과 합리성에 해 확신을 가져야 하며, 앞장서서 

조직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극  지원의사가 있어야 한다(강희경․

김종 , 2014). 

다. 임 제도 신의 추진조직 구축 

모든 조직변화에는 구심 이 있어야 하고, 조직변화의 추진조직이 컨

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새로운 임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

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합하고 이를 제도 설계에 반 하는 것 역시 추진

조직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다. 추진조직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조직 내

에서 신망이 있고, 신뢰할 만하며, 소통능력이 뛰어나고 문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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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라. 제도 도입을 한 문성 확보 

직무 이나 역할 , 성과연 제 같은 안  임 제도를 도입하기 

해서는 과거보다 높은 문성이 요구된다. 안  임 제도는 호 제를 

근간으로 하는 연공 제도보다 구조가 복잡하고, 도입과정에서 직무분석

과 직무평가 같은 기술  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조직에서

는 안  임 제도에 한 문성을 가진 인 자원 리 스태 가 부족

하기 때문에, 외부 컨설  회사 혹은 임 문가의 자문을 통해 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인 자원 리제도 반의 통합성 확보를 한 내  합성 제고 

인 자원 리의 다양한 제도 간에는 서로 내부 으로 합성이 맞아야 

한다. 안  임 제도의 도입은 이에 상응하는 평가제도, 직 제도, 이동 

 승 리, 교육훈련제도, 채용제도 등이 함께 변화되어야 효과 으로 

운 될 수 있다. 임 제도와 연 된 인 자원 리제도 간의 내  합성

을 높이는 작업은 임 제도의 설계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입 이후 안  임 제도를 운 하면서도 인 자원 리제도 

간의 재정렬은 지속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안  임 제도의 성공은 

단지 임 제도의 운 에만 그치지 않고 임 과 연 된 인 자원 리제도

들을 동시에 조화롭게 통합시키는 능력에 달려 있다. 제도의 도입과 효과

 운  사이의 괴리를 제도의 디커 링(decoupling)이라고 하는데, 디커

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상시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Meyer & Rowan, 

1977). 

바. 안  임 제도로의 환을 한 재원확보와 환비용의 최소화

임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여 도입할 경우, 추가 인 임 재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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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성과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성과 인센티 에 

한 재원을 확보해야만 한다. 한 새로운 임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인 자

원 리의 연 제도들을 이에 맞추어 개편해야 하므로 제도 환에 필요

한 비용이 상보다 높게 발생한다. 따라서 안  임 제도를 도입할 경

우 기 도입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고

려해야 한다. 

사. 조직문화의 신

새로운 임 제도의 도입을 해서는 조직문화의 신이 필요하다. 임

제도는 그 기 에 나름의 노동규범과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임

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조직문화와 충돌하기 쉽다. 이를테면 연 제는 

성과주의 인사규범에 기 하고 있어, 과거 가족주의에 근거한 근속 심

의 연공  문화와는 거리가 있다. 가족주의가 강한 조직에서 연 제를 도

입할 경우 성과 의 비 이나 수 을 높게 설정하기란 쉽지 않다. 연공  

경향이 강한 문화는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안  임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기 의 

규범과 노동규범을 이해하고 이를 철 하게 구성원에게 설득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 구성원의 참여와 공감  형성을 통한 임 제도의 도입과 지속  개선

활동 

조직 내 이해 계자로서 경 진과 직원, 그리고 직원들이 구성한 노동

조합 혹은 노사 의회 간의 공감 가 부족할 경우 안  임 제도의 효

과  운 은 기 하기 어렵다. 이들 이해집단을 설득하여 제도 도입의 

당 성을 정립하지 못할 경우 임 제도의 도입 자체가 어렵거나, 도입하

더라도 임 제도의 운 이 형식 일 가능성이 높다. 제도의 디커 링은 

경 진과 근로자 간의 공감정도에 따라 향을 받는다(조선미․강정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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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임 제도와 내부 합성

1. 성과주의 인사제도와 내부 합성

략  인 자원 리 이론은 인사제도의 효과성을 개별  이 아닌 

번들(bundle)의 에서 근하고 있다. 즉, 서로 보완해주는 일련의 인

사제도가 동시에 운 될 경우, 인사제도의 효과성이 가장 높아진다는 주

장이다(Huselid, 1995; MacDuffie, 1995). 이는 인사제도 간의 합성, 혹

은 인사제도 간의 내  합성으로 개념화되었는데, 실증연구 결과에 의

해 지지되고 있다(장은미, 2003). 문제는 어떤 인사제도들이 서로 합성

이 높은 지를 구분하는 작업인데, 이는 인사제도들의 기 원리로서 지침

원리가 서로 동일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시작된다(배종석, 1999). 지침원

리의 유형을 구분하고 특정화하는 작업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지만, 국

내 기업의 경우 연공주의와 성과주의 간의 차이는 비교  명확해 보인다. 

<표 3-1>에서 도식화된 차이를 고려하면 이론 으로 내부 합성에 

충실한 두 가지 극단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연공주의 인사제도만으로 

인사제도를 운 하는 조직과 반 로 성과주의 인사제도만으로 인사 리

<표 3-1> 연공주의와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주요 특징

연공주의 성과주의

채용
정기  신입사원 채용 심

일반  선발기

수시  경력사원 채용 강화

문성과 창의성 주의 선발기

평가 태도와 근속연수 심의 평가
성과와 능력 심의 평가

객 이고 투명한 평가

보상/

직

직 과 연차 심의 연공승진

연공  월 제, 고정상여

직 괴  성과, 역량에 의한 승진, 

연 제, 성과  등

퇴직 장기 고용
역량과 성과에 따른 고용 직지원 활

성화

자료:한 ․구자숙(20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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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운 하는 조직으로 이분화할 수 있다. 그리고 내  합성 이론에 따

르면 이들 두 조직의 인사제도 효과성은 차이가 없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

다. 가장 연공 인 조직이나 가장 성과주의  조직이나 내부 합성을 유

지할 수 있다면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성

의 유형에는 내부 합성뿐만 아니라 외부 합성이 존재하며, 내부 합

성이 높더라도 외부환경과의 합성이 낮으면 총체 인 합성이 낮아지

는 상이 래된다. 즉, 인사제도의 효과성은 내부 합성과 외부 합

성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만 극 화된다는 이론  주장이 가능하다. 

물론 략  인 자원 리 이론  보편주의 근법은 인사제도  

best practices가 존재하며 이들의 조합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으로 높은 효과성을 보인다는 가설이 있다. 그러나 일반 으로 경 환경

에 따라 조직이 변화를 추구한다는 에서 보면 보편 으로 효과 인 하

나의 인사제도를 주장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불경기와 성

장 경제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조직들의 성과창출 동기가 

강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연공주의보다 성과주의로의 환을 인사제

도의 지침원리로 하고 있다. 공기업 역시 외가 아니며 공기업조차 성과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과주의 인사제도에 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

다(이데일리, 2016. 4. 22).

최근 연구들은 내부 합성을 성과주의 인사제도 심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유규창․박우성(2007)은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도입에 향

을 주는 요인들을 조사하 는데,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도입 개수, 목표

리제의 도입여부, 연 제와 성과배분제의 도입여부 등을 조사하 다. 성

과주의 인사제도의 도입개수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시장의 성장성이 

높을수록, 재벌그룹에 속한 조직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 로 노

동조합이 있는 경우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효

과는 목표 리제와 연 제를 동시에 도입한 경우가 목표 리제, 연 제, 

성과배분제를 개별 으로 도입한 경우보다 정 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 제와 성과배분제의 도입 자체가 개별 으로 조직효과에 정

인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은 인사제도의 내부 합성이 연 된 결

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조직성과를 높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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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비 실 이며,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상호보완 으로 조합되어 함

께 도입될 경우에 보다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를테면 연 제는 목표 리제와 함께 도입될 경우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규창․박우성(2007)의 연구결과는 신 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원용하여 단순히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더 많이 

도입해야 효과 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내  합

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외  합성이 높지 않을 경우 성과주의 인사제

도의 효과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시장이 안정 이고 직무

구조가 평이하며, 불확실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도

입이 실하지 않다. 따라서 조직은 환경  요구가 정당하다는 가정하에

서만 성과주의 인사제도 간의 합성을 고려할 수 있다.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합성에 있어서 특히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정장훈(2013)은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공공부문

에 용할 경우, 조직의 공공성이라는 정체성이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효

과  운 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지 하고 있다. 이는 “성과지향  제

도가 한국 행정문화와 정합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거나”, “공공부문에는 

신을 통하는 일 된 이 없으며”, “시장지향  성과의 개념이 모

호하기 때문에”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공공부문에서 효과 이지 못한 결

과를 래한다는 지 이다(차성덕․최호진, 2003; 백완기, 2008). 특히 공

공성을 시하는 명확하고 통일된 정체성을 가진 조직일수록, 리부문

에서 시작된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도입은 좀처럼 소기의 성과를 내기 힘

들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내  합성을 획일

으로 요구하는 것은 실과 괴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연공주의 인

사제도의 만연으로 조직역량이 침체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이 낮아질 

경우에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운 이 일정부분 비합리  행정 행을 제거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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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 제도와 내부 합성

가. 안  임 제도의 기 원리

과거 연공 으로부터 역할 이나 직무 과 같은 안  임 제도로 이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인사 리의 기 원리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 

요하다. 안  임 제도는 단지 제도  변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사 리 원칙을 큰 틀에서 바꾸는 작업으로 보아야 한다. 연공 은 주로 

속인주의의 원리에 기 하고 있으나, 역할 이나 직무 은 속직주의의 

원리에 기 하고 있다. 속인주의는 일보다는 사람 그 자체를 시하는 원

리이다. 즉, 임 과 승진, 채용과 이동 반에 걸쳐서 근속과 태도, 학력, 

성별 등 근로자가 가진 속성을 심으로 인사결정을 한다. 그러나 속직주

의는 사람보다 그 일 자체에 해 가치를 매겨 사람을 배치하고 임 을 

결정하는 원리이다. 완 히 재 소에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면 속인주

의와 속직주의의 차이는 그만큼 어들 수 있지만, 재 소의 인력배치

는 실 으로 불완 하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 호 제에 기 한 연공 을 도입하면서 인사제도 

반을 속인주의 원리로 구성하 다. 이를테면 근속에 따라 승진하고 근

속이 높은 직원이 평가에서 유리하며, 임  역시 근속에 따라 높아지는 

구조를 도입하 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성장 경제구조가 확 되면

서 속인주의 원리는 차 어들게 된다. 근속에 따라 획일 으로 계속 

임 을 올려주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근속에 따라 모든 직원들을 승진시

키는 것 한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 속인주의 신 속직

주의 원리가 인사제도 반의 기 원리가 되어가고 있다. 역할 과 직무

은 모두 속인주의가 아닌, 속직주의에 기반한 인사제도로서 임 과 

련 인사제도가 모두 직무에 기 하여 다시 조율된 것이다. 

나. 임 제도와 연계된 인사제도와의 내부 합성 

인사제도 간의 내  정합성을 단할 때는 인사제도의 기반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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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이를테면 연공 은 속인주의  원리에 의해서, 직무 과 역할

은 속직주의  원리에 의해서 여타 인사제도와의 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임 제도와 연 성이 높은 인사제도는 다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

는데, 특정한 임 제도가 도입되면 내부 합성의 에서 이들 인사제

도의 변경이 함께 요청된다.

1) 직무분석  직무평가

2) 직군과 직 구조

3) 평가제도

4) 승   이동 리

5) 채용제도

따라서 다음 <표 3-2>는 임 제도에 따라서 어떤 인사제도가 내부 

합성을 높일 수 있을지를 도식 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직무 과 역할 을 도입한 후에도 조직은 속인주의에 기 한 기

존의 평가제도를 유지할 수 있으나 내부 합성 차원에서 꼭 바람직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 인사제도 간의 조화를 높일 목 에서 임 제도

의 도입과 함께 되도록 연 된 인사제도를 조화롭게 개선해나가는 노력

이 필요하다. 다음 단원의 사례분석에서는 2개 기업의 사례를 다루고 있

는데 새로운 임 제도의 도입 후 인사제도 간의 내부 합성이 어떻게 바

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 3-2> 속인주의와 속직주의에 따른 내부 합성

속인주의 속직주의

인사 기 사람 심 직무 심

임 제도 연공 직무 , 역할

채용제도 정기모집, 내부 직원 심 수시채용, 직무경력자 심

직무평가 직무평가 불필요 직무평가 필요

직군  직

구조
근속에 따른 직 직무가치에 따른 직

평가제도 근속 심 업 과 역량 심 

승   이동

리

근속에 따른 승 , 정기  순환근

무

역량에 따른 직무이동, 직무 문

성 향상을 한 이동 리

자료: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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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안  임 제도 도입에 한 사례분석

1. 사례분석의 상과 분석방법

가. 사례분석의 틀 

본 단원에서는 인사제도의 실패 원인을 심으로 2개의 사례를 살펴보

고자 한다. 2개의 사례는 실패원인에 주목해서 안  임 제도를 성공

으로 도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표 3-3>의 이슈들은 앞서 인사제도 실패

<표 3-3> 임 제도 도입 후 조직변화 이슈들 

도입 도입 후

임 제도 도입의 동
기와 최고경 진의 
지원 

임 제도 도입에 한 당 성
을 설득

도입 후 조직 내 소통과 공감  
조성을 한 활동들

제도 도입을 한 
문성 확보와 추

진조직 구성

공정성 확보를 해서, 한 부
족한 내부 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문기 의 도움 요청

도입 후 자체 운 을 한 매뉴얼
과 운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개발  

인사제도 간의 내
 정합성 확보

임 제도 도입에 따른 연 제
도의 재설계와 개선작업 
(1) 채용제도
(2) 직무분석  직무평가
(3) 직군과 직 구조
(4) 평가제도
(5) 승   이동 리

내  합성이 낮은 연  인사
제도에 한 계속  개선작업
(1) 채용제도 
(2) 직무분석  직무평가
(3) 직군과 직 구조
(4) 평가제도
(5) 승   이동 리

피드백 과정과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
선을 추구하는 활동

도입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
정활동 

도입 후 문제  악과 피드백
을 통한 개선활동 

노동조합이나 노사
의회와의 합의  
의사항 

노동조합이나 노사 의회를 통
해 임 제도 도입에 한 고민
을 소통함. 
이에 한 기업의 응방안을 
설득력 있게 소통함.

임 제도 도입으로 인해 근로조
건이 하향조정된 근로자에 한 
지원을 함께 해결하고 풀어나감. 

조직문화 변화활동
기존 조직문화가 임 제도 도
입에 방해가 되었던 

임 제도 도입 후 조직문화의 변
화방향을 설정하고 조직변화활
동을 체계화함.

자료: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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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들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들이다. 특히 임 제도 도입에 따른 내부 

합성은 채용제도,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군  직 구조, 평가제도, 

승   이동 리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나. 사례분석 상 

사례분석 상은 역할 을 도입한 캐논코리아와 직무 을 도입한 DHL 

코리아의 외자계 기업으로 하 다. 캐논코리아는 호 제에서 직능 제도

로 환하고 다시 직능 에서 역할 으로 환한 경우이고, DHL코리아

는 호 제를 근간으로 한 연공 을 운 하다 2006년 후로 직무 으로 

환한 경우이다. 두 기업 모두 2006년에 새로운 임 제도를 도입한 후 

10년이 경과한 시 이고, 그 사이에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임 제도와의 

내부 합성을 꾸 히 높여온 기업들이라 할 수 있다. 사례기업이 외자계 

기업들이지만 국내 기업과 문화 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 기업들의 구성원 역시 내국인들이고 호 제를 근간으로 임 제도를 

경험한 직원들이라는 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최소한 두 가지 에서는 

국내 외자계 기업의 임 제도 개편사례에서 배울 이 있다. 

첫째, 안  임 제도 도입을 한 최고경 자의 강력한 의지가 요

하다. 분석 상기업들은 로벌 기업으로  세계 으로 지사를 운 하

고 있다. 따라서 국가별로 운 효율을 비교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인사

제도의 지역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 지사가 로벌 경쟁력 유

지에 어려움을 래할 임 제도를 유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외자계 기업

의 임 제도 변화는 로벌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불가피성이 있다는 

을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 기업 역시 로벌화되면서 임 리 역시 로

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이를 해서는 외자계기업의 임 리 

변화과정을 추 해 보아야 한다. 실제 캐논코리아는 한국지사 철수 기

에 직면하면서 임 제도를 역할 으로 선회한 사례이기도 하다. 

둘째, 분석 상이 된 외자계 기업은 로벌 모기업의 임 제도를 참고

하여 한국 상황에 맞추어 도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모기업은 이미 오

랜 기간 동안 해당 임 제도를 운 해왔기 때문에, 임 제도와 연 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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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도 간의 내부 합성이 높은 상태에 있다. 더욱이 로벌 지사마다 

다양한 문화와 특성을 고려하여 임 제도를 한 입장이라, 외부 합

성 역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임 제도는 조직에 계없이 하나의 표 화된 제도를 획일 으로 요구

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부 합성의 에서 외자

계 기업들이 그동안 한국화를 해 노력한 임 제도 도입과정을 살펴보

고자 한다.  

 

2. 캐논코리아

가. 임 제도 도입의 배경

캐논코리아는 2006년부터 사무직과 생산직 원에 해 역할 을 도입

하 다. 역할 을 도입한 배경은 로벌 모기업의 국내 생산거  철수 가

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감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캐논과 같은 다국  

기업은 임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생산거 을 국가 간에 이동한다. 캐논

코리아는 역할  도입 이 에 직능등 제도를 운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직능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인건비의 과다한 상

승이 안  임 제도 도입의 계기를 만들었다. 직능등 을 도입하더라

도 직능이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은 존재한다. 직능 하에서는 

근로자가 직무에 필요한 직능 이상으로 개인의 보유역량을 증가시키면 

이에 따라 임 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역할 은 직무의 개념과 역량의 개념을 혼합하여 직무에 따른 역할등

을 정하는 방식이다. 역할 을 도입하면 기존의 직능등 은 역할등

으로 체되고, 근로자는 본인의 역할에 따라서 임 이 결정된다. 역할  

하에서는 역할에 따라 임 수 이 연계되어, 역할이 바 지 않으면 임

이 상승하지 않는다. 한 역할 은 보유역량보다는 역할별 필요역량을 

심으로 임 을 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 이 근속에 따라 올라가

는 경향이 어든다. 역할에 따라 임 이 올라간다는 것은, 반 로 해석

하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 임 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논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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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거 연공 보다 동일노동 동일임 에 더 가까운 임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에서 로벌 모기업은 캐논코리아의 역할  제도를 지원하

게 되었다. 사실 캐논은  세계 지사들에 역할 을 도입하고 있으며, 직

능 을 체할 수 있는 차세  임 제도로 가정하고 있다.  

나. 임 제도의 도입과정

1) 직무분석을 통한 역할등 의 설정

캐논코리아는 우선 역할등 을 정하는 로세스를 계획하고 실행하

다. 역할등 은 직무  도입 로세스와 유사하다. 우선 직무분석을 거쳐 

직무를 구분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역할들을 도출하 다. 그다음으로 업

무의 크기(job size)에 따라 역할등 을 정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캐논코리아는 역할등 을 모두 9단계로 구분하 는데, T-G1-G2-G3-G4- 

ME-M1-M2-M3의 명칭을 정하고 각 역할등 을 정의하 다. 그 결과 

[그림 3-1]에 표시된 로 기존의 7개 직능등 이 9개의 역할등 으로 재

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림 3-1] 캐논코리아의 역할등

자료:한국경 자총 회(2016),「직무 심 임 체계 운 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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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졸 4 은 역할등  체계에서는 G2로, 종래의 5 은 G1로 연

계되는데, 직무의 사이즈에 따라서 G1에서 G3 범  내에서 결정된다. 캐

논코리아는 역할에 따른 임 조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임 이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 는데 이는 안  임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한 조

치이다.

2) 직군, 직 체계의 재정의

2006년 역할  도입 당시에는 모든 직군을 하나의 역할체계로 묶은 다

음  직군에 역할 을 용하 다. 그러나 캐논코리아는 도입 이후 역할

을 연구 문직과 서비스 문직에 그 로 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2011년 후로 캐논코리아는 직군을 생

산직, 연구 문직, 서비스 문직 등으로 구분하고, 직군의 특성에 따라 역

할 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여 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생산직은 역할

등 을 4단계로, 연구 문직은 4단계로, 기술직은 3단계로 각각 차별화하

여 운 하고 있다.  

[그림 3-2] 캐논코리아의 직군구분

자료:한국경 자총 회(2016),「직무 심 임 체계 운 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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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역할 에 따른 직 체계

자료:한국경 자총 회(2016),「직무 심 임 체계 운 사례 발표회 자료집」.

특히 캐논코리아는 직군별 업무의 차이를 고려하여 2017년부터 상여 

개인업  가산액을 결정할 때 직군별로 차등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테

면 실 을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업직은 상여개인업  가산액을 과거

보다 크게 하고, 성과측정이 어려운 사무직에 해서는 과거보다 낮게 설

정하는 조치를 취하 다.  

2011년 캐논코리아는 기존의 직 체계를 [그림 3-3]과 같이 바꾸었다. 

일본의 캐논 본사의 직책구분은 왼쪽의 직 과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캐논코리아의 직책은 오른쪽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1년에 직책 

보유자와 직책 미보유자를 구분하여 가운데와 같은 구조로 변경한 것이

다. 이를 통해 직책 보유자는 매니  이상의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 직책

은 역할이 일정 등  이상이 될 경우 부여되는 것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3) 평가제도의 개선

평가제도는 역할별 밴드 내에서 5단계 등 (E-A1-A2-A3-B)으로 하

고 기본 이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여기본액은 역할등 이 커질수록, 그리고 역할 밴드 내에서 여가 높

을수록 정액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2006년 역할  도입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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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모두 상여 기본액에 통합시켰다. 

역할 을 도입한 후 평가제도는 철 히 개인별 역량과 성과에 연동하

도록 바꾸었다. 평가는 MBO에 의한 업 을 상 평가 방식으로 측정하고, 

행동평가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역량평가를 하고 있다. 업 평가는 개인

업  상여 을 결정하는 기 이 되며, 행동평가는 자기계발, 연차사용률, 

사활동 등 회사가 강조하는 역량 심의 개선활동이 주가 되고 있다. 

직책자의 경우 업 과 역량은 70 : 30으로 평가되며, 미직책자의 경우는 

50 : 50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1차와 2차로 구분되고 2차 평가에

서는 등 을 조직별로 조정해서 최종화하고 있다. 

4) 승   이동 리 

캐논코리아는 직책자가 상 직 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할

지라도 상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직 에 따라 직책이 연

계되어 있고, 낮은 직 의 구성원이 상 직책을 수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다. 결과 으로 캐논코리아는 조직의 수와 직책자의 수를 일치시

키는 형태로 운 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캐논코리아는 각 직책별 연령

제한제를 운 하고 있다. 즉, 매니 (M1)는 51세까지, 장(M2)은 53세까

지, 부문장(M3)는 55세까지 직책연한을 두어 해당 연령까지 승진하지 못

할 경우 직책에서 해임되어 임직으로 별도 리되고 있다. 임직으로 

되더라도 임 의 인하는 없도록 보장하고 있다. 

단, 직책연한제의 외를 두는 직무들이 있어 이에 해서는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연구 문직은 18단계의 트랙 제도를 도입하여, 연

구역량에 따라 상  트랙으로 이동하게 하는 형태를 도입하 다. 문장

비 A/S직은 직책제한정책의 용을 받는 인력에 해 문수리기술자격

을 취득한 후 개인사업자로 환하도록 하고 있다. 캐논코리아는 역할  

도입 후, 승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직책이 바 지 않을 경우 해임되거나 

임직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임 의 근속  속성을 폭 여나가고 

있다.  

한 3년간 평가결과를 종합해서 매년 핵심인재와 잠재  핵심인재, 그

리고 C-Player를 구분하고 있다. 핵심인재군은 3년마다 바 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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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캐논코리아의 승진체계

자료:한국경 자총 회(2016),「직무 심 임 체계 운 사례 발표회 자료집」.

승 은 사원에서 리까지의 경우에 한정해서 매년 1회씩 이루어지되, 인

사평가 결과에 따라 한번에 2～3등 씩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직책상 공백이 발생하기 에는 승 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동 리는 직무가치가 유사한 직무로의 수평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직무가치가 다른 경우 조직단 를 일부 변경하여 가치를 맞춘 다음에 

인력을 이동시키기도 한다. 역할 이 도입되면 직무이동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사실은 그 지 않았다. 캐논코리아의 경우 오

히려 직무 간 수평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를테면 

업과 스태  간의 이동, 기능 간의 이동 등도 직무가치가 유사한 역할 사

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장의 경우 략 으로 경력개발이 필요할 경우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5) 임 제도의 내부 합성 

역할 은 직무평가에 의해 역할등 을 설정하고 역할에 따라 임 을 

결정하는 임 제도이다. 그러나 역할 을 도입하기 해서는 역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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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연  인사제도로서 직 , 직책, 승   이동 리, 평가 리를 개

선해 나가야 한다. 역할 이 도입되면 정기승진이 없어진다. 역할의 변화

가 없으면 승진이나 승 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호 제하에

서는 매년 호 승 이 있고, 근속연수가 올라가면서 직 이 올라가는 

행이 있었으나 역할 하에서는 이런 신분 상승이 없어지게 된다. 이로 인

해서 과거 호 제도에 익숙한 직원들은 당황하고 제도를 거부하고자 

하는 정서가 발생할 수 있다. 

캐논코리아는 2006년 도입 당시 역할 을 모든 직원들에게 용하 으

나 연구직, 단순기능직, 그리고 로젝트성 업무가 다수인 조직에 해서

는 용이 어렵다는 을 인식하게 되었다. 재 역할 은 생산직과 사무

리직에 해서만 용하고 있고, 이는 2011년 직군 분리에 따라 각기 

다른 임 제도를 용하게 된 배경이다. 즉, 직책의 수가 매우 은 직무

군, 문성이 높은 직무군, 단순 기술서비스직무군에 해서는 역할 이 

합하지 않다. 역할 이 도입되면 정기승진 기회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

에 이를 보완할 인사제도가 필요해진다. 평가제도는 과거보다 더 개인별 

업 과 역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승 이나 승

진이 은 신, 평가를 통해 개인별 성과 의 비 이 높아지고 있으며, 

총액임 에서 변동 이 차지하는 비 이 증가하게 된다. 임 의 정기  

베이스업 역시 연 1% 내외로 매우 은 상황이 발생하 다. 임 총액은 

과거보다 더욱 개인별 역량과 업 에 연동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생산직의 경우에도 생산 Cell당 생산성에 따라서 개인별 상여 이 달라

지는 구조를 도입했다. 그래서 캐논코리아에서는 생산직 직원의 경우에

도 인사평가를 받고 있다. 역할 하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 이 인상

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업 , 역량에 따라 변동 의 부분을 차등 

지 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캐논코리아의 생산성은 분당 24엔 정도이며, 

유사한 국 공장은 분당 15엔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비록 캐논코리아의 

임 이 국보다 높기는 해도, 생산성을 고려하면 인건비 과 의 문제

은 어든 상태이다. 채용제도는 기존의 공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역할에 

따른 공석이 생기면 내부승진을 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합자가 없을 경

우 외부 경력자 채용이 가능하다. 역할 은 채용제도의 큰 변화를 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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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는다. 결과 으로 역할  도입을 해서는 직 , 직군, 이동  승

, 평가제도의 내부  정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 지 않으면 역할

의 운 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다. 조직변화 리의 시사  

캐논코리아의 역할  도입에 있어서 조직변화 리 에서 이루어진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하는 <표 3-3> 임 제도 

도입 후 조직변화 이슈들을 심으로 살펴본 내용이다.  

1) 임 변화의 당 성 설득

최고경 자는 캐논코리아의 임 제도가 변화되어야만 하는 당 성을 

설득하 다. 캐논코리아의 임 이 캐논 로벌의 여타 지사들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은 상태임을 주지시키고, 향후 지속가능한 경 을 하기 해 

임   인사제도의 변화를 설득하 다.

2) 제도 도입을 한 문성 확보

캐논코리아는 캐논 모회사로부터 역할  제도설계와 운  매뉴얼의 지

원을 받았다. 모회사의 컨설 을 받아서, 캐논의 로벌 임 제도를 도입

하되,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운  시에도 

역할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으며, 한국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 제도변

경을 하 다. 이를테면 캐논 모회사는 개인별 성과상여 의 차등을 크게 

두지 않고 있으나 캐논코리아는 오히려 개인별 성과상여 의 차등을 

차 확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3) 인사제도 간의 내  정합성 확보

역할  도입에 있어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는 역할등 과 직무등 을 정

하는 데 무엇보다 요하다.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는 조직 내부 직책자(부

서장)들과 외부 컨설  기 이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공정성을 유지하

다. 최종 으로 역할등 에 따라 직무와 직책을 배정할 때는 구성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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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를 갖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직무평가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에 한 고민이 있으나, 실제 역할

 운 에 있어서는 직무평가를 자주 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최  직무

평가가 이루어진 후 3년에 한 번 정도 부분 인 직무평가를 하고 있다. 

임 담당자는 체 직무를 주기 으로 직무평가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 직무평가는 주로 직책 주로 변경된 부분만을 체크하여 역할

등 의 조정이 필요한지를 단하는 정도이다. 한 낮은 등 의 직무는 

정기 인 직 상승이 이루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의 직무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동과 승진 리의 경우 역할 이 도입되면 과거보다 승진의 기회는 

어든다. 특정 역할의 직무의 공석이 생기지 않으면 하 자의 역할등

이 상승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역할 에 있어 내부 항이 발생하는 

것 의 하나는 내부 직책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책의 수를 

리하지 않으면 차 직책의 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

책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증가시키지 않고 있다. 

캐논코리아는 이런 문제 을 완화하기 해서 각 직책별로 연령제한제

를 용하고 있다. 그리고 연령제한에 해당되면 직원이 해당 직책에서 내

려오게 되고 문직으로 취 을 받으며 임 의 감액이 없도록 하고 있다. 

결과 으로 역할별 연령제한제는 역할별 공석을 만들어 내부 승진기회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 

4) 피드백 과정과 의견수렴

역할 을 도입하기  캐논코리아는 최고경 자와 부문장이 주축이 되

어 30여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 다. 회사의 각 부서와 지 을 돌면서 

역할  임 제도의 필요성과 당 성을 설명하 다. 각 상자별로 약 2회

의 설명회 참여를 요청하 으며, 도입 시 직원들의 우려사항들을 청취하

다. 재에도 캐논코리아는 분기 1회 정도 직원들의 불만사항과 요구사

항을 조사하고 임   인사결정에 한 문제 을 정리하여 해결책을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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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조합이나 노사 의회와의 합의  의사항 

캐논코리아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다. 재 직원 수는 약

1,100명 정도이고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성장과정에 있다. 노사 의

회가 있어 이를 통해 인사 련 사항을 의하고 있으나, 임 에 한 교

섭이나 합의가 노사 의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할

의 도입 당시 노사 의회와의 소통은 요하 고 제도 도입의 당 성

에 한 공감 를 조성한 것은 임 제도 도입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

다. 역할 을 도입하면서 임 수 은  구성원에 해 약 10% 정도 상

향되었는데 이는 역할 으로 인한 항을 이는 데 일조하 다. 역할

의 도입과 함께 이루어진 임 의 상향조정은 향후 승진기회가 어든 데 

한 조치이기도 하 다. 한 역할등  조정에 의해 해당 직무가 낮게 

평가된 직원들에 해서도 임 수 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임 조정이 그

만큼 용이하 다. 

6) 조직문화 변화활동

캐논코리아는 역할 의 도입과 함께 조직문화 변화 캠페인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평가제도에 따라 임 의 개인별 차등이 증가하게 되

어 근로조건의 개인화가 속히 진행되었다. 공채에 따른 기수문화 혹은 

정기승진에 의한 근속 심의 사고가 속히 사라지기 시작하 다. 임

을 매년 베이스업으로 올려주는 사례도 어들게 되자 회사와 사업부의 

성과에 따라, 개인임  인상이 결정되는 구조가 자리잡게 되었다. 무엇보

다 직책에 공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직 승진이 어려워진 신, 주어진 일

에서 성과를 내면 임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동안 회

사가 성장세를 유지하여, 직책이 증가하고 업 상여 도 증가하는 추세

를 보 던 은 역할  정착에 도움이 되었다. 최근 사업이 안정기에 들

어가면서 직책 수가 정체되는 상이 발생하고 있어 역할승진의 기회가 

어드는 은 향후 고민이 되고 있다.  



제3장 내부 적합성과 조직변화  59

3. DHL코리아

가. 임 제도 도입의 배경

DHL코리아는 1977년부터 2005년까지 28년간 연공  심의 호 제를 

운 하 다. 그러나 로벌 본사가 ‘한국의 배송 담당자는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데, 왜 임 이 2배 이상 차이 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직

무  도입을 구하 다. 결국 DHL코리아는 2006년  직원을 상으로 

직무 을 도입, 실행하 다. 직무  도입 당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해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노사 의회 직원 표와 

문제  등을 의하 다.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직 (사원에서 표

이사까지)에 연계된 임 , 승진, 보상체계를 면 으로 폐지하 고, 로

벌 모기업의 인사  임 제도로 환하게 되었다.

나. 임 제도의 도입과정

1) 보상원칙의 설정

DHL코리아는 직무 을 도입하면서 세 가지 보상원칙을 정하고 추진

하 다. 첫째는 조직기여도와 업무책임에 따라 직무가치를 정한다는 것

이다. 둘째는 시장임 과의 연계이다. 국내 동종업계 시장임 을 조사하

여 그보다 약간 높은 임 을 지 한다는 방침이다. 셋째는 성과에 따른 

연 차등이다. 즉, 상 직 으로 갈수록 연 에서 성과 이 차지하는 비

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구 하기 해 회사는 높은 직무등 일수록 인

센티  차등폭을 높이고, 업 인센티 의 경우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도

록 고쳤다. 결과 으로 DHL코리아는 학력, 성, 근속, 직종에 따른 연공  

임 제도를 단하고, 직무가치, 업무성과, 시장임 에 기 한 직무 을 

도입한다는 원칙을 설정하 다. 

2) 직무평가를 통한 직무등 의 확정

직무등 은 DHL 로벌의 각국 지사가 동일하게 운 하고 있는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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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DHL코리아의 직무등

자료:한국경 자총 회(2016),「직무 심 임 체계 운 사례 발표회 자료집」.

16개 등 을  구성원에게 1 : 1로 매칭하여 운 하는 방식이다. 국내 법

인에 용해보니 최 등 은 4등 이고, 최고등 인 D등 은 없기 때문

에 총14개 등 이 도출되었다. 체 구성원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등 별 

Pay-Band를 용받는 구조 다.  [그림 3-5]에 의하면 4등 에서 10등

까지는 일반 사원이고, L등 부터 매니 로 분류된다. 그리고 임원진은 F

등  이상을 가리킨다. 직무 을 도입하면서 DHL코리아는 기존에 사원, 

과장, 차장 등 한국직 에 따른 보상체계를 없애고, 호칭만을 남겨두는 

것으로 임 과 호칭 간의 연계성을 없앴다. 

3) 평가제도의 개선

직무 이 도입되면서 평가제도는 업부서장에게 평가권한을 폭 

임하는 정책으로 바 었다. 과거와 달리 업 부서장은 채용부터 성과

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책임지고, 목표설정, 피드백, 인건비 산 리, 연

상 등을 직  수행하는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업부서장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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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보상권한을 과거보다 많이 임받게 됨으로써, 우수인력 이탈 시 

연 인상 조정을 할 자유가 늘어난 은 직무  도입의 장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목표 심경 (MBO)을 실시한 후, 성과책임과 측정지표가 명

확해지고, 이를 통해 각 직원들은 구체 인 지표와 수 (IKO)을 갖게 되

었다. 

4) 승   이동 리

직무 이 도입된 이후 직무의 변화가 없으면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직무 하에서 직원들이 더 높은 보상을 받고자 하면 더 높은 직

무등 의 직무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DHL코리아는 직원의 직무 간 

이동을 진하기 해, 잡포스 (job posting) 제도를 도입하여 내부공모

를 실시하고 있다. 한 직무부여 이후 최소 승진연한을 1년으로 폭 축

소하여 성과  역량에 따라 빠른 승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회사는 

직무 하에서 승 과 이동기회가 부여되지 않으면 직원들의 임 상승 욕

구를 리하기 힘든 을 고려한 조치이다.

직무 을 도입하기 이  DHL코리아는 인사 체가 심한 상태 다. 연

간 평균 400여 명의 승진 상자가 발생하고, 이  약 20%만이 승진하는 

결과를 가져와 승진 체가 심하 다. 그러나 직무 이 도입되면서 근속

에 따른 자동승진이 없어지고, 직무가 상 등 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승

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가 되었다. 이동 리는 주로 직무가치가 유사

한 수평이동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고, 승진기회 자체가 과거보다 제한될 

수밖에 없어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하기 쉬웠다. 

그래서 DHL코리아는 외부 채용보다 내부 승진을 정책으로 설정하고 

가  내부에서 직무등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를테

면 8 에 공석이 생기면 7 부터 4 까지 모든 하 직 의 직원들이 지

원할 수 있는 내부 잡포스  제도가 도입되었다. 내부 승진 정책은 직무

하에서 승진기회가 어드는 문제를 해결하 으며, 특히 회사가 성장

국면에 있어 직무공석이 많이 발생한  한 직무 에 한 항을 이

는 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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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 리

DHL코리아는 채용을 되도록 내부에서 하는 내부 채용정책을 실시하

고 있다. 직무에 공석이 생길 경우 우선 내부에서 지원자를 모으는 내부

공모를 실시하며, 지원자가 없거나 유자격자가 없을 경우에만 외부에서 

채용하고 있다. 내부 잡포스 이 올라오면 조직 내 구나 지원할 수 있

으며, 공석이 생긴 포스트의 바로 아래 직 뿐만 아니라 모든 하 직 에

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잡포스 을 통해 직 이 2～3개 

아래인 직원의 경우에도 발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채용은 주로 인턴제도를 활용하는데, 채용계획 인원의 약 15%는 

인턴제도를 통해 입사하고 있다. 일반 으로 직무 을 도입하면 외부 경

력자 심의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통설이 있으나, DHL코리아의 경우는 

한국  상황을 고려하여 외부 경력자 채용이 은 편이다. 

오히려 직무  도입 이후 채용에 가장 큰 변화는 채용 권한이 업 

리자에게 크게 이 되었다는 이다. ‘내 부서 직원은 내가 채용한다’는 원

칙이 강조되고, 인사부서는 지원을 주로 하고 업 매니 가 필요한 사람

을 직  선발하게 된다. 채용 후에도 업 매니 는 연  결정과 인상 결

정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인사부서가 허용하는 범  내에서 채

용과 임 인상을 업 매니 가 주도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6) 임 제도의 내부 합성 

직무  도입 이후 DHL코리아의 인사제도  인사 행의 변화가 이루

어진 사항은 <표 3-4>에 요약되어 있다. 기존의 호 제 임 제도를 직무

등 에 의한 임 제도로 바꾼 것 이상으로 승진제도, 채용제도, 평가제도, 

채용제도상에 변화가 이루어진 은 내부 합성 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내부 합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DHL코리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직무가치에 한 직원들의 공감 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과거 호 제에 

의해 임 이 이미 높아진 직원의 경우 자신의 직무가 낮은 직무등 에 해

당될 경우 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를 들어 DHL코리아는 도입과정

에서 송배달 직원들과 콜센터 직원들 사이의 직무등 에 한 의견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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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DHL코리아에서 직무 을 도입한 이후 변화된 인사제도

•임 /보상제도

-직무 등 에 따른 보상체계/성과 심

•승진제도 변화:내부 승진 원칙과 직원 개개인의 경력 리 변화

•채용제도 변화:Hiring Manager(내 부서 직원 내가 채용)

•인사권의 Manager 양(평가와 채용)

•성과 리 Communication:목표 설정, Interim review, feedback

•인건비 산 리

•연  인사/ 의권

자료:한국경 자총 회(2016),「직무 심 임 체계 운 사례 발표회 자료집」.

렴하고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송배달 직원들은 자신들의 직무

가 콜센터 직무보다 낮은 직무등 에 배당된 을 지 하고 이의를 제기

하 다. 이를 직무가치의 에서 설득하고 공감 를 갖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과 으로 DHL 모기업의 직무등 을 따르게 되었다. 

DHL코리아는 처음부터 직무 과 련 인사제도를 가  한 번에 모

두 도입하는 방안을 선택하 다. 그 신 2년 부터 간부직원부터 철

하게 교육을 통해 직무 과 연  인사제도의 도입에 한 비를 시작하

다. 직무 을 도입할 경우 인사제도 간의 내부 합성이 요하기 때문

에, 처음부터 한국  인사 행을 직무 에 결합하여 응용할 경우 직무

의 원칙이 무 지는 것을 우려하 다.     

다. 조직변화 리의 시사  

DHL코리아의 직무  도입에 있어서 조직변화 리 에서 이루어진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임 변화의 당 성 설득

DHL코리아는 원래 한국 리 으로 시작하여 한국인 경 자가 DH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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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  계약 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 경  트 는 일양

익스 스라는 한국 회사 고 호 제 임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러나 2003년 DHL 로벌이 경 지분을 매입하면서 경 권이 독일 본사

로 이 되고 기존의 리  지 에서, 한국 지사의 지 로 변경이 이루

어졌다. 

직무 의 도입이유는 동일한 일을 하는 직원의 경우 동일한 임 을 받

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DHL 송배달 직원이 단지 근속이 높다는 

이유로 다른 송배달 직원보다 더 높은 임 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는 논리

이다. 그 결과로 DHL코리아는 호 표에 의해 임 이 결정되는 구조를 변

경하여 DHL의 로벌 표 임 으로 환하게 되었다.  

2) 제도 도입을 한 문성 확보

DHL코리아는 직무분석  직무평가에 한 문성을 확보하기 해 

외부 컨설 의 도움을 받았는데, 당시 일본 헤이즈에서 직무분석과 직무

평가에 한 툴을 지원받았다. 헤이 직무평가시스템은 직무의 크기를 측

정하고 직무별로 기 되는 성과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주안 을 두었다. 

직무분석과 직무기술서의 작성은 내부 리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최

종 확인은 헤이 컨설 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공정성을 최

한 유지하려고 하 다.  

 

 3) 인사제도 간의 내  정합성 확보

DHL코리아는 직무 을 도입하면서 직무등 , 직 , 평가제도, 이동  

승진제도, 채용제도를 한 번에 모두 변화시킨 사례에 해당한다. DHL 독

일 본사의 직무 제도를 그 로 도입하 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근속에 

따른 승진이나 임 결정 구조를 기 부터 제거하고, 직무  운 에 최

화된 인사제도를 한 번에 도입하고자 시도하 다. 이를 통해서 인사제도

의 내  정합성이 임 제도 도입과 함께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다행히 

DHL코리아의 직무들은 사업환경에 따른 큰 변화가 없어 한번 확정한 직

무평가를 수차례 변경할 필요가 었다. 직무등  역시 시간에 따른 변화

가 크지 않은 상태로 안정 으로 유지되었다.  



제3장 내부 적합성과 조직변화  65

4) 피드백 과정과 의견수렴

2006년 12월 27일 DHL코리아가 창립된 이후, 외국인 경 자가 책임자

로 부임하고 DHL 로벌의 직무  임 제도가 들어오게 되었다. 회사는 

‘Global Standard 21’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직무 제도의 도입배경을 직

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 다. DHL코리아는 직무  도입 2년 부터 

도입을 한 의견수렴을 계획하 다. 23개 센터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직무  임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본부장 주 하에 직원 과반수

의 승인을 얻도록 노력하 다. 특히 직무  도입에 따른 고용불안감을 없

애기 하여 승진을 못하더라도 생애설계가 가능하도록 고용안정을 약속

하 다.

한 2004년부터 임원과 간부를 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기획

하여 직무 제도의 정의, 제도취지, 기업의 경  개선방향 등에 한 교

육을 수시로 실시하 다. 이후 동일한 교육을  직원을 상으로 실시하

여 격한 변화에 한 항감을 이고자 노력하 다. 직무  도입과정

에서 수시로 임 정책과 향후 임 조정 방향에 한 설명회를 가지고 직

원의 의견을 수렴하 다. 특히 사내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으로 충분한 

질의와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5) 노동조합이나 노사 의회와의 합의  의사항 

직무 을 도입할 당시 DHL코리아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 다. 그 

신 노사 의회를 통해 임 제도 도입을 의하 다. 직무 은 2005년

부터 과장  이상 직 에 해 우선 으로 실시하여 진 으로 그 이하 

직 으로 확 되었다. 2년 부터 설명회와 교육, 그리고 1년 간격으로 

진  도입을 추진하 기 때문에 직원들의 항은 상보다 크게 감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6) 조직문화 변화활동

직무 의 도입으로 각 직무별 성과책임이 명확해지고, 시장임 조사를 

통해 정 임 이 설정되자, 조직문화가 성과주의 방향으로 변화되기 시

작하 다. 업 평가에 따라 직무등  승진과 인센티 의 개인별 차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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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면서 능력과 업 에 따른 성과주의 조직문화가 정착되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 과 신분이 올라가는 정서가 어들고 개인별 성과와 역

량에 따라 임 이 상승하는 데 거부감이 어들게 되었다. 

제5  임 제도 정착을 한 내부 합성 제고방안

1. 임 제도 도입 후의 조직변화 리

새로운 임 제도의 도입을 조직변화의 과정에서 바라볼 때, 도입 과 

도입 후에 각각 신경써야 할 부분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도입 에는 주

로 안  임 제도의 당 성과 필요성을 사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설

득력 있게 달하는 것이 요하다. 특히 최고경 자의 의지와 확신이 뒷

받침되어 직원들과의 공감  형성, 직원에 한 교육과 사내 홍보에 시간

을 할애해야 한다. 임 제도의 도입 후에는 직원들의 항과 불만을 최소

화하고, 문제 을 악하여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요하다. 직원

들의 의견을 분기별로 피드백 받고, 직원 표들과 논의를 통해 제도의 문

제 을 고쳐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임 제도가 도입되면 임  외 인사제

도와의 내  합성을 높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인사제도 반의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인사제도의 변화는 근로조건의 변경을 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에 해 회사가 선제 으로 응할 수 있는 

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표 3-3>을 하나의 체크리스

트로 삼아 내부 검을 하면 좋을 것이다.    

2. 내부 합성 확보를 한 인사제도의 개선

인사제도 간의 내부 합성을 높여나가는 것은 임 제도 정착을 성공

으로 추진하기 한 것이다. 무엇보다 인사제도의 근간을 속인주의에 

둘 것인지, 아니면 속직주의에 둘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채용, 평가,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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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 이동  승진 리 반을 동일한 기 원리하에 충실하게 구성해나

가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외환 기 이후 연 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

존의 연공주의에 성과주의를 가미한 성과연공주의를 과도기 으로 용

하여 왔다. 그래서 직 과 승진제도는 연공주의  요소가 강한 반면, 임

은 성과주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따라서 성과연 제가 인사제도

의 내  정합성이 높은 상태에서 운 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기업들이 직무주의를 인사제도의 근간으로 해야 한

다는 논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직무 과 역할 의 도입이 미래 

안  임 제도가 되어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과거의 속인

주의가 아닌 속직주의에 심을 갖게 되었다. 본 장에서 다룬 사례를 참

고해 보면 해당 기업들은 과거 호 제를 근간으로 한 속인주의에서, 직무

이나 역할 을 근간으로 한 속직주의로 인사제도 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인사제도가 속인주의에서 속직주의로 변화된 후, 성과주의

 원리가 과거보다 더 확 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안  임

제도를 직무 이나 역할 이라 가정해 본다면 속직주의에 성과주의가 결

합된 형태로 인사제도의 내  정합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망할 수 있다

(표 3-2 참고). 

3. 임 제도 도입의 장애요인 극복

직무 과 역할 에 한 장애요인은 직무평가의 기술  복잡성, 직무

등 에 한 공감  부족, 승진  이동기회의 감소, 노동조합의 반 , 일

의 유연성 감소 등 다양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기업들을 보면, 이러

한 장애요소가 실제로 기  이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 이를테면 

직무평가는 최  제도 도입을 실시한 이후, 3년 주기로 변화된 일부 직무

와 직책에 해서만 실행하면 그만이다. 직무 이 도입되면 직무평가를 

주기 으로 그리고 면 으로 해나가야 할 필요는 반드시 없다는 이 

발견된다. 한 역할 이나 직무 이 도입되면 승진이나 이동이 크게 제

약될 우려가 있으나 사례에 속한 기업들은 빈 공석에 해 내부 승진정책

을 실시하여 내부 승진  이동에 한 항을 완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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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과 역할 을 도입할 경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오히려 인사제도

의 원칙이 바 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기존의 연공주의 원칙에서는 매년 

임 이 인상되고 진 심사 상자가 발생하던 것이, 직무 이나 역할

이 도입되면 직무가치에 따라, 역할등 에 따라 임 이 결정되고 진

상이 인사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따라서 새로운 인사원칙에 

한 공감  확보를 한 조직의 노력이 매우 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

한다. 

구성원들의 생각을 바꾸고 막연한 우려를 이기 해서는 사 으로 

충분한 설명과 공감  형성, 간부 사원들부터 솔선해서 임 제도에 한 

정  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입한 임 제도를 원래 취

지 로 효과 으로 운 할 수 있다면 조직문화 역시 제도에 의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실행과 문화 변화는 방향 으로 서로를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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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노사 계 차원에서의 변화 리

성장과 고령화 시 의 도래로 우리 기업들의 인사제도도 그에 따라 

변화하고 응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특히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기

업의 임 체계는 근속을 기본으로 하는 연공  체계와 각종 수당  과다

한 성과  비 으로 왜곡되어온 측면이 있다. 기업경  환경의 변화와 최

근 이슈로 제기되는 통상임 , 근로시간 단축, 정년 60세 법제화 등은 기

존의 연공 을 심으로 하는 임 체계에 한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민간부문의 여러 기업들은 환경에 맞추어 수당구조를 단순화하고, 임

체계도 기존의 근속 심의 임 체계에서 벗어나 숙련, 직무, 성과 등

을 반 하는 안  임 체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

합과 단체교섭을 통해 임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다수 유노조 기업의 

경우에는 노사 간에 임 체계 개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임

체계는 인사제도의 하나이며 인사제도는 기업경 의 한 부문이라는 

에서 통합 이면서도 미래지향 으로 수정하고 보완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노사 간 합의 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언 한 성장, 고령화 시 를 맞아서 숙련과 직무, 성과 등을 

반 하는 임 체계로의 환은 기업의 인 자원 경쟁력을 지속 으로 유

지하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 경 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임 체계도 기업의 문화라는 에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노동조합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해법 속에서 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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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마련은 꼭 필요한 숙제라고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는 최근 정부의 임 체계 개편정책의 성과, 노동조합을 

심으로 한 근로자의 임 체계 개편에 한 시각과 평가, 안  임 체계

로 개편한 기업들의 사례를 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임 체계 개편의 필

요성을 제기하고 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제1  우리나라 임 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임 체계와 임 체계 개편에 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노사 계 차원에서의 논의를 개하기 해 간단

히 개요 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1. 우리나라 임 체계의 주요 내용

가. 임 체계의 의미

임 체계에 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의로 정

의되는 임 체계는 고정 으로 지 되는 기본 의 결정기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간 으로 볼 때 시간 , 일 , 월  등이 있는데 그 기간

에 해서 임 을 지 하는 기 이고, 성과를 반 하는 변동  성격의 상

여 이나 성과 과 비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임 체계는 기본 으로 사람 심이냐 아니면 일 심이냐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사람 심으로 할 때는 속인 인 호 제로 불리는 연공

이 있으며, 일 심의 임 체계는 하는 일을 기 으로 하는 속직 인 

직무 이 표 이다. 이 연공 과 직무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본

 결정기 , 즉 임 체계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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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공 에 한 논의

이미 잘 알려지고 이해되고 있지만 연공 은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기

으로 기본 을 결정한다. 호 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본  결정기 은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호 이 증가하면서 시간 이나 월 단  여

가 증가한다. 가장 기본 인 연공 은 일에 한 성과를 반 하지 않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 수 도 증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연공 은 우리나라가 1960년  이후 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

면서 다양한 배경으로 일반화되었다. 우선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 이 올

라가므로 회사에 남으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나게 되고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다른 회사로 옮기면 새로 시작해야 하거나 아니면 고려해 

다고 해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존의 회사에 남

으려고 하는 동기가 부여된다. 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결혼도 하고 

자녀 출산과 양육 등 생활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한 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연공 의 장 을 강조한다. 특히 1960

년  이후 격하게 경제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에서 연공 을 통해서 장

기근속을 유지하고, 부족한 복리후생을 보완했으며, 생애주기에 따른 임

상승을 가능하게 하 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에 

해서는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실이다.

일반 으로 연공 은 생산성이나 성과에 상 없이 증가하기 때문에 열

심히 일하려고 하는 동기부여 효과는 약하다. 한 근속기간이 매우 길어

지는 경우에 임 의 증가는 계속되고,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져서 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 연공 제에 한 비 론자들은 ‘비정규직에 한 차별을 심화한

다’고 지 하면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한 궁극 으로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성세 는 고용불안에, 청년

세 는 구직난에 시달리게 하는 결과를 래한다고 한다. 강력한 노동조

합이 명 퇴직이나 권고사직을 막아  수 있다면 정년까지 고용을 가져

가면서 연공 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지 못한 부분 기업의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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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공 제하에서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노동조합 조

직률이 비교  높고 상 으로 강한 노조 워를 가진 은행에서도 이미 

수년 부터 명 퇴직이 확 되어 가고 있다. 노조가 이를 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겠다. 특히 4차 산업의 확 로 은행업무가 부분 자동화

되고, 모바일화 되면서 통 인 은행업무가 어들고 심지어 인터넷 은

행의 등장으로 인력감축은 더욱 확 되어 가고 있다.

공공부문에 제한해서 살펴보더라도 총액인건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

에 연공 제로는 임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 무기계약직은 근속연수가 

증가해도 임 수 이 좀처럼 증가하지 않지만, 정규직은 근속연수에 따

라 임 이 상승하기 때문에 임 격차는 확 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더 

일반화하면 유사한 직종 간에 기업과 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져 있는 상황에 연공 제도 하나의 원인이 아

니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연공 은 주로 동양사회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와 일본 정도에 연공 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1980년  이후 연공 에서 직능 으로의 환이 일반화되어 순수한 형태

의 연공 은 쉽게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에는 

형 인 임 체계 지만 1997년 IMF 외환 기 이후 직무와 성과를 반

하는 임 체계들이 도입됨에 따라 이제는 주로 노동조합이 있는 기

업의 생산직 근로자 그리고 공무원 등에 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직무 에 한 논의

직무 은 하는 일에 따라 임 수 이 결정되는 임 체계이다. 따라서 

연령이나 근속과는 큰 련성이 없으며 회사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일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임 수 이 높고, 기여하는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임

수 이 상 으로 낮다. 원칙 으로는 하는 일이 변하지 않으면 임

수 도 변동이 없으나 물가인상분을 반 하는 경우가 일반 이다. 이러

한 직무 을 도입하고 운 하기 해서는 직무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며, 

이러한 직무가치가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에 한 노동시장 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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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직무 은 표 으로 미국에서 운 되고 있으며, 유럽도 기본

으로는 직무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기타 안  임 체계

사람 심의 연공 과 일 심의 직무 이 양쪽 끝에 치하고 있다면 

연공 에 가깝게는 역할 이 있고, 직무 에 가깝게는 직능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직능 에 해 먼  설명하면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기 으로 임 수 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당장 그 

일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서 좀 더 상 직무의 일을 

수행할 수 있으면 임 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신의 직무수행역

량을 제고하기 한 노력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다수의 근로자들이 특정 직

능수 에 머무르게 되므로 장기 으로 효과를 지속하기 어렵다.

역할 의 경우는 일본을 심으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고려하여 임 수 을 정하는 방식

이다. 일본의 경우 오랫동안 직능 이 일반화되면서 연공 화하는 경향

을 보이자 이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역할 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

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마. 종합  임 체계

지 까지 연공 , 역할 , 직능 , 직무  등을 하나씩 설명했지만 실제 

일터에서는 다양한 임 체계가 종합 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고정

인 기본 에 해서도 일정부분은 연공을 반 하고 나머지는 직무나 

직능을 반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실제로 다수의 임 체계는 종합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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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 리와 임 체계 개편

기업환경이 변하면 모든 부분도 그에 따라 변해야 한다. 다만 기업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서 그 나름의 역사

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계 으로 변화를 추진해서는 문제가 발

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업과 련해서는 변화 리라는 개념이 활

용되고 있다. 변화 리의 상에는 의식 이고 문화 인 부분도 있고 제

도와 규칙도 있다. 임 체계는 제도와 규칙에 해당된다고 하겠지만 필요

한 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식과 문화 부분도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문

제가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한 임 체계는 좀 더 크게 보면 기업의 임 리의 한 부분이며, 더 

나아가서는 인 자원 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맞물려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부작용을 이고 원하는 방향 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

러한 부작용을 이기 해서는 경 략에 논의되는 합성에 해 고

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합성이란 특정한 제도나 시스템이 수직 으로 잘 

연계되어 있는가 아니면 주변의 제도와 잘 연계되어 있는가에 따라 수직

 합성과 수평  합성으로 구분된다. 임 체계 개편도 변화의 하나

이며, 이러한 변화를 해서는 합성 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에 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성장․고령화 시 의 도래

지난 수십년간 고성장 경제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이제 성숙기에 들

어서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그와 더불어 인구구조도 출산 시 를 

맞아 자연스럽게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경제가 하게 성장할 때는 그에 따라 많은 기업들도 성장세를 보여 

인력확보가 요했지만 이제는 성장동력도 한계에 부딪치고, 인건비 상

승으로 인력보다는 자동화와 같은 정보기술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기업들은 매출액은 지속 으로 성장하지만 인력규모는 정체

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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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60세 정년 법제화와 근로자 고령화

2013년 국회는 고령화 사회에 응하기 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일하는 기간을 늘림으로써 정부의 사회보장에 

한 부담을 인다는 명제가 있었지만, 은이들보다는 고령자가 많아

지는 사회에서 고령자들의 이해 계를 반 하는 측면도 있었다.

어 든 법은 통과되었고 2년이라는 짧은 비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상으로 60세 정년이 시행되었고 2017년부터는 모

든 기업에 60세 정년이 용되었다.

물론 60세 정년이 법제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들이 60세까지 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53세 던 1차 직장 퇴직연령이 상당기간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실제로 60세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상

되고 있다.

다. 공공부문 성과연 제 폐지와 임 체계 개편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이슈로 제기되었던 성과연 제를 

선공약으로 약속했던 바와 같이 폐지하기로 하 다. 이에 따라 성과연

제는 각 기 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폐지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동

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성과연 제는 내용과 차에서 비 을 받아 

왔다. 정부는 2016년 5월 ‘성과연 제 우수기  인센티   미이행기  

불이익 부여 방안’을 만들어서 분 기를 만들어갔고, 상당수의 공공기

들은 노사 간에 합의 없이 성과연 제를 도입하 다. 노동조합은 업과 

소송으로 응하 고,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지방법원은 노조가 회

사를 상 로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해서 ‘회사는 근로기

법에 따라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인용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성과연 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기존의 임 체계가 문제가 없다

는 것은 아니다. 호 상승에 따라 임 이 결정되는 연공 심의 행 임

체계는 고령화와 정년연장 시 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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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도 선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식 성과연 제에는 반 하지만 단

순히 연공서열 로 임 이 올라가는 방식도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직무

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물론 무조건 직무 을 도입하는 것

도 정답은 아니지만 새로운 안 인 임 체계를 찾아내고 도입해서 

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하겠다.

2017년 7월 통령직속 일자리 원회 부 원장은 성과연 제나 연공

제를 신할 임 체계로 직무 ․성과 을 제시하 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에 해 노동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매일노동뉴스, 2017. 7. 16).

라. 주요 국가의 임 체계와 우리나라 임 체계

1) 일 본

우리나라의 임 체계는 역사 으로 일본의 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항 이후 일제강 기 시 를 거치면서 일본식 임 체계가 

우리나라에 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도 당시에는 시간 보다는 

주로 개수 , 즉 물건을 만드는 개수에 따라 임 이 지 되는 방식이 주

를 이루고 있었으며 우리도 그러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

후 미군정을 거치고, 6․25 쟁 이후에도 미국의 향을 많이 받았지만 

기본 으로는 일본의 향력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  이후에 연공 을 심으로 임 체계가 형성되

었는데 이는 일본의 평생고용과 연계되어 사람 심의 인사 리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연공 이 고령화 사회와 

연계되면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언 되면서 1980년  들

어서는 직능 을 안으로 도입하기 시작하 다. 직능 은 앞에서 설명

한 로 실제 수행하는 일이 아니라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그에 맞추어 임 수 을 정하는 방식이다. 자연스럽게 교육훈련

을 통해 직능수 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직능 이 오랜 기간 동안 용되자, 수행할 직무가 충분하지 않

아 사실상 연공 화하는 성향을 보이게 돼 이후에는 역할 을 강조하는 

분 기가 조성되어 2000년 이후에는 역할 을 도입하는 기업들도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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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직능 이 상당한 비 을 차지하고 있고, 여 히 다

양한 형태의 임 체계가 병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미 국

미국은 통 으로 직무  형태의 임 체계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라

고 할 수 있다. 즉 수행하는 일의 가치에 따라 임 수 이 결정되는 방식

으로 우리나라의 연공 과 같이 근속연수를 임 결정기 으로 하는 경우

는 외 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무 을 용하기 해서는 직무에 한 악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특정 직무가 수행하는 주요 과제가 어떤 내용인지, 그 일을 수행

하기 해서는 어떠한 지식과 경험 등이 필요한지, 책임수 이 어느 정도

인지 등에 한 객 인 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단이 객 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특정 직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안정 으로 유지되어

야 한다. 그래야 직무에 한 악과 평가결과가 의미 있기 때문이다.

한 직무 이 작용하려면 제조건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직무이동이 

빈번하게 작동해야 한다. 그래야 특정 직무에 해 시장에서의 임 이 결

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특정 기업이나 조직에 한 충성도

가 높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의 임 수  차이를 감수하면서도 그 조

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직무에 한 시장임  수 을 제 로 악

하기 어려운 이 있다.

다만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직무에 한 숙련도를 반

하여 5년 내외 임 기 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더 이상

의 임 을 받으려면 숙련등 이 향상되어야 한다. 물론 물가상승에 따른 

임 인상, 즉 베이스업은 존재하지만 물가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실

제 임 상승 효과는 크지 않다.

3) 독 일

유럽의 표 격인 독일의 경우도 직무 이 기본 인 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표 인 자동차회사인 폭스바겐의 근로자 임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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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등 이 정해져 있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속연수와는 상 없이 동일한 임 수 을 용받는다. 다만 특정 

직무에서 5년 내외의 숙련도 향상을 인정받으며, 그 이상의 임 수 을 

용받으려면 직무등 이 상승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됨을 입증해야 한다.

3. 인사 트 드와 변화 리

1997년 IMF 외환 기 이후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단어는 ‘ 로벌 스탠

다드’ 다. 로벌 추이를 쫒아가지 못해서 경제 으로 어려움을 당했다

는 것이고, 그래서 인 자원 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로벌 차원의 

best practices를 찾아 도입하 다.

이러한 은 앞에서 살핀 보편론 인 근이다. 인사시스템을 하나

의 상품처럼 생각하고 잘 옮기면 제 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이다. 인사

제도와 련된 문가들이 해외 기업의 인사제도를 찾아내서 이를 도입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도 이유가 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상황론 인 근, 즉 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

더라도 우리 기업에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

우리는 그동안 새로운 트 드라는 이름하에 한국형 제, 직무성과제, 

선택  복리후생, 성과주의 연 제, competency center, BARs, Balanced 

Score Card(BSC) 등을 언 해 왔다(정해주, 2009).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

에 따라 기업에 그 로 정착한 경우는 별로 없다. 자신의 기업문화에 맞

추어 수정, 보완해서 체화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제도로 남겨두었다. 따라

서 새로운 인사 트 드가 요한 것이 아니라 수직  합성과 수평  

합성을 확보해서 체화하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변화 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이 안 으로 변했는데 제도와 시스템을 그 로 유지하는 것은 곧 

조직의 폐지를 가져온다.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는 지속 으로 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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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노사 계 차원에서 본 임 체계 개편의 애로사항

1. 정부의 임 체계 개편 주도와 지원

2013년 국회에서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하고, 이에 한 비내용도 법 

내용으로 포함하자 고용노동부는 그에 한 비라는 명목으로 임 체계 

개편을 주도 으로 추진하 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의 임 체계 개편추진 노력은 공에 비해서 과

가 많은 정책추진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공공부문의 성과연 제 도입이 

정치 인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사실상 폐지하 다. 

문재인 정부는 직무 으로 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친노동계 성향을 보

이는 상황에서 당분간 임 체계의 개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 정년 60세 법제화와 정부의 역할

사회가 고령화되고 기업의 근로자들도 고령화됨에 따라 기업경 도 변

화에 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임 체계는 통 으로 근속연수를 기

으로 하는 호 제 연공 이 기본이었다. 재도 공무원의 임 체계는 

근간이 호 제 연공 이다. IMF 외환 기를 겪고 나서 평생직장의 개념

도 약화되었고, 연공 도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

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기본 의 결정기 이 연공 인 경우가 많다.

비록 사회 으로 비가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정년 60세 법제화는 고

령화 사회에 응하는 방안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

서는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일해서 스스로 노후생활에 비하고, 정

부도 고령자 지원을 한 재정부담을 일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이다. 기

업도 생산성에 맞는 임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정년 연장이 법제화된다

고 해도 크게 부담을 가질 것은 아니다. 더 일하면 더 임 을 지 하면 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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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공 과 임 피크제

그러나 우리가 임 피크제의 도입 이유에서 보는 것처럼 임 체계가 

성과나 직무가 아닌 근속연수를 기 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년이 연장됨

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일반 으로 근

로자의 생산성은 일정한 나이가 지나게 되면 하락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

이다.

지 까지 연공 이 유지되어 온 사유는 생산성이 최고 을 지나는 시

을 기 으로 그 이 에는 생산성보다 낮은 임 을 받기 때문에 차이분

을 생산성이 최고 을 지난 이후 퇴직할 때까지 이연해서 받는다고 가정

했기 때문이다. 체 근속기간을 기 으로 볼 때는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년의 연장이다. 생산성이 지속 으로 하락한다고 가정할 때 

연공 을 제하고 정년을 연장하면 그 차이는 모두 기업이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정년이 연장되는 시 부터 실제 정년

퇴직을 하는 시 까지 추가로 지 하는 임 에 해서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임 피크제를 추진하 다.

2) 정부의 임 체계 개편 지원정책

그러나 임 피크제는 임시미 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근본 으로는 임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임 피크제만이 아니라 임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 는데 문제는 지원정책이 무 성 하게 진행

되었다는 이다. 임 체계는 단순하게 보면 하나의 제도니까 매뉴얼에 

따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임 체계는 임 리의 가장 

요한 부분의 하나이고 이는 다시 기업의 인 자원 리와 연계되어 있

다. 특히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상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이 과제인데 이를 일방 으로 추진하다가 정책이 실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공공부문의 경우 당분간 임 체계 개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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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지원 역할

정부가 임 체계 개편을 정책 으로 추진하면서 간과한 사실은 임 체

계를 별도의 독립된 제도로 본 것이다. 하지만 기업에서 임 체계는 임

리의 한 역이며, 임 리는 인 자원 리의 한 역이다. 그래서 서

로 톱니바퀴처럼 얽 서 돌아가게 된다. 

연공 이 문제라고 지 하지만 연공 의 경우 배치 환에 큰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 일단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임 수 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

이다. 연공 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일하는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임

수 을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배치 환에 해서 항할 이유가 

크지 않다. 하지만 임 이 하는 일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배치 환

에 따라 하는 일이 달라지고 임 수 도 달라질 수 있다. 임 수 이 올

라가는 일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임 수 이 하락한다면 근로자

로서는 달갑지 않고 항할 가능성이 크다. 임 수 이 일에 따라 변한다

면 임 수 에 한 측성도 떨어져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임 안정성

이 떨어져 생활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이러한 배치 환과의 갈등 가능성은 하나의 에 불과하다. 배치 환

만이 아니라 사원의 채용에 있어서도 하는 일에 따라 임 수 이 다르므

로 직무별로 구체 인 임 수 을 제시하고 채용해야 하며, 신입사원의 

경력경로도 구체 으로 제시하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

2. 임 체계 개편의 성과에 한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가 2014～16년에 직무․성과 심으로 임 체계를 개편한 

기업 138개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회사 측은 70.3%, 근로자 측은 58.7%

가 만족한다고 발표했다(한국경제, 2017. 2. 14).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

은 회사 측 1.4%, 근로자 측 8.0% 수 이었다. 임 체계 개편 이후 기업

의 변화에 해서도 정 인 견해가 많았다. 직무만족도나 근로의욕, 그

리고 회사 분 기나 공정성 인식 등도 과거보다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노

사 공히 50%를 넘었으며, 나빠졌다는 응답은 10% 미만이었다.

임 체계 개편으로 임 이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총인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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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증가하 다는 응답이 노사 각각 47.1%와 51.4% 으며, 감소했

다는 응답은 노사 각각 8.0%, 5.1%에 불과했다.

그리고 임 체계 개편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으로는 근로자 공감  

형성(노 18.1%, 사 19.6%), 그리고 노사 간 합의(노 11.6%, 사 20.3%)로 

나타났다.

물론 이 조사결과는 정부가 진행했다는 에서 객 성을 충분히 담보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되는 부작용이 생각만큼 크지

는 않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제3  임 체계 개편에 한 노동조합의 입장

1. 임 체계 개편 요구와 응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정부는 정년 60세의 법제화를 비하면서 연공

성을 여야 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그래야 고용안정성이 제고된다는 논

리로 노동조합을 설득하고자 하 다.

그러나 기업들은 온갖 편법을 통해 부를 축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기득권을 양보하라고 하니 노동자들이 동의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를 

들어 기업이 먼  종신고용을 보장할 테니, 분배정의를 실천하기 해 노

동자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진다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른다.

2. 노동조합의 임 체계에 한 심

가. 산별노조 결성과 임 정책

1987년 노동자 투쟁 이후 노동조합이 다수 설립되면서 임 체계와 

련해서는 사용자의 리통제 인 평가제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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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호 승 제도를 확립하여 안정 인 임 제도를 확립하 다.

이후 노동조합이 임 체계에 해 심을 가진 계기는 외환 기 이후 

산별노조 설립과 규모별․고용형태별 임 격차의 확 에 한 모색이었

다(노 표, 2016). 그러나 이러한 계기는 노동조합 상 단체의 정책 인 

고민수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장과는 거리감이 있어서 실행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에서 제시된 보고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속산업의 임 구조와 임 체계 분석

민주노총 속노조는 2008년 임 구조와 임 체계 분석 보고서를 작성

하는데 과거 속노조 임 정책의 공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노

표, 2016, p.3에서 재인용). 먼  산별 최 임 의 성과는 별로 없는데 

그 이유는 첫째, 임 인상 추이에 비해 임 격차 축소의 진 이 더디다는 

이다. 원하청 불공정 거래개선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반

면에 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 은 연말에 성과  형태로 상당한 수

으로 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산별 교섭에서 기업 사용자의 

앙교섭 불참과 단체교섭의 낮은 포 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고서에서는 임 연 를 확 하기 해 장 노조간부들의 산별 임 정

책에 한 이해공유, 산별 최 임 의 극  추진, 임수   기본  

인상률의 평 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 으로 임 체계 개선방향으로 먼  장기 으로는 ‘경력 을 기본

’으로 하고, 수당을 통폐합하여 직무수당을 통상수당으로 하는 ‘경력기

본 +직무수당=통상 ’ 구조를 제안하 다. 단기 으로는 기본  표 화

의 안으로 경력기본 2)의 도입이다. 보고서 제출 당시 속노조 사업

장의 임 구조를 보면 ‘기본 , 과근로수당, 상여 ’이 체 임 총액의 

2) 경력기본  제도란 ‘산업 내 기업들에게 표 호 표를 설계하여 공 하고, 기존의 

호 제로 표되는 연공기본 은 그 성격을 경력기본으로 환하는 것이다. 호

표상의 호 단계는 경력을 반 하도록 하여 속산업에서 일한 경력은 어느 사업

장이든 임 에 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경력기본 에서 호 은 고

용형태나 기업규모, 성별 는 국  등에 상 없이 동일한 수 으로 산업 내 최

임 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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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각은 35%, 20%, 25% 정도의 비 을 지닌다. 

따라서 사업장별 격차를 이고 산업횡단 인 규제방안으로 경력기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 산별 임 정책을 한 연구보고서

2009년 속노조에서는 산별 임 정책을 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다

만 내부 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두 가지 임 정책을 안으로 제

시하고 있다. 

첫째, 임 격차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 인 문제로 노조가 이를 해

소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기 때문에, 산별노조로서는 1일 8시간 노동

을 기 으로 한 임 이 표 생활 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조합

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확 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단기

으로 임 교섭에 한 산별노조의 향력 확 와 장기 으로 ‘동일노

동 동일임 ’  ‘연 임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 제도의 문제 으로는 기본  비 이 축소되고 변동상여  비 이 

확 되었다는 과 원하청 간의 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이다. 특히 임

격차의 확 는 ‘연 임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속노조의 취약 이

며, 노동운동의 사회  의를 약화시킨다고 평가하고 있다. 

연 임 정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핵심목표가 임 격차 해소에 

있는데 이를 해서 산업별 통일 임 기 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업별 통일 임 기 을 마련하기 해서는 기존의 ‘생계비 원칙’이 

산업횡단  임 기 과 잘 부합하지 않으므로, ‘경력기본 ’과 ‘숙련 ’을 

제시하고 있다.

숙련 의 경우 가장 단순한 직무 는 미숙련 직종의 임 이 산별 최

임 이 되고, 그보다 높은 숙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군)를 하게 분

류한 이후에 분류기 으로 표 임 을 설정한다. 그 게 되면 소속된 기

업에 상 없이 산업 내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임 이 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횡단  임 기 은 기본 으로 직종(군)별 숙련 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미국식의 세분화된 직무 이 아니라 포 인 

직군이나 직종을 기 으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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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직종(군)별 숙련  체제

 

자료:민주노총(2007), 노 표(2016)에서 재인용.

3. 노동계의 임 체계 개편에 한 입장

기본 으로 노동조합의 임 체계 개편에 한 입장은 신 하다. 노동

조합의 조합원은 임 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임 수 도 요하지만 

임 의 안정성도 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 체계에 한 개편은 항

상 신 한 입장이라고 하겠다.

노사정 원회 등에서 노동조합이 보여  임 체계에 한 입장은 원

칙 으로 임 체계의 개편이 가능하지만 그 필요성에 해 충분히 설득

되지 못한다면 개편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원에 해서 

개편의 필요성에 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의 동의는 노동조합의 리더십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친다. 노조 원장 

선거는 부분 조합원의 직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

로, 조합원들의 조 없이는 노조 원장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1987년 민주노조운동 과정에서 설립된 주요 노동조합들은 기존에 유지

되어 왔던 ‘인사고과를 통한 성과 ’의 폐지를 주장하 다. 그 이유는 인

사고과를 통해서 근로자들을 통제하 고, 근로자들 간에 경쟁을 심화시

켰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직무나 성과보다는 근속이라는 

 객 인 기 이 강조되는 호 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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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무 리직이나 연구직 등에서는 노동조합의 가입 상이 아니었고, 

기업이 원하는 로 실 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이 강조되는 임 체계가 

도입되고 확 되어 갔다.

엄교수(2017)는 과거 수십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은 지속가능

한 발 을 해 임 체계 개편을 강조하지만 근로자들은 고용안정과 임

기득권의 유지와 향상에만 심이 있다고 강조한다. 기업환경의 변화

에도 불구하고, ‘내 임 은 어떻게 되는가’에만 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

에 해 기업은 결국 기존 공장에 해서는 고용유지와 최소한의 임 인

상을 허용했지만 새로운 사업에 해서는 해외로의 공장 이 과 신설, 비

정규직의 확  고용과 같은 노동배제  경 략을 추진하 고, 기업 내

에서는 자동화와 모듈화 등 숙련배제  생산시스템 구축을 강조하 다. 

이는 노사공생의 길이 아니라 각자 도생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엄교수, 

2017).

가. 호 제와 연 제에 한 입장3)

1) 호 제 연공 과 임 상승

일반 으로 노동계는 임 수 의 상승에 해서 호 제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연공 이 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래

하는 폐’ 한 아니며 노동자들이 생애주기에 맞추어 생계비 지출이 가

장 높은 시기에 가장 많은 임 을 지 받도록 설계된 제도이며, 이는 노

동자의 생활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담자료, 노

표, 2016, p.14). 

노 표(2016)의 민주노총 간부에 한 면담결과를 보면 정부가 연공

을 직무성과 심의 임 체계로 개편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 악과 해법 

모색이 잘못되었다고 되어 있다. 구체 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

해 임 연공성이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근속연수는 OECD

국가 에서 가장 짧으며, 만약 연공 이 문제라면 임을 올리라고 주장

3) 이하의 내용은 엄교수(2017)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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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리나라 연공 은 공무원․교사․교수․공기업․ 융기 ․민간

기업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소 세사업장의 경우는 임 체계 자체가 

없으며 최 임 이 유일한 기 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엄교수(2017)는 임 상승 이유에 해 매년 임 교섭이 이루어지면서 

베이스업, 즉 기 임 의 수 이 일 으로 인상되는 베이스업으로 인

해 근속수 별로 임 수 의 상승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호

표를 보면 부분의 경우 2% 내외의 자동승호가 일어날 뿐이라고 강조한

다. 그 외에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 수당, 자격수당 등은 연공 인 요소

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수당도 일반 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가 많아서 계속 증가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설명한다.

연공 이란 기본 으로 속인 인데, 이는 나이, 학력, 근속년수, 채용기

이나 배치직무 등 나름 로 동양  사회질서에 근거한 임 체계로 설

명한다. 근속연수는 기본 으로 기업발 에 기여한 공로를 보상하는 개

념이 있고, 학력이나 채용기 이 다른 직무 간에는 임도 다르고 승진제

도도 다르게 용된다는 을 고려할 때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임 수

이 상승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 직무변경이나 교 제 변경의 경우 임 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다

고 설명한다. 주야 2교 제에 속하다가 상시주간 미교  근무로 환하는 

경우에 컨베이어벨트수당, 교 근무수당, 기타 직무수당 등이 고 실제 

근로시간도 감소하게 된다. 한 문직의 경우 상되는 성과를 내지 못

하면 고과에 의해 승진이 제한되어 결과 으로 자동 인 임 인상이 이

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2) 기본 의 낮은 비

노동계에서 행 임 체계의 문제 으로 지 하는 내용 에 하나는 

낮은 기본 의 비 이다. 체 임 에서 차지하는 고정 인 성격의 기본

의 비 이 낮아서 과근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과근무나 휴

일근무를 통해서 받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상당한 비 을 

차지하고 성과 도 많은 비 을 차지한다는 을 강조한다.

그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어들거나 경 실 이 악화되면 임 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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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임 체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3) 동기부여가 낮은 연공  임 체계에 한 반론

연공 으로 인해 동기부여 수 이 낮은 것도 있지만 승진제도가 있어

도 실제로 승진자가 별로 없다는 , 교육훈련에 한 낮은 투자도 동기

부여 수 을 낮춘다고 강조한다. 

4) 연공 의 문제 과 연공  내 개편

하지만 노동계도 연공 의 경우 인건비 증가와 생산성 하락, 무사안일

한 태도로 인해 도 의식이나 책임감 결여, 유능한 인재확보의 어려움 등

의 문제 이 있다는 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연공  내에서도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를 들면 단체교섭에서 회사의 경 실 을 반 하여 베이스업을 신축

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고령층에 해서는 호  간 차이를 여서 임

상승의 수 을 낮출 수 있으며, 신입사원들에 해서는 차별화된 임

체계를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산업별 직무

속노조 등을 포함하는 노동조합에서 심을 가지는 임 체계는 산업

별 직무 이다. 이는 사용자가 생각하는 기업 내 직무별 직무 과는 다른 

개념으로 특정 산업에서는 동일직무 동일임 을 용하는 것이다. 노동

조합은 산별노조로 교섭을 확장하여 사회 으로 구속력이 있는 산별 직

무 을 주장하지만 사용자들은 기업별 지불능력의 차이를 이유로 반 해 

왔다.

하지만 산업별 직무 을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한다고 해도, 실제로 

산업별 직무 을 도입하기에는 난 이 많다. 노사가 합의해서 직무를 구

분해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차별화된 임 수 을 정하기란 매우 지난한 

과정이다. 수십년 이상 지속 으로 직무에 한 분류와 평가를 계속해온 

독일의 노사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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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와 더불어 조합원들의 이해도가 낮다는 도 애로사항이다.

다. 노조간부의 임 제도  임 체계에 한 인식조사 결과

한국노동연구원은 2014년 ‘노조간부의 임 제도  임 체계에 한 

인식조사’를 수행하 다. 설문조사는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으

며 설문지는 194매 다. 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노 표, 

2016, p.9). 첫째, 조사 상 사업장의 임 체계는 연공 이 지배 이며 직

무  요소가 강한 경우는 세 소사업장이나 매서비스업종에서 일

부 확인되고 있고, 특히 기업과 공공부문 그리고 유노조 제조업 사업장

에서는 연공 이 지배 이었다. 둘째, 행 임 체계에 한 만족도에 

해서는 불만이 더 많았고, 차별  보상기능도 별로 없다고 답했다. 셋째, 

기본  결정 시 가장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는 근속이 가장 많았

으나, 공공부문이나 사무직종의 경우는 직무수행능력과 직무내용이 더 

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상여  지 방식으로는 성과에 상 없이 

고정 으로 받는 방식에 한 선호도가 76.9%로 높았으며, 개인별로 성

과를 반 하여 차등지 하는 방식에 해서는 10.8%만 찬성하 다.

노 표(2016)는 2016년 노조간부들과 심층면 을 시행하 는데 임 체

계에 한 노동계 인식은 노동조합의 조직 상과 장조직의 이념지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 는데 우선 앙조직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경

우 임 체계 개편에 부정 이며 방어 인 태도이다. 다만 한국노총은 제

한  수용에 한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4. 최근 노동계의 임 정책

기 논의단계부터 결정  실행과정까지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

야 하고, 장의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을 

강조한다. 그 지 않으면 좋은 내용도 반 에 부딪치게 되고, 그로 인해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고, 실패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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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속노조 등에서는 경력기본 이나 숙련에 근거한 산별 

통상임 (업종별 표 임 )에 한 논의도 진행된 바 있으나 문제는 

인 참여와 동의과정이 없이 연구에 머물 다는 비 이 있다(엄교수, 

2017).

그러다가 정부와 경 자단체 그리고 개별 기업에서 탈연공 , 능력주

의 강화 등을 외치게 되자 노동조합은 방어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지 은 임 체계 개편을 언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가. 민주노총의 2016년 임 요구안과 임 정책

민주노총의 임 정책은 연 임 과 생활임  두 가지를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연 임 은 노동유연화와 함께 심각해진 노동자 간 임 불평

등 문제를 해결하기 한 원칙이고, 생활임 은 자본의 노동생산성 논리

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의 를 한 소득수  보장을 한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민주노총은 2013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이 없는 동일 액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 인 임 정책으로는 임 수  제고와 노동 내부의 임 격차 해소

이다. 이는 체 노동자들의 임 수  상향평 화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

로는 기업 고임  노동자들의 임 인상 요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임

 노동자들의 획기 인 임 인상을 이룩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나. 한국노총의 임 정책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유사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  논의를 

통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노총의 경우는 

임 체계보다 임 격차나 변동 에 한 규제가 더 요하다고 생각한다. 

임 체계 문제는 주로 기업에 국한된 문제이며, 체 으로는 소

기업 간의 임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 격차, 성과연동 변동  

등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행 임 체계에 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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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표, 2016, p.16). 첫째 임 구성이 복잡하고 고정 인 기본 의 비

이 낮으며, 수당과 상여 의 비 이 높다. 둘째, 연공 이 생활비를 반

하는 등의 장 이 있지만, 생산성을 반 하지 못하고 동일노동 동일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 내부의 임 격차 확 의 원인으로 작용하

는 데 동감한다. 셋째, 사무직 상으로 연 제가 확 되어 주  인사

고과가 반 됨으로써 그 폐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평가에 기 하여 한국노총은 임 체계의 개편으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면담자료, 노 표, 2016, p.17). 첫째는 임 구조의 단순화

다. 각종 수당을 통합하고 기본  비 을 높이며, 기본 은 연공 과 숙

련 으로 이원 단순화한다. 숙련 은 동일노동(숙련) 동일임  원칙이 

용되도록 직무의 특성, 자격, 숙련도가 반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둘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  원칙의 용이다. 재의 연공 , 직무

, 직능  등의 단일한 임 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의 상황에 따

라 임 체계를 개편할 수 있으며 장기 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  원칙

을 산업수 으로 확장하고, 숙련  체계를 용해야 한다.

다. 단 사업장 노조 간부의 의견

부분 단 사업장 노조 간부들은 임 체계에 한 뚜렷한 고민과 

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재의 임 체계에 해 큰 문제 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몇 개 

사업장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노 표, 2016).

자회사인 A사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퇴직사원은 감소함에 따라 기존

의 직 별 호 제에 한 호감도가 하락한다는 이다. 회사의 매출과 성

장은 정체되는데, 근로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직 상승에 따른 임 상승

과 임 격차로 회사가 부담이 크다는 이다. 노조 간부로서 직 별로 

격하게 증가하는 임  커 를 낮추는 것인데 조합원들이 반 하기 때문

에 행 임 체계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직 상승에 따

른 임 상승 수 을 낮추려고 하지만, 직무  도입에는 반 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업체인 B사는 지난 5년 동안 직원 수가 200명에서 100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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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소하 는데 불황과 물량감소로 기본 이 동결되고, 호 만 상승하

는 상황에서 신입직원과 기존 직원 간의 임 차이가 어들고 있다는 

이다. 한 직무에 따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직무  도입이 하지 않

으며, 생산직 노동자 간에 성과차이도 없기 때문에 성과 도 부 하다

고 설명하고 있다.

라. 한국노총의 선승리 노동존  정책연

2017년 5월 통령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승리로 마무

리되었다. 선거기간 에 추진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  

약서의 내용을 보면 행정지침 폐기를 개선하고 정책 약 12  과제를 시

행한다고 되어 있다. 정임  보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 등에 해서는 

언 되어 있으나 임 체계에 한 언 은 없다.

2017년 9월 한국노총 김주  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호

제에 한 비 이 많다라는 의견에 해 “호 제는 노동자가 을 때 열

심히 일한 가를 사내에 유보했다가 나이 들면서 ‘라이  사이클’에 맞

추어서 받는 것이라고 야 한다. 무조건 잘못 다고 보면 안 된다. 임

체계가 더기다. 임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  비 을 높이는 과정을 

지 이라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조선일보, 2017. 9. 28). 

마. 일자리 원회의 직무․성과 제 안에 한 의견

공식 인 입장은 아니지만 2017년 7월 일자리 원회의 부 원장이 성

과연 제에 한 안으로 직무성과 제 도입을 제안하자 보건의료노조

의 정책실장은 그에 한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매일노동뉴스, 2017. 7. 

16).

먼  직무성과 제 도입에 한 주장은 재의 연공 제가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제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하면서, 연공 제는 우리나

라의 독특한 노동 실, 즉 고속성장 시 에 소득이 불균형하고 복지제도

가 미비한 상황에서 고용안정과 임 상승․임 안정성을 보장해야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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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황이 반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직무 제 도입을 해서는 직무가치 평가를 한 직무구분․

직무가치 요소의 배분, 숙련 반 과 승 , 임 수  격차 해소 등을 설계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상되며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행 연공  심의 임 체계의 문제 인 임 격차와 임 구성

의 복잡성, 직무조건 미반  등을 해소하기 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  원칙 구 , 산업  업종별 표 임 제 마련, 생애주기와 숙련도 반

, 직무조건의 난이도 반  등을 통해서 미래지향 이고 우리나라 실

에 맞는 한국형 임 체계의 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융노조의 한 간부도 직무성과 제를 성과연 제에서 이름만 바꾼 제

도라고 비 하면서 재도 승격 등을 둘러싸고 특정 직무에 한 선호도

가 과다하고, 직원 상호간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직무별 여차등과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불완  매로 인한 고객피해나 융

산업의 공공성 훼손이 확 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매일노동뉴스, 2017.

7. 16). 그보다는 경쟁 이외의 다른 가치들을 공유하고 장려하는 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공공연맹의 한 간부도 노정 간의 화도 없는 상태에서 직무성과 을 

방향으로 설정한 것처럼 이해된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와 차이가 없다고 

했다. 속노조의 간부도 자동차 생산공정이나 조선업 생산공정에 어떻

게 성과를 계산할 수 있는가에 해 비되어 있지 않으며, 어떤 형태가 

옳은지에 해서부터 사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4  노사공동 임 체계 개편 방안

1. 임 체계 개편과 변화 리

임 체계의 개편도 변화의 하나이고 이 변화를 성공 으로 이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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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수용성이 매우 요하다. 수용성이란 일반 으

로 개인의 태도나 신념이 집단의 태도나 신념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이을터, 2014). 따라서 임 체계 개편에 한 노동조

합의 수용성이란 ‘임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 개편 방향에 해 노

동조합이 순응하고 동의하여 따르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

가 결성된 사업장에서 임 체계 개편에 해 노조의 수용성이 높기 해

서는 여러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왜 임 체계 개편과 같은 변화에 해 노동조합의 수용성을 높이기 어

려운가? 이을터(2014, p.32)는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본질 으

로 노사 계는 립구조를 제하기 때문에 변화에 해서는 소극 인 

입장이다. 둘째, 임 체계는 조합원의 경제 ․사회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개편에 따른 장단 과 그에 연 되어 변경될 수 있는 직무수

행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의 변화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 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임 체계 개편은 노조원 내부에서도 서로 이해

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은층과 고령층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직종에 

따라, 고용형태에 따라 이해 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굳

이 어서 부스럼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게 다양한 이유들

로 인해 노조는 기본 으로 임 체계를 포함한 제도의 변화에 해 소극

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제도를 변경하기 해서는 기업도 그 지만 노동조합도 새로운 제도에 

해 호의 인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변화에 해서는 

Lewin의 태도변화모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Lewin은 조직이나 사회의 

변화에서 제도를 설계하는 것보다 제도를 수용해야 하는 주체들의 정당

성을 확보하고 지속 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

다고 강조하 다(Cummings & Worley, 2009). 이상민(2014)도 변화 이

에 변화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해빙단계와 변화가 안정되는 재결빙 

단계가 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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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 체계 개편과 노조의 수용성

1) 임 체계 개편의 해빙단계

임 체계 개편과 련해서 노조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 있

어서 우선 해빙단계에 해 살펴보자.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 원회나 

TF 을 꾸려서 공동으로 임 체계 개편에 해서 고민하는 것이다. 재 

기업의 경  황과 미래 닥쳐올  요인 등에 해서 폭넓게 생각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노동조합은 일자리의 근거가 되는 회사는 항상 안 하다고 

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기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던 시 는 지났다. 한동안 안정 인 산업이

라고 언 되었던 조선업도 지난 수년 동안 구조조정에 휩싸 고, 융산

업은 ICT의 발 으로 일자리가 격하게 감소하는 인력 구조조정을 당하

고 있는 형편이다. 자동차도 오랫동안 수익구조가 안정 이었지만 

최근 사드 여 와 기자동차 등과 같은 근본 인 변화의 압력을 벗어날 

수 없다. 여타 업종이라고 해서 안정성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정부나 공공기 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

문의 기업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응하기 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빙단계의 두 번째 방안은 경 진과 노동조합 원장과 같은 노사의 

최고책임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개편의 필요성에 해 공감하며 이

를 바탕으로 조합원을 설득하는 차가 요하다. 임 체계 개편 자체가 

기존의 권리, 즉 기득권을 일정부분 양보하는 내용이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다가올 에 응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경우 변화

에 해 소극 일 가능성이 크다. 한 노조 집행부의 설득에 해 사용

자 측에 의해 설득당한 것처럼 부정 인 평가를 할 가능성도 크다.

2) 임 체계 개편의 변화단계

임 체계 개편의 구체 인 내용을 정하는 단계에서 요한 것은 노사

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주요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합원들과 소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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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차  공정성의 확보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개편과정에 해 무 짧게 진행하다 보면 근로자들의 의심을 받을 가

능성이 크다. 즉 내용은 이미 사 에 결정해 놓고, 형식 으로만 노사 공

동으로 진행했다는 부정  평가다. 따라서 시간 으로 조  늦어지더라

도 무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정된 일정을 연기하면서 논의를 계속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임 체계 개편과 재동결

임 체계를 개편했다고 하더라도 제 로 정착되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

성이 크다. 따라서 최소한 1～2년 정도는 지속 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좋다. 이후에

도 정기 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임 체계 개편을 극 으로 반 하는 경우 그 로 유지할 것

인가 아니면 강제로 개편 상으로 할 것인가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강

제로 개편 상에 포함시킬 경우 향후 부작용이 클 수 있으므로 개편 상

에서는 제외하되 그에 따른 부정 인 응을 통해 장기 으로 그리고 

진 으로 개편 상에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

표 인 로는 이 제도의 운 이다. 특별히 반 하지 않는 다수

의 근로자들에 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운 하되, 극 으로 반 하는 

근로자들에 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로는 

기존의 근로자들은 기존의 제도를 용하고, 신입사원들에 해서만 새

로운 제도를 용하는 방식이다. 비록 단기 으로 효과가 감소되지만 

항수 을 낮춘다는 입장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좀 더 실 인 방안으로는 단계 인 환이라고 할 수 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 원은 연공 제와 직무 제가 모두 장

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본의 연공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면 숙련을 매개로 두 임 체계의 차이를 충하면서 진 으로 완화하

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하 다(매일노동뉴스, 2017. 7. 16). 를 들어 ‘연

공 →연공 ․숙련 →직무 ․숙련 →직무 ’의 과정을 거칠 수 있

다는 것이다. 임 체계의 속성뿐만이 아니라 환경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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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들여 개편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2. 사례연구

여기서는 노조가 결성된 사업장에서 임 체계를 개편한 사례를 살펴보

기로 한다.

가. 기존의 임 체계 개편 사례

임 체계 개편에 한 논의는 최근에 크게 확산되었지만 기존에도 임

체계를 개편한 사례들이 있어서 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살피는 개편사례는 모두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이다.

1) 삼양사

삼양사는 1924년에 창립된 이후 8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표 인 제조기업이다. 식품사업에서는 큐원이라는 랜드로 출시하는 설

탕과 가루가 있고, 화학사업에서는 주로 자동차나 기계 등에 사용하는 

엔지니어링 라스틱 제품을 생산, 매하고 있다. 매출액은 1조 원 정도

이고 종업원 수는 1천 명 수 이다. 노동조합은 울산과 진주 사업장의 생

산직 사원들을 심으로 한국노총 산하 화학연맹에 가입되어 있다. 

가) 2002년 생산직에서 역량 심 직 체계 용 시도와 단

1970년 까지는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학력과 근속연수를 반 하

는 연공 이었고, 1980년  승진 체 문제를 해소하기 해 직능자격형 

임 체계를 도입하 다(권용산, 2013). 그러나 이후 직능자격형 임 제도

도 회사에 한 기여도와 련성이 낮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이 더 많

이 일하는 부작용이 발생하 다. 이에 2002년 직무 심의 임 체계를 도

입하 다. 직 체계는 [그림 4-2]와 같이 직무 심과 역량 심으로 구

분하 고, 생산직의 경우 역량 심 직 체계를 용하 다. 

임 체계는 기존의 직능자격형 임 체계에서 기본연 , 자격연 ,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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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성과연  등을 성과와 연동한 기본연 으로 통합하고, 매년 연 에 

사 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그에 한 달성도를 기 으로 하는 목표 인

센티  제도를 도입하 다.

[그림 4-2] 삼양사의 직 체계

자료:이을터(2014), [그림 5-1] 삼양사 직 체계를 옮김.

[그림 4-3] 삼양사의 직무  임 체계

자료:이을터(2014), [그림 5-2] 삼양사 직무  임 체계를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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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 체계 개편과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직무 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일 으로 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직 사원들에게는 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 다. 회사의 인

자원 리M 은 모든 생산공장과 사업장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

으나 노조는 면 으로 거부하 다. 그 결과 회사는 일반 리직 사원들

만을 상으로 직무 을 용하 다.

회사 측에서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이을터, 2014, p.62). 첫째 생산

직에 직무 을 용하는 경우 생산직 직무들의 직무가치를 객 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려웠다. 둘째, 생산직도 배치 환이 필요한데 그 경

우 임  하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이 미흡했다. 셋

째, 직무 을 도입하는 경우 경쟁과 갈등으로 생산직 사원들 간에 평등의

식이 깨질 수 있다. 넷째, 생산직 사원들에 한 임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기존의 직능자격 호 제에서도 직능자격구간이 정해져 있어서 

근속기간에 따라 무한정 임 이 상승하는 구조는 아니었고, 후반기 호  

간 차이는 어들게 되어 있었다.

2014년을 기 으로 생산직 사원들은 여 히 직무 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생산직의 경우 직무에 한 가치를 명확히 단하기 어렵고, 직무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단하고 있다. 

한 노사는 회사 창립 이후 무 업의 오랜 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

사 일방이 극 으로 반 하면 더 이상 일방 으로 진행하지 않는다(이

을터, 2014). 

2)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는 1997년 사무직에 성과연 제를 도입하 고 1999년  사

무직 사원들에 해 성과연 제를 도입하 으며 생산직의 경우 1997년 

호 제에서 직능 제로 개편하 다(이을터, 2014, p.66).

회사가 호 제에서 성과연 제와 직능 으로 임 체계를 개편한 이유

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외국계 경쟁사의 국내 진입으로 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했고, 둘째, 외환 기 이후 성과연 제가 국가  기업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이슈화되었으며, 셋째, 회사 내부 으로 인력의 고령화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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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비 부담확 로 정리해고가 필요한 시 이었다.

하지만 인력 구조조정을 사 에 방하고 경쟁력 강화를 해 리엔지

니어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해 생산직에 해 직능  임

체계를 도입하고자 하 다. 이는 임 차별성을 통해 동기부여와 성과향

상을 도모할 수 있고, 임 유연성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생산직 노동조합은 반발하 다. 이러한 반발에 해 경 진은 

임 체계 개편의 필요성 홍보  설득, 임 보   고용보장에 한 약

속, 교 제를 3조 3교 제에서 4조 2교 제로 개편하여 휴식시간 보장, 

김천공장에서의 시범운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갔다. 김천공장에서의 

시범운  후 노동조합은 4조 2교 제 도입을 통한 임 체계 개편을 희망

하는 쪽으로 바 었다.

여기서 4조 2교 제에 해서 설명하면 기존의 3조 3교  방식에서는 

주당 56시간을 근무하 으나, 새로운 4조 2교 제에서는 16일을 주기로 

4조 에서 2조가 2교 로 12시간씩 4일 일하는 동안 나머지 2조는 쉬게 

된다. 그다음 4일은 쉬었던 2조가 2교 로 12시간씩 일하게 된다(정규석, 

2004). 개인 는 조별로 보면 4일 일하고 4일 쉬는 것이며, 처음 4일은 

낮 근무, 다음 4일은 야간 근무를 한다. 개인별로 보면 16일 에서 8일 

동안 12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매일 6시간 일하는 것과 같은 양이다. 주당 

근무시간으로 환산하면 42시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당이 삭감되어 결과 으로 임

이 삭감될 것을 우려하 다. 그에 해 회사에서는 안 ․품질․직무

에 한 교육을 연간 300시간을 시행하고 이를 평가한 후 직능등 을 부

여하고, 수당을 지 하겠다고 약속하 다. 

이을터(2014)는 회사가 임 체계 개편을 원만하게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경 자의 강한 의지와 노조에 한 

설득이다. 회사는 각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여러 차례 의를 통해 조합원

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해 노력하 다. 표 인 내용이 임 보 이었

다. 둘째, 노사 간 력 분 기이다. 노사 간에 립과 갈등이 있지만 필

요할 때에는 상호 향 인 자세를 취하고 양보하는 것이다. 회사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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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과 고용안정을 약속하 기 때문에 노조도 무조건 반  신에 의견

을 제시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하 다.

이후 지 까지 직능  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 과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능등 을 정하면서 시험을 치르고 평

가를 하는데 과거에는 불합격자가 좀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모두 합격

하고 있다는 이다. 둘째, 일정기간이 지나면 모든 사원들이 최고의 직

능등 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그 외의 동기부여 수단이 필요하다. 

나. 최근 임 체계 개편 사례

1)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은 일본의 캐논과 한국의 롯데그룹이 50 :

50으로 합작투자하여 1985년에 설립된 회사로 복사기, 상업용인쇄기, 팩

스기기, 린터 등을 생산, 매하며 종업원은 약 1,650명이다(이일행, 2016, 

p.98). 개발생산본부인 안산사업소의 체 인원은 770여 명이고 지원인력

까지 포함하면 약 1천여 명에 달한다. 

1998년 경제 기 때에는 컨베이어시스템으로 미래의 수요에 응하기 

어렵고, 작업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어렵게 한다는 에서 모든 생산라인을 

셀(Cell) 생산방식으로 환하 다. 그 이후 생산성이 연간 24% 향상되고, 

15,000㎡의 공장면 을 기 으로 연간 24,000  생산에서 연간 1,000,000

 생산이 가능한 공장으로 변모하 다(이일행, 2016, p.99). 캐논코리아

는 신도리코  제록스와 함께 국내 3  사무자동화기기 문업체이지만 

캐논코리아만 한국에 생산거 을 두고 있으며, 신도리코도 국으로 공

장을 이 하 다.

셀 생산방식에서 한 셀에는 보통 12～15명의 근로자가 소속되며 여기

에 소속되는 생산직 근로자는 연차에 계없이 직무역할에 따라 G1 등

을 부여받는다. 하나의 셀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셀장도 G1 등 을 부

여받는다. 다만 셀장 역할의 수행에 따라 직책수당을 지 받는다. 회사 

내 셀의 수는 생산량에 따라 늘어나고 어들기 때문에 역할등 에 따른 

보상의 변화보다는 직책수당이 요하게 된다. 셀장 에는 G2 역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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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룹장이 있으며, 그 에는 여러 그룹으로 구성되는 기종이 있으며 

여기는 G3의 역할등 을 가진 기종장이 있다. 

국내 진입 기에는 임직원 임 은 기본 과 고정상여, 생일휴가비, 선

물비, 휴가비, 그리고 성과상여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에 식 와 연차 

 당직수당이 더해졌다. 2006년 역할 제를 도입했는데  사원을 상

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평가한 뒤 직 에 맞추어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

할에 따라 임 수 에 차이를 두었다. 그 결과 임 체계가 ‘기본 +상여

기본+상여개인업  가산액+ 식 ․연차․당직수당’으로 바 었다.

기본 과 상여기본액은 역할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총 9단계로 나 어

지면 기본 의 경우 각 역할별 밴드에서 5단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차

등 인상된다. 상여기본액은 역할등 이 커질수록 그리고 역할밴드 내에

서 여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상여개인업  가산액은 역할등 과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 액이 달라진다.

역할등 제로 환한 이후 근로자 간에 스트 스가 증가한 것은 사실

이지만 그동안 회사 매출은 2004년 2,456억 원에서 2014년 5,901억 원으

로 증가했고, 근로자 수도 2004년 916명에서 2014년 1,560명으로 증가했

다. 2014년 283명을 신규 채용했고, 2013년 4월에는 1천억 원을 투자해서 

[그림 4-4] 캐논코리아의 역할 심 임 체계 운 사례

자료:한국경 자총 회(2016),「직무 심 임 체계 운 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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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에 5배 넓은 부지를 확 하고 새 공장까지 지

었다(조선일보, 2015. 3. 24). 물론 임 체계 개편과의 상 성을 증명할 수

는 없지만 생산방식의 환, 인사  임 체계의 개편 등을 통해서 신

을 이룩하고 회사 성장과 근로자 발 이 동시에 이루어진 성공사례로 들 

수 있다. 

2) OCI

OCI는 2014년 단체교섭에서 노사공동 TF를 구성하여 2015년 1월부터 

기능직인 생산 장 근로자들의 임 체계를 기존의 호 제에서 능력 제

로 환하 다(이코노미톡뉴스, 2016. 5. 30). 기능직의 경우 기존의 근속

과 직능 을 개인 기본 으로 통합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 되

는 능력 을 추가하여 기본 을 인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능력 이 추

가됨에 따라 개인 간 차등보상 폭이 확 되었으며, 성과자의 경우 능력

 인상분을 차 으로 감소시켜 3년 후에는 ‘동결’함으로써 성과자 

재원을 고성과자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4-5] OCI의 기능직 임 체계 개편 황

자료:이코노미톡뉴스(2016. 5. 30), 임 체계 개편 사례.

3) LG이노텍

LG이노텍은 휴 폰 카메라 모듈과 차량 장부품, 반도체 기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2016년 6월 노조가 있는 기업 사업장 에서는 OC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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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두 번째로 생산 장직에 용하던 호 제를 폐지하고 성과 기

의 차등 임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 다. 장직의 경우 임 에 있어서는 

호 제를 없애고 사무기술직에 용하던 성과 기반의 인사제도를 확  

용하는데 그 상자 수는 4,332명이다(머니투데이, 2016. 6. 16). 회사가 

LG이노텍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와 2년간의 논의 끝에 합의한 것이다.

회사 측은 ‘근속연수가 아닌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지속 인 

역량향상이 가능하고 동기가 부여되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 의 

생산성이 확보된다’에 노사가 공감했다고 밝히고 있다. 성과에 따른 임

인상 차등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실시하고, 우수성과자는 

임 인상률이 높아지고 성과 인센티 도 추가로 지 받는다. 이러한 차

등지 의 결과 최고평가자는 최 평가자보다 최  30% 더 많은 임 을 

받을 수 있다. 인사평가 공정성 확보를 해서 ‘공정평가 원회’를 운 하

며,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평가 시 성과와 역량은 7 : 3으로 구분되는데 성과는 다시 생산성(40%), 

품질(40%), 그리고 개선제안(20%)으로 구분된다. 특히 개선제안이 평가

항목으로 추가되면서 생산성 제고를 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건의된다. 

그리고 성과연 제를 도입해도 같은 동료들끼리 ‘품앗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을 고려하여 각 직  6년간의 총평가를 합산하여 진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임 체계 개편의 배경에는 신뢰의 형성이 가장 요한데 회사

는 임 체계 개편의 목 이 인건비 감이나 퇴출이 아니라 직원들의 능

력을 상향 평 화하는 데 있다는 을 노동조합에 꾸 히 설득하 다. 논

의 당시 국의 임 수 이 우리나라의 1/5, 베트남이 1/13 수 이라는 

도 고려되었다. 이를 해 인건비 인상률 체 재원은 동일하게 책정하

면서 근로자 개개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분배하는 성과 제를 도입하

다. 

4)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무분규 기록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융 기 등 내외 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세계 반도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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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도약하고 있다. 노조는 2000년 회사가 유동성 기를 맞자 2001년 

임 을 동결하고 복리후생제도의 유 (폐지) 등 고통분담에 극 나서서 

기를 극복한 바 있다. 2008년 로벌 융 기 때에도 노조는 회사 측

과 의해 ‘고통분담  자구노력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 내

용은 임원 임  30% 감축, 임 삭감, 희망퇴직, 무 휴직 실시 등이었다. 

그 외에도 2014년에는 정년을 만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58세부터 매

년 임 을 10%씩 삭감하는 임 피크제 도입에 합의하여 2015년부터 시

행하고 있다(경기일보, 2016. 7. 20).

SK하이닉스는 이천과 청주 반도체 공장 생산직 12,248명에 해 기본

은 보장하면서 인센티 로 성과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성과 제를 도입

하기로 하 다. 이러한 배경에는 D램 시황 악화로 어려운 가운데 국 등 

경쟁업체의 추격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조선이나 철강

과 달리, 상황이 좋다고 평가받던 자분야도 경쟁력 강화가 없다면 기

에 착할 것이라는 상이 반 되었다고 한다(서울경제, 2016. 6. 22).

2016년 임단 에서 노사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 호 제 비 을 이

고 직무와 업무성과를 반 하는 임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한국일보, 

2016. 7. 19). 임 체계 개편 취지에 해 ‘ 성장․고령화에 따른 노동시

장 변화에 응하고 구성원들이 안정 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

기 해 선제 인 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임 체계는 기본 , 수당, 상여 으로 구성되어 근속연수가 증

가하면 호 에 따라 기본 이 인상되고 그에 따라 수당과 상여 도 인상

되는 방식으로 개인의 역량이나 성과보다는 근속 심의 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새롭게 도입되는 임 체계는 직무 , 경력 , 업

으로 구성된다. 업무의 난이도․ 험도를 반 하는 직무 의 비 은 

60%이고, 기존의 근속을 반 하는 경력 은 비 이 30%로 축소되었으

며, 성과를 반 하는 업 의 비 은 10%가 되었다. 

임 체계 개편과 함께 인사교육체계도 개편하 는데 우선 생산직의 경

우 직 를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여 직 별 근무기간을 조정하 고 

그 기간 동안에 기술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정별 핵심기술에 해 수

시학습이 가능한 600여 개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통합기술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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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하 다. 더불어 높은 기술역량을 가진 직원을 

선발하는 ‘SK하이닉스 기술명장제’를 도입하여 선발되는 경우 별도의 자

격수당을 지 하고, 문기술 수활동을 하게 된다.

5)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의 노사는 국내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임 인상률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에 합의했다(미디어펜, 2017. 9. 9). 구체 으로 

년도 한국은행 발표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2017년의 경우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를 임 인상률로 결정하 다.

기존의 우리나라 노사 간 임 교섭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져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갔으나 이 게 소비자물가지수

와 연계하여 임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면 시간과 노력도 이게 되고, 객

성도 제고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다만 이러한 임 교섭에 해 비

인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워낙 고임 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로서 

높은 임 인상을 요구하기에 무리가 있었다는 이 있다(민 의 소리, 

2017. 9. 11). SK이노베이션의 핵심 자회사인 SK에 지의 경우 2016년 평

균임 이 1억 3천만 원을 넘겼으며, 2016년의 정유산업 호황으로 1,000%의 

성과 도 지 받았다. 이러한 결과에 해 노조 원장도 “물가상승률과 

임 인상률의 연동은 우리 사업장만의 고유한 특성이며, 소기업이나 

임 이 낮은 기업에 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게 회

사의 상황에 따른, 즉 외 인 상황과의 합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임 체계를 개편하 는데, 역량과 

생산성, 그리고 생애주기별 자  수요에 따라 연차별 상승폭을 조 하는 

방식으로 임 구조를 개편하 다(미디어펜, 2017. 9. 9). 이 게 임 의 최

고 을 조정하고 생산성에 따른 구조로 개편하여 근로자 생애주기에 맞

춘 임 체계를 ‘SK식 임 체계’로 이름지었다.

6) SAP코리아의 직무  운

SAP코리아는 1995년 설립되어 2016년 매출 3천억 원 규모인 IT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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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SAP의 인 자원 리 비 은 ‘직원들이 스스로 신 인 분 기를 

유지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며, 궁극 으로는 고객 만족을 최 한 끌어올리

는 문화를 만들어낸다’에 있다. 따라서 인 자원 리 미션은 ‘임직원을 성

장시키고 비즈니스 변화에 최 한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단

순화하는 것’이며, 인 자원 리제도 역시 최 한 단순화(simplification) 

 표 화(standardization)한다는 원칙하에 운 하고 있다(한국경 자총

회, 2017). 이러한 운 방식은 앞에서 언 한 회사의 경 략과 인

자원 리 시스템이 서로 수직 으로 높은 합성을 가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SAP의 경우 2012년까지는 국가별로 차이를 두어 인 자원 리 시스템

을 운 했지만 2013년부터 로벌 통합화를 추진하여, 기본 인 운 은 

통합조직에서 하고, 지역별로는 비즈니스 트 가 논의하도록 하 다. 이

러한 원칙하에 2013년에 직무  운 체계(GJA: Global Job Architecture)

를 도입하 는데 이를 통해  세계 지사에서 직무체계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직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그 결과 내부 노동시장에

서의 이동성도 높고, 보상수 도 투명하게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앞에서 논의한 수평  합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가) 직무등  체계

수평  합성 에서 살펴보면, 우선 SAP의 모든 직무는 기능 역

과 직군, 경력단계, 경력경로, 로벌 직무명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

어 있다. 먼  기능 역(functional area)은 직무체계의 가장 큰 단 로 몇 

개의 직군을 포 하는 수 이며, 를 들면 재무 리나 HT 등과 같은 포

인 직무군을 구성한다. 직군(job families)은 기능 역에서 보다 세부

인 하부단 로 재무 리 기능 역하에서 구매담당 직군이 있는 것으로 

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경력단계는 사업에 한 결과나 책임에 한 

역, 경험  커뮤니 이션 수 에 기반한 조직 공헌에 따라 구분되는데 

Associate, Specialist 등으로 표 된다(한국경 자총 회, 2017). 경력경

로는 개인들의 직무, 직군, 기능 역 등을 통한 경력개발경로를 의미한다. 

로벌 직무명은 조직 내 유사한 포지션들의 집합으로 각 직무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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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SAP의 직무정의 구조(Global Job Architecture)

자료:한국경 자총 회(2017).

서 설명된 네 가지 요소, 즉 기능 역, 직군, 경력단계, 그리고 경력경로의 

조합으로 정의된다.

경력단계(career level)는 3단계의 등 (grade level)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Grade 1은 신입직원이나 육성단계의 직원 수 이며, Grade 2는 직무

련 역할 수 에서 상당히 능숙한 수 이며, Grade 3은 매우 능숙한 수

으로 역할모델(role model)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등  간의 이동은 

승 (progression)이라고 하는데, 숙련도의 큰 변화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리자 는 T5 이상 경력단계에서의 승 은 직무요건의 변화를 

기 으로 단하며, 아래 단계보다 더 까다로운 기 을 가지고 운 된다. 

한편 상  경력단계로의 이동은 승진(promotion)을 의미하는데 이는 직원

의 역할에 한 변화가 있을 때 이루어지며, 성과책임(accountability), 

직무난이도(complexity), 요구되는 경험(experience) 등을 종합 으로 반

하여 결정된다.

나) 임 체계

SAP의 임 체계는 기본 과 성과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  운

체계(GJA)에 따라 기본비 은 사 에 확정되어 있다. 를 들어 Professional 



제4장 노사관계 차원에서의 변화관리  109

[그림 4-7] 승진(promotion)  승 (progression) 비교

자료:한국경 자총 회(2017).

Service Consultant 직무의 경우 T1 등 은 85%의 기본 과 15%의 성과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5%의 성과 은 성과측정에 따라 변동되는 변

동 이다(한국경 자총 회, 2017). 

직무등 이 올라갈수록 고정 인 기본 의 비 은 어들고, 변동 인 

성과 의 비 이 증가한다. 를 들어 Professional Service Consultant 

직무의 경우 T1 등 은 85%가 기본 이지만, T3 등 은 80%, T4 등

은 75%, T5 등 은 70%로 어든다. 한 직무군(job families)별로 직무

가치(job value)에 따라 기본 과 성과 의 비 에 차이를 보인다. 같은 

T1 등 이라고 하더라도 Sales 직무의 경우는 기본 이 55% 수 이다. 

추가 으로 직무군에 따라 승진에 따른 기본  비 에 축소폭은 다르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 구조 비 (pay mix)은 로벌 가이드라

인이고 각 사업부서별로 담당 책임자가 일부 조정할 수 있다. Sales 직무

의 경우는 ±10%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같은 직무라고 하더

라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서, 국가별로 임 수 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 직무 내에서의 임 밴드는 개인별로 공개되어 있다. 이를 

임 투명성(salary transparency)이라고 하는데, 이는 직원들에게 직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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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간의 계를 명확하게 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반면에, 추

가 으로 직원의 신뢰와 몰입을 가져오기 한 방안이기도 하다.

7) 자동차의 임 체계 개편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표 인 기업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강력한 회사  하나이다. 그래서 자동차 노사 계는 우리나라 노사

계를 표하는 노사 계로 많이 언 된다. 여기서 살피는 내용은 엄교

수(2017)의 발표자료에 근거한 것임을 밝힌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의 자동차 회사들은 거의 부

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환경변화에 응하여 인사제도와 임 체

계를 개편해 왔다. 독일의 폴크스바겐은 고용을 유지하는 신 실제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임 을 동결해서 기를 극복한 바 있고, 미국의 GM은 

1980년  자동차 품질제고를 해서 노사가 공동으로 새턴자동차 공장을 

설립하여 제 도입과 운 을 통해 성공 인 결과를 도출한 이 있다. 

일본의 도요타는 종신고용과 력  노사 계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경쟁

력을 유지․발 시켜 왔다.

임 체계 개편과 련하여 자동차의 경우 경 실 을 반 한 성과

배분제도의 도입, 주 5일 근무제, 주간연속 2교 제 확산 등을 표 인 

내용으로 들 수 있다.

가) 1990년  직능자격제도 검토4)

자동차는 1990년부터  사원 임 ․직 체계 개선을 한 직제개

편연구 원회(이하 직개 )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하

다. 이 직제개편연구 원회는 1997년까지 8년간 운 되었다.

직개 는 우선 다양한 직군을 직종별로 나 고, 직종별 육성경로와 교

육훈련 로그램을 개발하 다. 교육을 이수하면 직 을 부여하고 보상

을 확 하여, 자기계발을 유도하 다. 를 들어 의장조립직종의 경우 단

순반복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엔지니어까지 보유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훈련 단계를 설정하고, 장 리자까지 직무역량을 확 할 수 있도

4) 이하의 내용은 엄교수(2017)의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제4장 노사관계 차원에서의 변화관리  111

록 하 다. 하 직 의 경우는 근속을 기 으로 하는 숙련승진이 가능하

지만 상 직 의 경우는 경쟁을 통해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제도에 해 체 종업원을 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70% 정도의 찬성을 이끌어냈지만 노동조합의 내부사정

으로 합의시행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10여 년간 직종별 교육훈

련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는 2016년 기 으로 스, 차체, 도장, 의장 등 직종별, 

임(생산) 계열, 기술(연구개발) 계열, 일반 리 계열별 인재 육성 경로  

이력 리의 기 로 활용되고 있다. 당시에 별도로 논의되었던 수당 의

는 컨베이어수당, 교 근무수당, 유해 험수당 등을 정비하여 직무 특성

별로 보상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 과정을 바탕으로 2000

년에는 기술직(생산직)의 하 직 (4년 졸 수 )에 근속승진을 도입하

고, 2012년에는 차상 직 (3  리 수 )에 근속승진을 도입하 다. 

기술직은 기술선임(2  과장 수 ), 기술수석(1 을 차장 수 )까지 발탁 

승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체 으로 평균근속이 증가하면서 상인원이 

제한 이라 동기부여효과는 별로 없는 편이다.

2001년에는 과장  이상 간부사원을 상으로 상사의 주 인 단에 

의존하는 연 제가 도입된 바 있다.

나) 신임 체계 도입 연구의 성과와 한계5)

자동차 노사는 2011년부터 통상임 의 산입범  확 를 놓고 노사

간에 립이 발생하여 소송 이 진행된 바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임 체

계  통상임  연구를 통해 신임 체계를 합의 용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차 지부 집행부는 ‘상여 을 기본 화하는 방식으로 통상임

을 정상화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된 바 있었고, 노사는 외

부 문가로 자문 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범 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직군 간 형평성, 직군 내 임 체계 개선  수당 간

소화, 통상임  산정범  확  등이 있었으며, 아쉽게도 노조가 수용여부

를 유보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5) 이하의 내용은 엄교수(2017)의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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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흥미로운 은 계열사인 다이모스가 2015년 단체교섭에서 

기본  환방식 신임 체계 도입에 합의하 고, 2016년에는 역시 같은 

계열사인 로템도 기본  환방식 신임 체계 도입에 합의하 다. 

이 과정에서 인용된 제도의 내용과 논리는 자동차의 노사가 연구한 

내용과 일치하 다. 노동조합 집행부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계열사의 신임 체계는 미래세 에 한 임 을 낮추는 2  임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엄교수(2017)는 이러한 신구세  차

별화․양극화는 오래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로는 신세 의 의

사결정권이 커지는 순간 차별해소 요구가 격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이다. 

다) 신임 체계와 상

2015년 외부 문가 4인으로 구성된 자문 원회는 독일의 경우 능력과 

역할 등에 따라 임 이 결정되는 구조이며, 일본 도요타도 작업성과에 따

른 임 체계를 용하고 있다는 을 언 하면서 직무성과 을 기본으로 

하는 신임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신임 체계는 2015년, 2016년 

단체교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7년 10월까지도 노사 간의 상 

이슈로만 제시되고 있다. 특히 2017년 9월 말에 당선된 신임 자동차 

지부장은 신임 체계 폐기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2017년 1월에 조합원 2,700여 명을 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

행 임 체계를 변경한다면 어떠한 것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근속에 의한 

연공 여 선호’가 63%로 가장 많았고, ‘동일노동 동일임 의 직무 여’는 

23%, ‘개별 성과 는 집단 성과에 따른 성과 을 원한다’는 7%에 불과했

다. 그 결과 노조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 로 사측에 기본  인상, 임

체계  수당 간소화, 그리고 조합원이 손해 보지 않는 개선방향을 요구

한 바 있다(뉴스핌, 2017. 2. 10).

한 설문조사에서는 기본 의 결정기 에 해서 물었는데 근속이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이는 1.9%, 숙련 3.9%, 노력/공헌 4.8%, 

생산성 5.3%, 그리고 노동자의 생계비가 23.4%로 나타난 바 있다.

신임 체계에 한 한 근로자의 입장을 보면 ‘이미 폐기된 박근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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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연 제와 유사한 것으로 성과를 반 하여 개인별 차등임 제를 

도입하여 노동자 간 경쟁을 근본 목 으로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서 2017년 2월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하부 , 2017). 

8) 주형 일자리와 노사정공 의

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지자체․시민단체․기업․노조가 함께 의

를 통해 노사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 임 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

는 방식으로, 수년간의 논의가 있었지만 실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구

체화되지 못하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앙일보, 

2017. 9. 10).

주시에서는 구체 으로 연  4천만 원 의 정임 을 받도록 해서 

제조업 생산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계획 로 된다면 새

로 고용되는 근로자들은 4천만 원을 받는 안정 인 일자리를 가지게 되

고, 기업들은 지 보다 훨씬 낮은 인건비로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2017년 6월 한국노총 주본부와 주경 자총 회 등 22개 기 과 단

체가 모여서 ‘ 주형 일자리 모델 실 을 한 기 약’을 체결하고 

정임 (연 임 ) 실 , 정 근로시간 실 , 원하청 계 개 , 노사책임

경  구  등의 원칙에 합의했다( 앙일보, 2017. 9. 10). 그러나 해결해야 

할 이슈도 많다. 주시민단체 의회나 주시의회 등에서도 실  가능

성이 낮다고 지 해 왔다. 한 우선은 일자리가 생겨나면 좋지만 곧바로 

다른 근로자들과의 임 격차를 해결하려는 임 인상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상되기도 하고, 정반 의 경우로 임 의 하향평 화에 한 우려의 목

소리도 있다.

3. 핵심 고려 사항

가. 정부의 지원과 노사공동의 추진

엄교수(2017)는 먼  정부는 기업편향 인 태도를 벗어나서 립 인 

지 를 가지고 노동배제  의사결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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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객 인 에서 노사 간의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시행에 한 

인센티 를 시행하는 등의 지원과 교육투자 강화를 한 인 라 구축 등

에 더 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임 에 한 심은 임 체계보다 임 수

이나 임 격차에 더 많은 심이 있다는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임

구성에 있어서는 기본 의 비 을 높여서 고정 의 비 을 확 하려고 

하고, 임 수 에서는 여 히 임 극 화에 심이 높음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노 표, 2016, p.22).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경우 임 격차 해소 정

책에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산별노

조 차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  정책 용을 한 산별 연 임 이 효과

이지 못하다는 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임 체계는 연공 이 지배

이지만 연공 은 ‘ 기업∩유노조∩생산직’ 사업장에 국한되어 나타나

고 있다는 이다. 소기업에는 임 체계가 없는 사업장도 많고, 호 제

가 있더라도 연공성이 약한 경우가 많다.

노 표(2016)는 임 체계 변화에 한 요구가 업종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무 특성이 뚜렷한 조선업이나 보건

의료산업 등에서 그 용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규모나 고용형태별 격차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횡단  직종 단가가 어느 정도는 확산되어 있

고, 해당 종사자들도 직무별 임 차이에 해 상 으로 높은 수용도를 

보이고 있다는 에서 먼  시도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할 것이다.

나. 기업의 경우

엄교수(2017)는 기업이 연공 심의 임 체계로 지속 인 비용증가에 

한 부담을 가지기는 하지만 베이비부머의 격한 은퇴로 격한 비용

감소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는 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 근

로자보다는 신입사원에 한 임수 을 리하는 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감도 요하지만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설비투자를 강화해서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비를 잘해야 한다. 한 환경변화에 따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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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화를 잘 측하고,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노동력 공 을 잘 비

해야 한다. 기업 내부에서는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교육훈련에 한 인센

티  제도를 강화할 것이며, 기업 외부에서는 새로운 직무를 수행할 인력

이 차질없이 공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노동조합

엄교수(2017)는 고용보장을 제로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그에 따

를 새로운 임 체계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변하는 세계시장과 

산업구조에 응하여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생존에 필요한 정임  확보

를 해 내외부 노동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응할 필요가 있다. 노사 간

의 화만이 아니라 조합원 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변화에 따른 충격

을 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엄교수(2017)는 변화, 발 하는 세상에 필요한 생존형 임 체계로서 직

무 을 고민할 시기라고 강조한다. 기존의 많은 직무가 사라지고 새로운 

직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결국은 일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상한다. 다만 신규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제 로 평가받는 기능  유연성을 확보해야 자본에 길들

여지지 않을 것으로 측한다.

를 들어 과거의 용 공은 이제 로 을 조종하는 오퍼 이터가 될 것

이고 단순조립이나 가공직무는 어들겠지만 숙련을 배경으로 하는 품질

리, 생산 리, 장비보  직무는 늘어날 수도 있다. 엄교수(2017)는 지나

친 경쟁체제가 아니라 구나 도달할 수 있는 목표와 평이한 노력으로 교

육훈련을 통해서 직무수행능력을 갖추고 그에 상응하는 임 을 받게 하

는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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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맺음말: 안  임 체계의 불가피성

주요 민간 기업의 생산직 근로자 그리고 공공부문을 심으로 시행

되고 있는 연공 심의 임 체계가 정년 60세 제도가 도입되고 앞으로 심

화될 성장․고령화 시 에도 지속가능한 임 체계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 다고 해서 효과 인 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이  상황이라고 하겠다. 짧게는 공공부문의 성과연 제 논란이 있지만 

길게는 지난 십수년간 노사 간에 직무․성과 심의 임 체계 도입에 

한 합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히 임 체계 개편은 사회  이

슈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학습된 내용의 하나는 임 체계 개편을 한 

의가 노사 자율 이고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는 이다. 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분산성과 기업별 교섭으로 인해 

통합 인 연 임  정책 실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별교섭이 확립되

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 노조들은 사업장 차원에서 임 극 화 략을 

추구하고 있고, 노조 앙 차원에서의 조정력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형

편이다. 그 결과 기업규모 차이,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임 격차가 확

되어 감에 따라 그에 한 불만이 사회 으로 확 되고 있어서 노조에 

한 사회  신뢰는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임 체계가 가지고 있는 경로의존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제도를 

격하게 도입하고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완만하게 충격을 흡수

하면서 개편해나가야 할 것이다.

엄교수(2017)는 미래형 인사임 체계가 필요한데 정부와 기업이 나서

는 경우 오해와 편견이 가 될 수 있으므로 학계 등을 포함하는 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개되어야 하고, 노사의 주체 인 참

여를 유도하여 각자의 책임범 를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기업 내부에서도 일부 장 원칙론자를 제외한 다수의 조합원들은 학계 

등 문가의 참여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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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이 되는 사항에 해서는 삼자  입장에서 제출되는 문가집단의 

의견을 신뢰하는 양상을 보여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의 

연구 원도 당장 직무 이나 성과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연공 →연

공․숙련 →숙련․직무 →직무 ’과 같은 단계별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심사숙고해 볼 내용이다.

2017년 9월 김 주 고용노동부 장 은 박근혜 정부 노동개 의 핵심정

책으로 불리던 ‘공정인사(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2  지침

을 공식 으로 폐기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은 근로자의 동의 없

이 사용자 마음 로 성과연 제나 임 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한 운

지침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명

목으로 2  지침을 격 도입했다. 김 장 은 “2  지침은 노사 등 당사

자와의 의가 부족했고, 사회  공감 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 노

정갈등을 래했다고”고 폐기 배경을 설명했다. 내용보다는 차  정당

성이 없었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원회에서도 논의의 출발 은 

기존의 근속 심의 연공 에 한 개편이 필요하며, 논의 상으로 직무 

심의 임 체계를 언 하고 있다. 변화는 필요한데 어떠한 논의를 통해

서 어떠한 임 체계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에서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

야 하는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랑스 노동조합이 노동개 에 반 하여 

총 업에 들어갔지만 총리와 장 은 노동개 을 강조하면서, 노조에 정

면 돌 를 선언한 바 있다( 앙일보, 2017. 9. 15). 4차 산업 명과 같은 시

장의 변화에 응해 국가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노동개 을 추진하고 있다.

랑스의 경우 2015년 말에 발표된 엘콤리법에 따르면 기업규모에 따

라 일정 분기 동안 연속해서 매출이나 순이익이 떨어지면 해고할 수 있도

록 하 다. 마크롱 정부는 그에 더불어 노조의 권한을 축소하는 노동개

안을 제시하 다. 우선 50인 이하의 소기업은 노조가 아닌 근로자 표

와 근로조건 상이 가능하도록 하 다. 20인 이하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

자와도 상할 수 있도록 하 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수 인 노조가 

상력을 독 해 모든 사업장의 임 과 단체 약을 용하고 있는 데 

한 제어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에 해 제2노조인 노동총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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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은 총 업으로 항했으나, 제1노조인 민주노동총동맹(CFDT)과 

제3노조인 노동자의 힘(FO)은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 반 이상이 노

동개 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도 2015년부터 ‘노동 4.0’이란 이름의 개 을 추진 인데 하르츠 

개  이후 추가 개 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은 로  사용으로 인한 일자

리 감소에 응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디지털 시장에 한 근

로자의 응력을 제고하고, 핵심인재 유치를 한 경쟁력 있는 임 체계

에 한 논의도 진행 이다.

그 외에 캐나다, 일본도 유연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법제도 개 을 추진 

이다. 다만 유연성이 불안정성 확 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보호가 

경직성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요한데 우리는 기존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결국은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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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  요 약

본 연구는 변화하는 조직환경에서 기업의 인사 리제도의 변화를 필요

로 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며 이를 정착

시킬 것인지에 해 살펴보았다. 

이를 해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배경  필요성에 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조직의 변화 리와 련된 기존의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조

직의 변화 리와 련된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나 어 볼 수 있

다. 하나는 합성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개발  조직변화 리 이론

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을 살펴 으로써 제3장과 제4장에서 

살펴볼 내용들에 한 이론  뒷받침으로 삼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내부 

합성 혹은 수평  합성과 조직변화에 해 살펴보았다. 우선, 인사제

도의 도입을 무력화하는 조직 상에 해 살펴보고, 임 제도와 내부 

합성에 해 분석하 다. 특히 성과주의 인사제도와 내부 합성 그리고 

임 제도와 내부 합성에 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안  임 제도 도

입에 한 사례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임 제도 정착을 한 내

부 합성 제고방안을 제시하 다. 제4장은 노사 계 차원에서의 변화

리를 다루고 있다. 먼  우리나라 임 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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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계 차원에서 본 임 체계 개편의 애로사항에 해 분석하 다. 그

리고 임 체계 개편에 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정리하고 노사 공동의 임

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 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  정리

하고 결론  정책  시사 을 도출하 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과 근로자들 사이에서 직무 심 인사 리나 임

체계 개편 등 기업의 변화에 한 수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

만 기업의 인사 리제도는 단순히 해당 제도만 바꾼다고 효과 으로 시

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제도와 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해당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치 한 분

석과 계획이 필요하다. 기업의 인사 리제도 변화를 해 여러 가지 요소

들을 고려한 변화 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기업의 인사 리제도

를 개 하는 데 필요한 변화 리 요소들을 고찰하여 변화 리 방식을 도

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인사 리제도를 도입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해 검해 보고자 한다. 특히, 안

인 임 체계 운 을 한 구체 인 사안들을 검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

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통 인 임 체계를 통해서

는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에 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문제는 안 인 임 체계를 운 하기 한 구체 인 방안들

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어떠한 임 체계를 도

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보다는 실제 으로 안 인 임 체계를 운

할 수 있는 구체 인 방안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해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제도변화를 한 변화 리 방안 연구

를 실시하고자 한다. 인사 리제도들은 서로 수직   수평  합성을 

가지고 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만 독립 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다른 제도들과 합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여 운 할 수 있는지에 한 변화 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의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환하기 해서는 기존 

제도에 해 이해 계를 가지는 조직 구성원들의 이해 계를 어떻게 조

정할 수 있는지에 한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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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안 인 임 체계 운 을 

해서는 구체 인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안 인 임 체계를 실질

으로 운 하는 데 있어 다른 인사 리제도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 안 인 임 체계 도입  운 에 있어 노사

계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안

인 임 체계 도입  운 에 있어 기업경   기업문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변화 리에 한 이론 인 근으로서 합성 이론과 변

화 리 이론에 해 다루고 있다. 제1  합성 이론에서는 먼  략  

인 자원 리의 세 가지 근법인 보편론  , 상황론  , 구성형태

론  을 소개한다. 보편론  근법은 어느 상황에서도 ‘best practices’ 

가 존재함을 제로 하여, 조직 내부  혹은 외부  상황과 계없이 모

든 조직에 공통 으로 용 가능한 인 자원 리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

는 근법이다. 형태론  근법은 보편  과 상황론  의 충

형태로 나타나며, 개별  제도 차원에서는 다른 제도보다 우 를 보이는 

규범  제도가 존재하지만, 기업별로 그 제도들에 어떤 형태의 ‘조합’ 혹

은 ‘묶음(bundle)’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성과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황론  은 인 자원 리 시스템과 조직의 략, 조직구조, 기술과 

같은 기업 내/외부의 상황요인 간의 합성을 통하여 기업이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다(이명주․최장호․조 순, 2015). 

내 합성을 의미하는 수평  합성은 어떤 제도가 변경되거나 새로

이 도입될 때 그 제도가 기존에 존재하는 여타 제도들과 얼마나 서로 잘 

맞는가 하는 문제이다(김성수, 2008). 조직변화를 한 새로운 제도를 도

입하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하기 해서는 기존의 다른 제도와의 

합성을 고려하여야 할 변화의 정  효과가 증가할 수 있다. 외 합성

을 의미하는 수직  합성은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제도가 기업

의 략이나 문화와 같은 요인들과 서로 잘 맞는지를 의미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변화를 실행할 때는 그러한 제도가 기존의 조직문화

나 경 략, 기업의 외부환경과 합한지를 고려하여야 변화의 정  

효과가 커지고 변화가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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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에서는 변화 리에 해 다루고 있다. 먼 , 조직변화의 과정이론

으로서 Kurt Lewin의 3단계 변화모델을 설명하고, 이러한 변화모델을 기

반으로 임 제도 도입과정의 단계별 리요인을 살펴보았다. Lewin은 조

직변화의 과정을 해빙, 이동, 재동결의 3단계로 구분하고, 추진세력이 해

빙을 통해 견제세력의 항을 사 에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보

았다. 이러한 해빙 단계는 경 자 혹은 변화담당자가 새로운 행동과 경

방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변화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이다. 다음 단계인 

이동 단계는 경 자가 조직에 새로운 행동과 제도, 기술과 구조를 용해

나가는 단계이다. 변화가 마무리되는 재동결 단계는 변화의 도입 이후 구

성원들의 변화 행동이 계속 반복되고 강화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Lewin의 3단계 모델에 따라 새로운 임 제도의 도입 

시 각 단계별 핵심 고려사항을 제시하 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변화에 

한 이론  근으로서 조직변화의 기 이론으로서 라이 사이클 이론, 

목 론  이론, 변증법  이론, 진화론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이론들이 조

직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변화를 

보는 근법에 따라 조직변화의 핵심요인과 조직변화에 향을 미치는 

조직맥락  요인, 조직변화를 실행하는 단계 역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조직변화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요인과 맥락  

요인들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조직변화의 실행단계와 조직변화의 성

과와 련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조직변화를 성공시키는 핵심요인으로는 략  방향성, 조직구조, 성과

인센티  시스템, 조직-환경의 합성이 있고, 조직변화에 향을 미치는 

맥락  요소로는 정부규제, 기술발 , 시장경쟁 강화, 직무 문화, 여유자

원의 정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의 변화경험 등이 있다. 그리고 조직

변화의 실행단계와 련된 모형으로는 크게 변화 진자의 변화실행 단계

와 변화 상자의 변화를 이해하는 단계에 한 모형이 있다. 변화 진자

의 경우 변화를 비하고,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기감을 고조시킴으로

써 변화를 비하고, 변화 상자는 이 단계에서 변화에 항하고 거부하

는 반응을 보인다. 다음 단계에서 변화 진자는 변화를 도입하고 실행하

며, 작은 성공을 통해 변화를 꾸 히 시도하고, 이 단계에서 변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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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화를 탐색하여 변화의 향을 체험한다. 마지막으로 변화 진자는 

시행한 변화가 잘 정착되도록 변화의 결과를 평가하고, 수정하여 이를 제

도화하고, 변화 상자는 비로소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에 몰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직변화의 성과로는 조직생존, 수익성과 같은 성과변수들

을 살펴보고, 이러한 성과변수들을 평가할 때 조직변화실행 과정에서 나

타난 변화 상자들의 반응을 거로 사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임 제도의 도입과 련된 내부 합성을 다루고 있다. 임

제도 역시 다른 인사제도와 내부 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제도 정

착에 실패하는 경우가 흔하다. 인사제도의 실패를 발하는 것은 인사제

도를 겉모양으로만 도입한 후, 실효  운 을 내부 으로 거부하는 행동 

때문이다. 이런 상은 학술 으로 상징  동조라 불리는데, 인사 로그

램을 도입하 지만 실제로 운 하지 않거나, 혹은 부분 으로만 운 하

여 원래의 도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을 가리킨다. 국내 기업이 

1980년  도입한 연 제 상당수가 ‘무늬만 연 제’라는 비 이 있었던 것

은 임 제도의 상징  동조를 일컫는 말이다. 

이론 으로 살펴보면 상징  동조 상은 주로 도입단계에서 동형화

(isomorphism)의 압력으로 시작한다. 즉, 특정 인사제도는 정부와 모회사

의 압력에 의한 ‘강압  동형화’, 여론과 문가 그룹에 의해 형성된 ‘규범

 동형화’, 성공 인 다른 조직을 모방하는 ‘모방  동형화’에 의해 발

된다(김동배, 2010). 본 장에서는 사례연구로서 모회사의 압력에 의해 강

압  동형화가 이루어진 2개의 외자계 기업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임 제도의 유효  정착을 도모하기 해서는 인사제도 간의 내  정

합성과 상징  동조를 이는 요소에 한 리가 필요하다. 과거 국내외 

연구를 참고하면 내  정합성과 상징  동조를 이는 조직 변화 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차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제도 도입의 당 성과 합

리성 확보이다. 새로운 임 체계를 도입하기 해서 무엇보다 제도변화

의 당 성과 공감  형성이 필수 이다. 제도의 성공여부는 강제  모방 

보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정당성을 얼마나 효과 으로 소통하느냐에 

달려 있다(DiMaggio & Powell, 1983). 둘째, 최고경 진의 극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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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운 인 자원 리제도의 도입에는 최고경 자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이 필수 이다. 최고경 자의 지원은 조직 내 회의론자의 항을 약

화시키고, 제도 도입과정의 추진력을 높이는 데 요하다. 셋째, 임 제도 

신의 추진조직 구축이다. 모든 조직변화에는 구심 이 있어야 하고, 조

직변화의 추진조직이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추진조직

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조직 내에서 신망이 있고, 신뢰할 만하며, 소통능

력이 뛰어나고 문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

째, 제도 도입을 한 문성 확보이다. 직무 이나 역할 , 성과연 제 

같은 안  임 제도를 도입하기 해서는 과거보다 높은 문성이 요

구된다. 안  임 제도는 호 제를 근간으로 하는 연공 제도보다 구

조가 복잡하고, 도입과정에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같은 기술  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 자원 리제도 반의 통합성 확보를 한 

내부 합성 제고이다. 인 자원 리의 다양한 제도 간에는 서로 내부

으로 합성이 맞아야 한다. 안  임 제도의 도입은 이에 상응하는 평

가제도, 직 제도, 이동  승 리, 교육훈련제도, 채용제도 등이 함께 

변화되어야 효과 으로 운 될 수 있다. 임 제도와 연 된 인 자원

리제도 간의 내  합성을 높이는 작업은 임 제도의 설계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여섯째, 안  임 제도로의 환을 한 재원확보와 

환비용의 최소화이다. 임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여 도입할 경우, 추가

인 임 재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한 새로운 임 제도를 도입할 경

우, 인 자원 리의 연 제도들을 이에 맞추어 개편해야 하므로 제도 

환에 필요한 비용이 상보다 높게 발생한다. 따라서 안  임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 도입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일곱째, 조직문화의 신이다. 새로운 임 제도의 

도입을 해서는 조직문화의 신이 필요하다. 연공  경향이 강한 문화

는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

다. 따라서 안  임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기 의 규범과 노동규범을 

이해하고 이를 철 하게 구성원에게 설득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여덟째, 

구성원의 참여와 공감  형성을 통한 임 제도의 도입과 지속  개선활

동이 필요하다. 조직 내 이해 계자로서 경 진과 직원, 그리고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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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 노동조합 혹은 노사 의회 간의 공감 가 부족할 경우 안  임

제도의 효과  운 은 기 하기 어렵다. 이들 이해집단을 설득하여 제

도 도입의 당 성을 정립하지 못할 경우 임 제도의 도입 자체가 어렵거

나, 도입하더라도 임 제도의 운 이 형식 일 가능성이 높다.  

인사제도 실패를 가져오는 의 요소들을 캐논코리아와 DHL코리아의 

임 제도 도입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캐논코리아는 직능 에서 역할

으로, DHL코리아는 호 제에서 직무 으로 임 제도를 환하 고 재 

10년 정도 경과한 기업들이다. 그동안 임 제도 정착을 해 다양한 조치

들을 실행하 고, 재는 인사제도의 내부 합성이 상당부분 정비된 경

우라 볼 수 있다. 사례에서는 역할 과 직무 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다

양한 장애요소들이 등장하는데, 해당 기업들이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갔

는지 조직변화 차원에서 엿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임 체계 개편의 수직  합성을 심으로 살펴보았고 

특히 기업의 노사 계와의 합성을 분석하 다. 성장과 고령화 시

의 도래로 우리 기업들의 인사제도도 변화하고 응해야 하는 시기가 되

었다. 특히 경제성장시기에 우리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높은 이직률과 가

부장 인 근을 기 로 근속을 장려하여 장기근속자가 높은 임 을 받

는 임 체계를 구축하 다. 이후 수십년 동안 우리 기업의 임 체계는 근

속을 기본으로 하는 연공  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후 정부의 임 인상 

제한을 피하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각종 수당이 과다하게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더불어 사실상 고정 화되는 상여 의 비 이 증

가하는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그에 비해서 일하는 내용을 반 하거나 실

제 성과를 반 하는 여의 비 은 낮아서 임 수 이 높아지면서, 더불

어 임 의 경직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기업 경 환경의 변화와 최근 이슈로 제기되는 통상임 , 근로

시간 단축, 정년 60세 법제화 등은 기존의 연공 을 심으로 하는 경직

화된 임 체계에 한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서

비스업을 심으로 비노조 기업들은 직무나 성과를 반 하는 임 체계로

의 개편을 상당한 수 으로 진행하 고, 제조업의 경우도 사무 리직의 

경우에는 소  연 제 도입으로 임 의 유연성을 확보한 경우가 많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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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제조업, 특히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는 임

체계 개편에 해 부정 인 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 임 체계를 개

편해야 하는 유노조 기업의 경우에는 노사 간에 임 체계 개편에 합의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임 체계는 인사제도의 하나이며 인사제도는 기업경 의 한 부문

이라는 에서 통합 이면서도 미래지향 으로 수정하고 보완되어야 한

다. 다른 제도는 그 로 두고 임 체계만을 개편하는 것은 명한 방법이 

아니다. 를 들어 직무 을 도입하려면, 채용에서부터 직무별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직무를 비교할 수 있는 직무평가제도도 운 되

어야 한다. 배치 환도 임 수 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퇴직시

이 가까이 왔을 때에는 퇴직  계산의 기 인 평균임 에 한 고려도 있

어야 한다. 이처럼 임 체계는 기업 내 시스템에 속한 하나의 톱니바퀴로

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체 인 시각을 가지고 근해야 한다.

이 게 인사제도 내에 다양한 기능들이 서로 잘 연계되었을 때, 학문

으로는 수평  합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인사제도 내의 연계성만이 

아니라 인사제도가 기업의 략이나 문화 등과 잘 연계되어야 기 하는 

성과를 산출할 수 있다. 이때의 연계성을 수직  합성이라고 한다. 근

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 의식이 강하고, 서로 력 인 가치를 시하

는데 여기에 개인 간에 경쟁을 강조하는 연 제나 개인성과 을 추진한

다면 성공 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바로 수직  합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황이 지난 2년여간 추진된 정

부의 임 체계 개편 노력이라고 하겠다.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이후 늘어

나는 근속기간에 한 기업의 부담을 여주고자 정부는 직무성과 심

의 임 체계 개편을 극 으로 추진하 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의 성과

는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공공부문의 성과연 제 확 가 실패로 돌아

가는 결과를 낳았다.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체 인 합성을 악하

지 못하고 근한 결과 성과보다는 후회가 더 많은 것이었다.

이와 련하여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은 임 체계보다는 임 수 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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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심을 가지고, 규모 간 는 업종 간 임 격차의 해소와 축소에 많

은 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정  성격의 기본  비 이 낮고 변동

 성격의 수당의 비 이 높은 것은 임 의 불안정성을 높인다고 비

으로 근하고 있으며, 성과 의 비율이 높은 것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비

이다. 한 기존의 근속을 기 으로 임 이 결정되는 연공 의 단

보다는 장 에 해서 더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장에서 충분히 실천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다고 해서 기업과 정부

가 주장하는 직무 심․성과 심의 임 체계 도입에 찬성하는 것은 더

욱 아니다.

근로자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연 제와 같은 개인성과 제도에 해

서는 기본 으로 반 하는 입장을 취하며, 연공 의 문제가 있다는 도 

인정하지만 연공  체계 내에서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진다. 직무

의 경우도 개별 직무에 따른 체계보다는 업종별로 공통 인 직무를 정

하고 기업규모에 상 없이 동일한 직무  용을 주장한다. 즉 특정 산업

내에서 동일직무 동일임 을 용하는 것이다. 이를 산업별 직무 이라

고 한다.

문제는 노사 간에 직무 이나 역할  는 숙련  등 기존의 연공 에 

한 안  임 체계의 도입에 원칙 으로 동의한다고 해도 실무 으로 

구체 인 임 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

를 구체 으로 구분하고 각각 직무에 한 가치와 임 수 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고, 이는 숙련등 에 해서도 마찬가지다. 역할

의 경우는 일본에서 력 인 노사 계를 제로 실무 으로 도입된 임

체계이기에 우리에게 얼마나 실 인 안인가에 해서는 신 한 고

민이 필요하다.

그 다고 해서 성장과 고령화 시 에 기존의 임 체계만을 고집하는 

것도 안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일률 인 개편보다는 기업과 업종에 

따라 스스로에게 최 인 임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와 

노동조합도 재의 임 체계가 얼마나 지속가능한 임 체계인가에 해

서 신 하게 고민하고 노사 간 공동 원회를 구성하여 장기 과제로 그

리고 진  도입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임 제도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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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고, 필요한 경우 소기업을 심으로 컨설 이나 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언 한 성장, 고령화 시 를 맞아서 숙련과 직무, 성과 등을 

반 하는 임 체계로의 환은 기업의 인 자원 경쟁력을 지속 으로 유

지하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 경 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임 체계도 기업의 문화라는 에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노동조합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해법 속에서 안  임

체계의 마련은 꼭 필요한 숙제라고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정부

의 임 체계 개편 정책의 성과, 노동조합을 심으로 한 근로자의 임 체

계 개편에 한 시각과 평가, 안  임 체계로 개편한 기업들의 사례를 

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임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안을 제

시하고자 하 다.

제2  결론  정책  시사

이 연구는 기업들이 인사 리제도 도입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인들에 해 살펴보았다. 사실 이러한 주제들은 기업 차원에서 이미 많

은 고민들이 진행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

도 장에서 제 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도 개편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많은 것을 살펴보고 성공요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를 들어, 노사발 재단에서도 임 직무 신 련 

문가들이 소기업을 상으로 많은 컨설 을 하고 있다. 제도에 한 

설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행이나 제도 도입 이후 지속성 측

면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소기업의 경우 인력규모는 작으나 용하는 제도의 스

일이 무 커 제도와 실 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업이

나 업종 특성에 따른 차별화와 다양성을 목시켜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

으나 기업의 규모가 작아 제도가 제 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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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둘째, 제도 도입 이후 제도를 지속 으로 운 하고 운 과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  담당자의 역량 

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직개발  제도변화 과정은 한 시 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 인 변화과정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  

시행 이후에도 지속 인 변화 리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변화 리라고 하는 것은 실질 으로 A에서 B로 환되는 과정에서 나

타날 문제나 어려움을 어떻게 잘 리할 것인가, 그리고 변화  개선된 

제도가 제 로 안착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리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변화 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존의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바

꾸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정착이 변화 리의 목 이라

면 제도 정착을 해서 기존 제도의 무엇을 어떻게 손볼 것인가 하는 고

민에 이어 어떻게 새로운 제도가 성공 으로 정착하도록 할 것인가에 

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변화 리에서 가장 요한 것 의 하나는 제도 용 상자들의 수용

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기존의 제도가 좋고 나쁨에 상 없

이 새로운 제도로 환되는 순간 불편하고 때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감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새로운 험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나 노조 는 연구자들이  제도에 

한 문제의식을 갖고 아무리 개선을 추진하고 싶어하더라도 실제 당사

자들은 본인이 정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

이다. 이는 제도 변경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들로 

인해 자신의 상황이 격히 나빠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인사제도의 수평  합성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검토는 새로운 제도가 과연 내부의 여러 요인과 합성을 갖는지

에 한 검증이다. 를 들어 한 기업에서 직무 이 잘 용된다고 하여 

다른 기업에도 같이 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존 제도를 어떻게 변

화시킬 것인가에 앞서 기존의 제도 에서 어떤 제도를 존속시키고 어떤 

제도를 변화시킬 것인지에 해 단이 필요하다. 산업 는 직종과 직무

의 특성이 우선 고려되고, 임 체계의 용 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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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을 맞추어 새로운 제도와의 합성을 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기반하여 합성을 높이기 한 방안과 논리를 제공하지 않

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고 실에 맞지 않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산업, 직군, 기업 내에서 임 체계를 무 단순화하여 하나의 모형

으로 근한다면 실제 제도 용 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상된다. 기업 

내 는 업종 체로 봤을 때는 제도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겠지만 실제 

세부 직군을 들여다보면 경 지원 직군은 제조나 서비스 업종과 별 차이 

없이 용 가능하나, 업직의 경우 상품의 특성이나 업종, 업 특성에 

따라 제도가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를 들어 반도체 산업의 경우 

업방식은 철 히 B2B(기업간 거래)이다. 모바일 무선사업부의 경우 

B2C(기업에서 소비자로의 거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B2B 

사업에 가깝다. 한 연구개발(R&D)이나 제약 부분은 다른 산업의 특성

과는 조  다른 장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별화 

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한 고민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만약 이러한 요인

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 기

존 제도의 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기존 제도에 익숙해져 있고 제도 

변화 시에 비용/편익에 한 이해 계가 엇갈릴 수 있어 변화 자체를 싫어

할 수도 있다. 특히 자칫 단순한 임 체계 모형에 매몰되면 제도 용상의 

문제 해결을 한 부문은 도외시될 수도 있다는 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수직  합성 측면에서도 변화 리와 연계하여 근해 볼 필요가 있

다. 기업이 변화 리를 하고자 하는 궁극 인 목  에는 비용을 최 한 

감하자는 것이 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실에서는 아주 기

상황이 아니라면 비용 감을 앞세우면 제도개선에 한 공감을 얻어내기

도 어렵고 수용성을 높이기도 어렵다. 따라서 동일한 비용을 들이더라도 

인센티  효과를 키워 직원 동기부여를 극 화하거나 이를 통해 생산성

을 더 높이고자 하는 것이 실 인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변화 

추진과정에서 노사 간에 갈등이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기업 차원의 임 제도 개편의 기본목표는 고임  인건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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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될 수 있다. 즉, 개별 근로자에게는 어느 정도 임 수 을 유지해 주

면서 체 으로는 인건비의 효율성을 높여 비용부담을 이려는 것이다. 

특히 성장  고령화가 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공  임 체

계를 계속 용하는 것이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유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 으로는 근로자 임 인상의 합리

인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인상을 한 합리 인 근거가 없다

면 근로자의 임 은 더 이상 오르기 어렵다는 것이 제된 근이 필요하

며, 한 임 피크제를 통해 임 수 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공감  형성

이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성장  고령화 시 에는 과거와 같이 임 이 

지속 으로 상승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임  커 를 꺾어 자동

 인상폭은 이되 직무가치와 성과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 인상폭이나 

성과 변동 을 차등화하여 우수인력에게는 지속  동기부여가 이 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직  합성 확보 차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노사 간의 인식 차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변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부담을 이기를 원하겠지만 장 근로자들은 변화의 방향은 

공감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변화를 통해 자신에게 오는 이득이 무엇인지

를 따져 수용 여부를 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로의 변화 추

진이 정부와 학자 는 이론가들에게는 새로운 제도 개발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 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기존에 용받

던 제도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 는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재 처우와 

미래의 처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가장 큰 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식 환이 무엇보다 요하고 이를 해서는 기

업 차원의 노력에 추가해 사회 차원에서의 교육이나 공감형성 활동이 지

속 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 차원에서 노동조합과의 소통

을 통해 큰 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한 공감을 형성하

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정부와 노총, 경단련 사이에 오랜 시

간에 걸쳐 생산성 향상을 비롯한 바람직한 임 체계로의 환 방향에 

한 논의와 원칙 설정 등이 이 지는 등 큰 틀을 어떻게 고쳐갈 것인가에 

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노사 당사자들 간의 화만으로는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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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노사 당사자와 더불어 객 성과 존

경을 받고 있는 문가들의 강의 는 방향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 인 제도변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 제도개선을 추진할 경우 먼  고려해야 할 것은 제도개선을 추진하

는 로세스이다. 노사 간의 화를 통해 우선 안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문가를 빙하

여 워크 이나 교육을 진행한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잘 모를 

때는 선진기업을 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거나 외부 문가를 빙하

여 컨설 을 실시하는 방안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의 제도는 지속

으로 그리고 으로 조 씩 진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정말 

합리 인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를 들어,  

기업은 통상 직무기반 성과기여도에 기 해 정 보상을 실시하고자 하

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실 하기 해서 공동 TF 작업, 설문조사나 장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실시한다. 가끔은 제도변화를 

막상 추진하기 시작하면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큰 그림

에 한 개념을 잘 잡고 추진해가는 것이 효율 일 수 있다.

셋째, 제도변화의 유효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제도 변

경을 통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는지가 근로자들의 가장 큰 심이라는 

것이다. 신생회사 는 신입사원을 한 제도 수립은 상 으로 쉬울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근로자들은 이미 기존 제도로부터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고  기존의 운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통해 최소한 불이익이 없거나 가능하다면 무엇이 더 좋아질 수 있

는지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건비 삭감만을 지향한다면 

제도 변경은 어려울 수 있다. 장기 으로 제도 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이나 동기 부여에도 도움이 되고 인건비 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도 변화 시 단기 으로는 약간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노

사 간 화나 근로자 설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소한 같거나 

조  더 비용이 들어가는 제도변화가 변화 리에 있어서 성공률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해서는 우선 기업의 경 층에게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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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용에 한 확신을 심어주는 논리나 근거 개발이 필요하다. 한 장

기 으로는 고임  인건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한 구체  고

민이 필요하다. 통상 제도 개선 시 기존의 임 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다 

보면 특정 근로자의 임 이 제도의 기본틀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를 들어 직무등 제를 도입할 경우 정 직무등 에 해당되는 

임 보다 더 많은 임 을 받는 근로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근로자에 해서는 기존의 임 을 인정해 일정기간 그 로 유지하

거나 새로운 제도로 환하면서 별도의 수당을 지 하거나 는 3～5년 

정도의 차액 부분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그 기간 내에 상  직무등 으로 

올라가도록 하고, 만약 그 게 되지 않으면  직무등 에 맞는 임 수

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변화를 해 가장 요한 것은 노사 양측이 기의식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분의 기업은 어느 상황에

서든 기상황을 정의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  성장의 문제

에 해 공감형성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

운 상황으로의 변화로 인한 긴장과 스트 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 인 근로자의 정서일 것이다. 그 다고 하여 기존 제도가 갖는 성

에 의해서 계속 제도가 운 되다 보면 비용이 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임 체계 개편을 한 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

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성공요인으로 고려할 것이 무엇인지, 어

떠한 문제들을 사 에 어떻게 해소해나가야 할 것인가 등을 고려하여 정

한 분석과 치 한 계획에 입각한 제도 개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사 리제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

인들에 해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이 인사 리제도를 변

화시키기 해서는 수평  합성을 고려하여 다른 인사 리제도들과의 

종합 인 고려  단이 필요하다. 특히, 직무 리제도나 평가제도와 같

은 제도들은 임 제도 개편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치므로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는 평가방식 변화, 직

무등 제 도입에 앞서 직무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한 설명이 포

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를 들어, 우리나라에 진출한 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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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3M 기업은 최근 직무역량 등 제로 임 체계를 환하 다. 이 기업

은 경력이동을 하거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할 때 직무역량 평가를 통해 

그에 맞게 직무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임 을 결정하므로 문제나 갈등이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임 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제도의 도입도 요하지만 제도의 정

착이 더 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임

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근로자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이

를 유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임 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근로자 수용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소  ‘무늬

만 연 제’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가 실질 으로 변화되지 못하거나 직무

으로 환하 다가 다시 연공 으로 회귀하는 기업처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

는 제도 도입 이후에도 지속 인 변화 리  제도의 문제 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임 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수직  합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

며 특히 노사 계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많은 서구 선진국들은 

임 체계 개편과정에서 노조가 주도 인 역할을 하거나 어도 변화의 

트 로서 역할을 담당하 다. 결국 임 체계 변화의 용을 받는 것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용성을 얻지 못하는 임 체계 개편은 성

공하기 어렵다. 특히 임 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참여와 의사소통이 요

하기 때문에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표인 노조의 제도변화 과정에서의 

참여가 요하다 하겠다. 근로자가 임 체계 개편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에는 수 에 차이가 있겠지만 어도 임 체계 개편이 필요한 이유

와 어떠한 방식으로 개편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어떠한 

향을 받는지 등에 한 정보는 최소한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임 제도  다른 인사 리제도의 발 방안에 해 논의할 수 있

다면 더 발 인 임 제도  인사 리제도가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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